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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필요성

□ 국민소득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로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 소득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에 힘입어 축산업의 농산업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

고 있으며 축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산업이자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함, .

– 년 축산업 생산액은 약 조 원으로 농림업 생산액의 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000 8 24.4% , 

점차 증가하여 년 조 원으로 농림업 생산액 조 원 의 를 차지함 농림2019 19.8 (52.2 ) 37.9% (

축산식품부, 2020b).

– 축산물의 소비량 육류 인당 소비 기준 은 동기간 에서 으로 증가함 농림( 1 ) 31.9kg 54.6kg (

축산식품부, 2020b). 

□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와 환경 관련 규제 강화로 축산업 기반 위축

❍ 축사 내외 가축분뇨 관리부실 미부숙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및 불법 유출 등 악취와  , 

환경오염 문제 발생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 관련 규, 

제 강화와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등이 도입되면서 축산업의 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 가축분뇨가 양분 과다 및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일부 축산농가의 부적, 

절한 분뇨처리로 인근 주민과 갈등도 증대  

–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귀농 귀촌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축산냄새에 대, 

한 민원발생 건수가 년 건에서 년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농림축산2014 2,838 2019 12,631 (

식품부, 2020)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고 적정관리와 자원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 등 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 )

–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축산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정부는 공동자

원화시설과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포함하는 가축분뇨처리 종합대책 깨끗한 축산환경 , 

조성정책 축산악취 저감 대책 축산환경 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

❍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의 축산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에 따라 ,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계획의 효과. 

적 실행을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추진 등 축산환경 , 

개선계획 수립의무 법제화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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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축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과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있음.

– 질병 관리 및 방역시스템 축사 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 축산농가 책임의식 , , ① ② ③ 

전환 국민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안티 축산 축산농가의 경영역량, ( ), , ④ ⑤ ⑥ 

지역주민의 님비 현상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 액비 품질 개선 무(Nimby) , · , ⑦ ⑧ 

허가 축사 등

□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축산환경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 최근 그린 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에 따라 축산부문이 토양이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대기 환경 미, 

세먼지 등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악취뿐 아니라 가축인간, ‧ ‧

시설 환경 등 전반적인 축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대책이 ‧

필요함 이를 위해서 . 향후 축산법에 축산환경의 장 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  “ ” , 

법적 내용 및 관련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함.

❍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축산환경에 따른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을 부여하고 축산환경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혁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2.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행 법령 및 국내 외 축·

산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축산과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

능한 축산업 정착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축산환경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축산환경 개선 정책적 접근방법 축, , 

산환경 실태조사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담은 축산, ·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현재의 축산환경 현황 및 법령 제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방· , ·

안과 축산환경 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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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과 방법

3-1. 주요 연구내용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의 개념 정립

❍ 국내외 축산현황 파악

❍ 축산업 관련 대내 외 여건변화 진단·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방향 설정

❍ 축산환경의 개념과 범위 

□ 국내외 축산환경법령 및 제도의 비교분석

❍ 국내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국외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축산환경 개선 이행유도 방안  

❍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 규제준수 유도를 위한 조치 

❍ 친환경축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비용부담  

□ 축산환경 실태조사 설계 개선 및 관리방안

❍ 실태조사 필요항목

❍ 실태조사 세부항목별 적정 조사주기 검토

❍ 실태조사 관련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검토

❍ 축산환경 요소별 관리 방안

□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관리방안 ·

❍ 축산농가의 관리방안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방안

❍ 사육환경 기준의 보완과 축산환경 마일리지제 신규 제도 도입

❍ 혁신적인 축산환경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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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Ⅰ 1 축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연구 흐름도 > 

3-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국내 외 축산환경부문 여건변화 진단·

❍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선 국내외 축산환경부문의 법률 제정 현

황과 축산환경 현황을 조사함.

□ 축산환경개선 필요성 분석

❍ 국내외 축산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 축산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제시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관련 분야 문서 국제기구 보고서 국내외 연구기관, , 

의 보고서 및 학술지 등 참고하였으며 축산환경과 관련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함, .

(2) 연구 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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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심층적 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자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함.

 

자문 분야 전문가

가축분뇨 최적 시스템 경축 순환형 축산환경관리 방안, 이명규 교수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스마트축산 활용 축산환경관리 시스템(ICT) 김종복 박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축산환경 제도 개선 방안 안희권 교수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축산환경 관련 주요국 사례 서일환 교수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축산환경 실태조사 전형률 본부장
축산환경관리원

총괄본부

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1> Ⅰ

4. 선행연구 검토

4-1. 국내 연구 동향

□ 국내에서도 공장식 밀집 사육의 문제점과 가축사육이 유발하는 환경문제에 관

한 연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정민국 외  (

지인배 외 김수석 외 우병준 외 우병준 외 이명규 2011; 2017; 2018; 2018; 2019; 

외 이호중 최동석 2019; · 2019).

❍ 정민국 외 는 축산업 선진화를 (2011) STABLE(Sustainable, Technological, Advanced, 

로 규정하고 앞으로 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함Believed, Level-up, Equitable) , .

❍ 지인배 외 는 현재 국내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2017)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김수석 외 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를 계측하여 지속(2018) , 

가능한 축산이 가지는 편익을 분석함.

❍ 우병준 외 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시(2018, 2019) (

민 경제 생태환경 윤리 의 이행실태를 분석함, , , ) .

❍ 이명규 외 또한 가축분뇨가 유발하는 환경 및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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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이호중 최동석 은 가축분뇨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자원기반 · (2019)

경축 순환농업의 도입을 주장함.

□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축산악취 해결방안 가축사육 제한 거리 설정 등에 관, , 

한 연구도 진행됨 김연제 이상협 성낙원 외 이윤희 노신래( · 2009; 2015; 2018; ·

모귀환 2019).

❍ 김연제 이상협 은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체계를 논의한 바 있음· (2009) .

– 신고미만 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해당 시

설의 관리 강화를 제언함.

❍ 성낙원 외 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최적 거리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연구를 (2015)

진행함.

– 년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라는 2009 “ · ” “ ”

조례가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축산업자와 축사 인근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발, 

생함

❍ 이윤희 는 세종시에서 나타나는 축산악취를 바탕으로 축산악취 발생 특성 주(2018) , 

요 발생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 사전 관리는 악취의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사후관리는 발생원 악취를 저감, 

하는 방안으로 시설개선이나 악취방지시설 도입을 들 수 있음. 

❍ 노신래 모귀환 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축분뇨 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 (2019)

기반의 축산농가용 분뇨처리장치를 개발하였음IoT . 

4-2. 국외 연구 동향

□ 가축사육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 

이에 각 국가에서는 가축분뇨가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일본 등의 고 사육밀도 국가에서는 가축사육으로 , , , , 

인한 환경오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 등이 비교적 일찍이 마련되었음, . 

❍ 은 유럽 내 생태 보호구역인 나투라 지역Backes et al. (2018) 2000(NATURA 2000) 

에서 축사의 암모니아 배출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비교 분석함 특히 독일 네덜란. , 

드 덴마크 개별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연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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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경부 에서는 밀집 사육시설 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가지는 (EPA) (CAFO)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이러한 오염물질이 공기 물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전파, , 

됨을 분석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가축분뇨로 인한 (Haines and Staley, 2004). , 

인 이나 질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에 반해 미국 환경(Phosphorus) (nitrogen) , 

부는 년 가축에 투여하는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가져오는 수질오염에 대한 기2013

술적 분석도 진행함.

❍ 에서는 미네소타의 개 농장에 있는 개 이상의 동물 사육시설 Gay et al.(2003) 85 200

및 분뇨저장시설의 총 환원 황 과 암모니아 배출량(total reduced sulfur, TRS) (NH3) 

을 측정함.

❍ 은 프랑스의 가축분뇨 관리 특히 돼지 소 가금류의 가축분뇨 생산과 Loyon(2018) , , , 

처리 관련 법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함, .

❍ 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의 글로벌 가축환경평가모델 Otte et al.(2019) (FAO)

을 이용해 아시아와 사(Global Livestock Environment Assessment Model, GLEAM)

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축 생산과 환경의 관계를 검토하고 아시아의 사례를 토대, 

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가축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 가축사육과 환경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은 공간모형을 활용하여 캐나다 앨버타 지역 밀집 가축 생산시설Smith et al.(2006)

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최적 가축분뇨 관리를 분석함 분석결과 환경규제를 충족시. 

키기 위해 가축분뇨를 지역 외로 반출시키는 운반비용보다 지역 내에서 퇴비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임을 밝힘.

❍ 은 돼지 농가의 생산성이 공간적인 집적 에서 더 Gaign et al.(2012) (agglomeration)é

향상되지만 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도 높음을 밝히며 공간모형을 통해 가축분뇨, 

의 토지 적용 제한이 돼지 농가의 지리적 위치와 집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 분석결과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투입하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농. 

가 집적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확인함.

□ 더불어 가축사육에 있어 환경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

는 연구도 이루어짐.

❍ 유럽연합에서 가축분뇨의 사용을 제한하는 질산염 지침을 도입한 지 년 이상 지10

난 뒤 많은 회원국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는 이러. Oenema(2004)

한 현상이 농업의 환경정책이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함.

❍ 는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질소 및 인 회계 시스템 Oenema and Berentsen(2005)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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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검토함 년에 시행된 는 질산염 지침을 MINAS . 1998 MINAS EU 

구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분뇨정책이 기존의 규제와 측정 중심에서 경제적 , 

인센티브를 통한 목표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함을 보여줌 그러나 해당 정책을 시행. 

하면서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점차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농장 유형에 따라 효과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 년 동물 분뇨 및 비료에 대한 제2005

한 시스템으로 대체됨.

4-3. 본 연구의 차별성

□ 축산과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정착의 비전 달성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의 접근방법 실태조사 법적 제도적 관리방안 및 혁신적 , , ·

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내용 제시

❍ 기존의 축산환경 관련 분야 국내외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축

산환경 개념의 재정립과 관리범위의 재설정 축산환경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 

축산환경 이행유도 방안 검토 법적 제도적 정책개선 방안 제시 등 축산환경 개선 , ·

기본계획 수립의 종합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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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개념 정립

1. 국내 외 축산현황·

1-1. 국내 축산현황 

(1) 축사 설치 및 운영 현황

□ 축산법 에 따르면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 」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의미함” .

❍ 가축사육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축종별 사육면적에 따라 신고 혹은 허가 표 < -Ⅱ 1>

– 가축사육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닭 오리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 닭 오리 가축사육업 허가받은 축사로부터 , ,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500 . ｍ 

❍ 현행법상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이내 지30m , 500m 

역은 신규축사 허가가 제한됨.

❍ 년 환경부의 축사 시설 사육 제안 권고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김 이후 2011 . 

성낙원 외 의 연구를 바탕으로 축종별 이격 거리에 사육두수를 반영한 권고안(2015)

이 새롭게 제안됨. 

구분 환경부(2011) 새 권고안(2015)

한 육우· 100m
마리 미만400 50m

마리 이상400 70m

젖소 250m
마리 미만400 75m

마리 이상400 110m

돼지 500m

마리 미만1,000 400m

마리 마리1,000 ~3,000 700m

마리 이상3,000 1,000m

닭 오리· 500m

마리 미만20,000 250m

마리 마리20,000 ~50,000 450m

마리 이상50,000 650m

자료 성낙원 외 가축사육 제한 거리 재설정 연구: (2015). . p. 124.

표 < -Ⅱ 1 국내 가축사육 최소 제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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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사육 현황

□ 년대이래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육류 소비의 지속적 증가는 가축사육 70

두수 증가로 이어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 , 2014; , 2020b; 

품부 표 , 2021)< -Ⅱ 2>.

❍ 년 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소 돼지 닭 으로 2019 1 54.6 ( 13.0kg, 26.8kg, 14.8kg)㎏

년 약 의 배 이상에 달함1970 5 10 .㎏

❍ 전국 주요 축산농가 수는 년 약 만 천 호에서 년 분기 만 천 호2010 19 5 2020 3 (P) 10 9

로 약 가 감소함44% .

– 주요 축산은 한 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닭 오리 를 의미함· , , , ( , ) . 

– 한 육우 젖소 돼지 가금 농가 수는 각각 호 감소· , , , 79,006, 163, 1,167, 5,338

❍ 년 주요가축 사육두수는 억 천 백만 두에서 년 분기 억 천 백만 두2010 1 7 6 2020 3 1 9 8

로 증가함.

– 젖소를 제외한 나머지 축종의 사육두수는 년 대비 증가하였고 젖소 사육두수만 2010 , 

약 만 천 두가량 감소함2 1 500 . 

– 한 육우 사육두수는 년 대비 년 분기 약 가량 증가하여 주요 축종 중 · 2010 2020 3 16.2%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구분 2010 2019 2020.3(p)

가축사육 농가 수 단위 천 호( : ) 194.5 109.6 108.8

한 육우 · 172.1 94.0 93.1

젖소 6.3 6.2 6.2

돼지 7.3 6.1 6.2

닭  3.6 2.8 2.8

오리  5.1 0.5 0.6

사육두수 단위 만 두( : ) 17,683 19,648 19,777 

한 육우 · 292 324 340 

젖소 43 41 41 

돼지 988 1,128 1,137 

닭  14,920 17,292 17,331 

오리  1,440 864 929 

주 주요 가축은 한 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닭 오리 를 의미함1: · , , , ( , ) .

주 한 육우 및 젖소 돼지는 년 이후 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력제 이전 2: · , 2017 , 

자료 호수는 가구 수 이후 자료는 농장 수를 의미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2014); (2020b); (2021) 

표 < -Ⅱ 2 국내 주요 가축사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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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종별 축산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년 대비 년 분기 모든 축2010 2020 3

종의 평균 사육두수가 증가함 표 < -Ⅱ 3>. 

– 년 대비 년 분기에는 한 육우를 제외한 나머지 축종은 전반적으로 감소함2019 2020 3 · . 

축종 2010 2019 2020.3(p)

한 육우· 17.0 34.4 36.5

젖소 67.7 66.2 66.0

돼지 1,345 1,839 1,839 

가금류 18,740 55,522 53,832 

주 주요 가축은 한 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닭 오리 를 의미함1: · , , , ( , ) .

주 한 육우 및 젖소 돼지는 년 이후 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력제 이전 2: · , 2017 , 

자료 호수는 가구 수 이후 자료는 농장 수를 의미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20b); (2021)

표 < -Ⅱ 3 주요 축종별 축산 농가 당 평균 사육두수> 

연도별 축종별 사육두수(a) · 돼지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b) 
주 주요 가축은 한 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닭 오리 를 의미함1: · , , , ( , ) .

주 한 육우 및 젖소 돼지는 년 이후 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력제 이전 2: · , 2017 , 

자료 호수는 가구 수 이후 자료는 농장 수를 의미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2014); (2020b); (2021), 

그림 < -Ⅱ 1 연도별 축종별 사육 규모 추이> ·

(3)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

□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년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만 톤임 표 2019 5,184 < -Ⅱ 4>. 

– 이 중에서 돼지 분뇨가 만 톤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한 육우 40.0%(2,072 ) , ·

만 톤 닭 만 톤 순임30.8%(1,598 ), 15.3%(792 ) .

– 축종별 마리당 분뇨 발생량은 젖소가 으로 가장 많고 한 육우 돼지37.7kg · (13.7), (5.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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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마리 천 톤 일 두: , , (%), 1 /

축종별 발생 계 한 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2)

사육두수 225,242 3,195 405 11,377 180,907 20,411

발생량
51,838 15,978 5,572 20,724 7,924 1,248

(100.0) (30.8) (10.7) (40.0) (15.3) (2.4)

두당 분뇨 

발생량(kg)
0.6 13.7 37.7 5.0 0.1 0.2

주 사육두수는 기타 가축 년 기준 을 제외하고 년 분기별 가축통계 1: (2018 ) 2019

평균값을 활용함. 

주 기타 가축은 말 사슴 양 토끼 개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을 의미함2: , , ,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1), .

표 < -Ⅱ 4 축종별 > 가축분뇨 발생량 년

□ 국내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가 액 퇴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 < -Ⅱ 5>.

❍ 년 기준 자원화율은 이고 나머지 가 정화 처리됨2019 91.4% , 7.4% .

– 자원화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중 개별농가가 처리하는 비중은 약 천 톤 로 85.3%(40,434 )

대부분을 차지함. 

❍ 년 였던 자원화율은 년 로 적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2015 90.2% 2019 91.4% .

❍ 공동자원화시설은 년 기준 개소가 존재하는데 이중 퇴 액비화 시설이 2018 134 , ·

개소 이고 에너지화 시설은 개소에 불과함119 (88.8%) 15 (12.2%). 

단위 천 톤: , (%)

연도 발생량
자원화 정화방류

해양투기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장

2015
46,530 41,991 37,244 4,747 1,064 2,977 - 499

(100.0) (90.2) (80.0) (10.2) (2.3) (6.4) (0.0) (1.1) 

2016
46,988 42,576 37,417 5,159 1,084 2,762 - 566

(100.0) (90.6) (79.6) (11.0) (2.3) (5.9) (0.0) (1.2) 

2017
48,460 44,103 38,848 5,256 1,095 2,762 - 499

(100.0) (91.0) (80.2) (10.8) (2.3) (5.7) (0.0) (1.0) 

2018
51,013 46,530 40,647 5,884 1,167 2,751 - 565

(100.0) (91.2) (79.7) (11.5) (2.3) (5.4) (0.0) (1.1) 

2019
51,838 47,404 41,428 5,976 1,167 2,630 - 636

(100.0) (91.4) (79.9) (11.5) (2.3) (5.1) (0.0) (1.2) 

주 년 이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1: 201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1), 

표 < -Ⅱ 5>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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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함에도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함· .

❍ 환경오염원을 관리하는 여타법과 달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무허가 등 위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오염원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타법과의 형, △ △

평성 등에 문제 

– 환경부 전수조사결과 월 전체시설 개소 의 약 가 무허가 미신고 시(‘12.12 ) (95,848 ) 50% ⋅

설로 추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제 조 폐기물관리 ( 16 21 ), ∼

법 제 조 제 조 등은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 마련( 27 , 31 ) 

– 수질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아 불법 운영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 오염원 관리가 미흡 감사원 처분요, (

구, 2011.7.5.) 

– 년 환경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개소 시2017 , 1,293

설 점검 중 위반 시설은 개소 로 나타났고 이중 관리기준 위반이 개소로 174 (13.5%) , 69

가장 많았고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개소 설치기준 위반 개소 순으로 나타남 하, ( ) (51 ), (13 ) . 

반기에는 개소 시설 점검 중 위반 시설이 개소 로 나타났고 상반기와 마1,782 155 (8.7%) , 

찬가지로 관리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음 개소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54 ). , 

료 부과 시정지시 행정지도 고발 조치를 취함 환경부, , , ( , 2017). 

단위 개: 소

시기 상반기 하반기

전체 시설 1,293 1,782
위반 시설 174 155

위

반 

내

역

기준 초과 8 10
무허가 미신고 15 20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 ) 51 15
설치기준 위반 13 10
관리기준 위반 69 54
기술 관리인 미선임 0 0
기타 24 53 

주 위반 시설 : 한 개소 에서 여러 위반 내역이 발생 하였기 때문에 위반 내역 개소 의 

합과 전체 위반 시설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환경부(2017)

표 < -Ⅱ 6>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결과 

– 제주도에서는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했다가 적발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 시‘

설개선명령’ 행정처분 만을 내림 이는 동일하게 무단 배출한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 14 -

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지만 재활용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기 때문임 헤드라인 제주( , 2020.06.08.)

(4) 축산악취 현황

□ 축산업이 규모화되고 농촌 비농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가축사육시설의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축산악취 민원은 년 건에서 년 건으로 크게 증가함 표 2014 2,838 2019 12,631 < -Ⅱ 7>.

– 년 기준 전체 악취 민원 중 약 가 축산시설 민원으로 나타남 년 대비 약 2019 31% (2014

배 증가4.5 ).

구분 년2014 년2015 년2016 년2017 년2018 년2019

전체민원 14,816 15,573 24,748 22,851 32,452 40,854

축산시설 민원 2,838 4,323 6.398 6,112 6,718 12,631

비중(%) (19.2) (27.8) (25.9) (26.7) (20.7) (30.9)

자료: 환경부(2021), 축산환경관리원(2020 제공) 

표 < -Ⅱ 7 전국 축산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 )

□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축산악취로 인한 갈등이 농

촌의 큰 문제로 대두됨. 

❍ 주거지역과의 거리 이내 양돈장이 1km 악취민원의 를 차지함 최동윤59.4% ( , 2016).

❍ 그러나 소규모 농가 및 고령농은 경영비 부담으로 냄새 대책을 회피함.

– 사육 규모 두 미만 양돈 농가는 천 백 호로 전체의 를 차지함1,000 2 7 48.2% .

□ 도시화가 진행되고 공동주택이 확대되면서 축산농장과 멀리 떨어져 있던 주거

지가 축산농장과 인접하게 되어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이 농장을 벗

어나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어 이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함.

– 축산악취는 주로 늦봄에서 초가을에 이르는 하절기에 악취물질 발생량과 농도 및 농장 

밖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 및 축산농장 인근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 

쾌감과 고통을 유발함.

❍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피해 지역과 범위가 달라지는 등 정형화된 모형을 설정

하기 어려우며 불규칙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함, .

❍ 축산악취의 주요 발생 지점은 분뇨처리시설과 축사인데 분뇨처리시설에서는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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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농도는 높지만 가스 발생량이 적은 반면 축사에서는 악취가스 농도는 낮지만 , 

가스 발생량이 많고 포집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짐. 

(5) 폐사 가축 발생 현황 

❍ 밀집 사육으로 인한 사육환경 악화로 가축 스트레스 및 질병 폐사가 발생하고 향, , 

후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폐사 가축에 대한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년을 기준으로 한 축종별 폐사량 추정치 표 2019 < -Ⅱ 8>

– 연간 폐사되는 가축은 약 만 마리로 추정되며 축종별 폐사율 및 평균 체중을 고7,793

려하여 폐사량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만 톤가량으로 나타남21 . 

– 이 중에서도 돼지의 연간 폐사량이 약 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육계 만 12.6 (59.4%), 5.5

톤 소 만 톤 순으로 나타남(26.2%), 2 (9.8%) .

  

축종
사육 규모

천 마리( )

폐사율

(%)

연간 회전

회전 연( / )

연간 폐사

천 마리( )

평균 체중

(kg)

연간 

폐사량

톤 년( / )

일일 

폐사량

톤 일( / )

합계 185,001 - - 77,926 - 213,120 585

소 3,645 8.62 0.55 79 264 20,804 57 

돼지 11,280 24.2 2.18 2,869 44 126,489 347

육계 88,738 6.4 6 69,712 0.8 55,770 153

산란계 72,701 10.1 0.7 2,891 2 5,781 16

오리 8,637 4.9 4 2,375 1.8 4,276 12

주 사육 규모 분기 통계청 가축 동향 소 돼지 이력 시스템 닭 오리 1) : '19.4/4 ( · : , · : 
표본조사)

폐사율 소 이력 정보   2) : ( ) , 폐사수도축수
폐사수

돼지 한돈 팜스 , ( ) , 

모돈연간총산자수


, 

육계 도축통계( ) , 
육성률

산란계 현장 의견 일 오리 육성률, ( ) 0.02%/ , ( ) 1-

연간 폐사 소 돼지 이력 정보 육계   3) : ( · ) , ( ) 도계수×육성률


 ,   

오리( )도압수×육성률


  산란계 사육 규모 일일 폐사율, ( ) × ×365

평균 체중 소 사망 월령별 체중의 가중평균 돼지 이유전 이유후 사망률   4) : ( ) , ( ) , (42:58) 
가중평균 체중의 가중평균 육계 출하 체중의 산란계 성계 체중 오리, , ( ) 50%, ( ) , ( ) 
출하 체중의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2021) 

표 < -Ⅱ 8> 축종별 연간 폐사 현황 및 일일 폐사량 추정 년(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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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장 내 악취 물질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사고 위험이 있음 표 < -Ⅱ 9>.

– 양돈장과 양계장 내의 주요 악취오염물질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 메르캅탄 등임, , .

– 이러한 물질들이 모여 있는 무창식 돈사 내 피트 분뇨 저장조와 산란사 등 밀폐된 장, 

소를 안전관리 없이 들어갔을 경우 작업자의 질식사고 발행 우려가 큼.

– 양돈 농장의 가스농도 측정기 보유율은 단 에 그쳤고 환기시설 보유율도 로 9.1% , 36%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

구분 단위( : 

ppm)

양돈장 주요 악취물질 양계장 주요 악취물질

자돈사 분만사 모돈사 비육사 톱밥깔집 육계( ) 케이지 산란계( )

암모니아 0.9~21.0 1.7~6.1 2.1~6.7 1.5~11.3 3.3~25.0 5.2~34.6

황화수소 0.029~0.596 0.042~2.183 0.052~6.712 0.042~2.903 0.000~0.012 0.0012~0.399

메틸메르캅탄 0.010~0.013 0.009~0.010 0.010~0.011 0.010~0.011 0.011~0.013 0.000~0.010

자료 한국환경공단 업종별 악취개선사례 축산시설: (2009), ( ).

표 < -Ⅱ 9 양돈장 및 양계장의 주요 악취물질> 

1-2. 해외 축산현황

(1) 축사 설치 및 운영 현황

□ 외국의 경우에도 가축사육에 제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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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독일 덴마크
미주리

일리노이

주거밀집2) 기타 주거2)

300m

마리 (2,500

이상)

800m

마리 (125

이상)

400m

마리 (125

이상)

500m

인 이상 (20

거주지) 500m
440m

가구 이상(1 )
600m

마리 (7,500

이상)

이상800m 

마리 (2,500

이상)

이상400m 

마리 (2,500

이상)

750m

인 이상 (100

거주지)

2,000
850m

가구 이상(7 )
900m

마리 (17,500

이상)

1,600m

마리 (17,500

이상)

800m

마리 (17,500

이상)

1,000m

인 이상 (2,000

거주지)

주 괄호 안은 사육두수 기준을 의미함1) . 

주거밀집지역과 기타 주거지역은 각각 씩 구간 할증됨   2) 130m, 65m .

자료 성낙원 외 가축 사육 제한거리 재설정 연구: (2015). . p. 125.

표 < -Ⅱ 10 돼지 사육 제한 거리 해외사례> 

(2) 가축사육 현황

□ 축종별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상위 개 국가는 표 10 < -Ⅱ 11 에 제시된 바와 같음> .

❍ 육우의 경우 브라질이 전 세계 사육두수의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16.1% , 

미국 중국 순으로 나타남(10.7%), (6.9%), (4.7%) .

❍ 젖소는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미국 순임(19.9%), (6.2%), (5.1%), (3.6%) . 

❍ 돼지 사육두수는 중국이 억 천만 두로 전 세계 돼지 사육두수의 를 차지하4 4 45.1%

고 다음으로는 미국 브라질 순임, (7.6%), (4.2%) . 

– 돼지의 경우 상위 개 국가가 전 세계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로 매우 10 72.7%

높음. 

❍ 산란계 육계가 합쳐진 닭의 사육두수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미국 브라질 순임(22.2%), (10.1%), (8.3%), (6.2%) . 

– 상위 개 국가의 닭 사육두수는 전 세계의 를 차지함10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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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 두: , %

국가

육우

국가

젖소

국가

돼지

국가

닭

사육

두수
비중

사육

두수
비중

사육

두수
비중

사육

두수
비중

브라질 19,717 16.1 인도 5,284 19.9 중국 44,159 45.1 중국 527,448 22.2 

인도 13,162 10.7 브라질 1,636 6.2 미국 7,455 7.6 인도네시아 238,415 10.1 

미국 8,487 6.9 파키스탄 1,360 5.1 브라질 4,144 4.2 미국 197,338 8.3 

중국 5,776 4.7 미국 943 3.6 스페인 3,080 3.1 브라질 146,835 6.2 

에티오피아 5,405 4.4 에티오피아 855 3.2 베트남 2,815 2.9 이란 107,161 4.5 

아르헨티나 5,233 4.3 수단 810 3.1 독일 2,645 2.7 인도 80,109 3.4 

파키스탄 3,249 2.7 남수단 747 2.8 러시아 2,308 2.4 멕시코 56,837 2.4 

멕시코 3,229 2.6 탄자니아 694 2.6 멕시코 1,784 1.8 파키스탄 52,414 2.2 

차드 2,831 2.3 러시아 673 2.5 캐나다 1,417 1.4 러시아 50,705 2.1 

호주 2,485 2.0 케냐 665 2.5 프랑스 1,332 1.4 터키 35,356 1.5 

세계 122,462 100.0 세계 26,512 100.0 세계 97,833 100.0 세계 2,370,714 100.0 

주 각각의 축종은 육우 젖소 돼지 닭 1: cattle:non-dairy, cattle:dairy, swine, chickens(broilers, 

를 의미함layers) .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표 < -Ⅱ 11 축종별 상위 개 국가 가축 사육두수 년> 10 (2018 )

(3)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 

□ 일본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축종별 마리당 가축분뇨 발생량에 축종별 사육 마릿

수를 곱하여 도출함 이에 따른 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만 톤으로 . 2017 7,900

추정됨1). 

❍ 일본의 경우 가축 사육두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축분뇨 발생량 또

한 줄어드는 추세임 그림 < -Ⅱ 2>.

1) 일본의 가축분뇨 현황 및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홈페이지에 게재된 Forestry and Fisheries, MAFF) “Current livestock-related environmental 

를 참조함issues and responses” . https://www.maff.go.jp/e/policies/env/attach/pdf/index-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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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 (p. 2)

그림 < -Ⅱ 2 일본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 년 기준 일본의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과 전체 가축분뇨 배출량은 표 2017 < -Ⅱ 1

2 에 제시된 바와 같음> . 

– 젖소 육우 돼지의 가축 분뇨량이 일본 전체 가축분뇨 배출량의 이상을 차지함, , 80% . 

마리당 일 1

분뇨배출량

두 일(kg/ /1 )

마리당 연간 

분뇨배출량

두 년(kg/ / )

전체 연간 

분뇨배출량

년(10,000t/ )

젖소 119.3 43,545 2,200

육우 76.2 27,813 2,300

돼지 16.2 5,913 2,200

산란계 0.195 71 800

육계 0.130 47 500

주 축종 내에서도 특성에 따라 일 분뇨배출량에 차이가 있음1: 1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e/policies/env/attach/pdf/index-10.pdf).

표 < -Ⅱ 12 일본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 년 말 퇴액비화 비율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년 기준으로 개소 2004 90% , 2014 347

퇴비생산 시설이 운영됨 이명규 외( , 2019).

❍ 지구온난화 방지 및 순환사회를 위해 연간 약 만 톤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2,600

자 목표를 설정함.

❍ 년 가축분뇨의 바이오매스 발생량은 만 톤 이용량은 만 톤으로 에너지2015 486 , 419

화율은 약 임 김현중 외87% ( , 2018).

– 일본에서는 년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에 대한 2012



- 20 -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를 시행하였고 년 기준 (feed in tariff, FIT) , 2017

바이오가스 시설 메탄발효 에서 생산된 단위당 전력 가격은 세금 가축분뇨 소( ) 39 yen+ , 

각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금임17 yen+ . 

❍ 또한 계분을 연료로 한 일본 최대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인 미야자키 바이오, 

매스 순환발전소가 있음 정민국( , 2010).

– 해당 시설에서는 일일 톤 의 전력이 생산되고 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연440 , 11,350kW , 

간 톤의 소각재를 비료 원료로 판매함 실제 발전소 내 소비 전력을 제외한 13,000 . 

가 연간 판매됨9,000kW . 

□ 네덜란드의 면적당 가축 수 즉 가축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 , 

가축분뇨의 를 농경지에 환원시키고 나머지는 국외 반출 등으로 처리75% , 

❍ 수입 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축산업 특성

– 인 배출량 기준으로 낙농 양돈 가금 58%. 26%, 16%

– 젖소 분뇨는 발생 농가의 토지로 주로 환원되지만 양돈과 양계의 분뇨는 주로 실내에 , 

저장되고 농가 자가 소비량은 많지 않음, .

– 계분은 가공 혹은 수출되고 돈분의 는 유기질비료로 가공되고 일부 수출됨2/3 .

네덜란드 가축분뇨 처리현황(a) 질소 및 인 살포량(b) 

자료: Backus(2017), p. 2. 

그림 < -Ⅱ 3 네덜란드 가축분뇨 및 양분현황 > 

❍ 년대 중반부터 연이어 도입된 정책효과로 인해 분뇨의 오염부하량 크게 감소1980

❍ 정책은 크게 가축 사육두수와 분뇨의 발생량을 제한하는 정책 분뇨살포 규제 신, , 

기술 장려 양분계정관리 농지와 가축의 연계 기타 지원정책 등으로 나뉨, , , .

–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인센티브제도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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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혐기성 소화 처리시설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2).

❍ 년 월 기준 누적 혐기성 소화 처리시설은 개이고 새롭게 생긴 시설 개2020 9 257 , 6 ,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개가 있음19 . 

❍ 년 기준 혐기성 소화 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은 약 2020

백만 로 년 백만 에서 약 배가량 증가함1.41 MWh , 2000 0.018 MWh 80 .

❍ 또한 이를 통해 온실가스가 저감되는데 년 기준 직 간접적인 감축은 총 , 2020 · 4.82 

MMTCO2 로 나타남e .

□ 덴마크는 가축 사육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가축분뇨 해결을 위한 다양한 ,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중 하나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임.

❍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할 경우 가축분뇨 취급 보관에 따른 온, ·

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음 덴마크의 바이오가스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 

으며 년부터 년까지 약 배가량 증가하여 연간 총생산량은 페타줄, 2012 2020 4 20PJ( )3)

임 그림 < -Ⅱ 4>. 

– 또한 최근까지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대부분은 전기 생산에 사용됨, . 

– 년 기준 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의 바이오메탄을 생산함2018 32 7.2PJ .

2) 미국 환경보호청 홈페이지를 참조함 . 

https://www.epa.gov/agstar/agstar-data-and-trends#adfacts
3) 는 석유 이 낼 수 있는 에너지 열량을 의미함1PJ 23,885t . 



- 22 -

단위: PJ

자료: Food and Bio Cluster Denmark(2020), p. 8.

그림 < -Ⅱ 4 덴마크 바이오가스 생산량> 

❍ 덴마크 지역별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그림 < -Ⅱ 5 에 제시된 바와 같음 덴마크의 가> . 

축사육이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또한 서쪽을 중심으로 생

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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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덴마크 에너지청 홈페이지 : 

(https://ens.dk/en/our-responsibilities/bioenergy/biogas-denmark)

그림 < -Ⅱ 5 덴마크 지역별 바이오가스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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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악취 현황

□ 일본에서도 축산농가가 받는 민원은 대부분 악취와 관련되어 있음 그림 < -Ⅱ 6>.

❍ 일본의 가축사육 농가 수가 점점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는 농가의 비중은 

대를 유지함2% . 

❍ 년 기준 개 농가가 민원을 받았고 이 중 가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2017 1,559 , 53%

임.

❍ 축종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젖소와 돼지 농가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음, .

– 양돈 농가의 경우 주로 악취문제가 산란계 농가의 경우 축산악취와 해충 문제와 관련, 

된 민원이 많았음.

민원 종류 (a) 축종별 민원 현황(b) 

축종
축산

악취

수질

오염
해충 기타 전체

젖소 287 101 57 78 451 

육우 182 70 40 66 313 

돼지 268 154 22 33 409 

산란계 152 46 104 16 259 

육계 53 11 2 7 70 

기타 25 8 4 25 57 

주 축종별로 여러 건의 민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한 번만 집계되었으므로 각각의 세부 1: 

민원 사항에 대한 합이 가 되지 않음100%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e/policies/env/attach/pdf/index-10.pdf).

그림 < -Ⅱ 6 일본 축산농가 민원 현황 년> (2017 ) 

1-3. 양분 수지(Nutrient balance) 

□ 의 농업환경지표에서는 국가별로 인과 질소의 양분 수지를 제시하고 있OECD

음 그림 < -Ⅱ 7 표 >, < -Ⅱ 13>.

❍ 각 양분이 비료나 분뇨 기타 형태로 토양에 투입되는 양과 작물 및 사료 수확 논, , 

에 남은 잔여 작물 제거를 통해 제거되는 양의 차이를 통해 토양에 축적되는 양분

의 양을 계산함.

□ 주요 국가별 인 수지를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은 당 누적되는 인이 상당히 (P) , ha

큰 수준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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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와 독일 캐나다는 년대의 인 축적량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모, 1990 (P) 

두 지난 여 년에 걸쳐 인 수지 개선을 이루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그 수30 , 

치가 크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과 호주는 낮은 수준에서 인 수지가 유지되며 약간 개선되었음.

단위: kg/ha

자료 : OECD.Stat(https://stats.oecd.org/)

그림 < -Ⅱ 7 주요 국가별 단위면적당 인 수지 > (P) 

단위: kg/ha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호주 1.0 1.1 1.1 1.1 1.2 1.1 1.3 1.3 1.2 1.2 1.3 1.3 1.4 0.8 

캐나다 0.7 0.7 1.4 1.4 1.0 1.6 1.4 2.3 1.4 1.2 1.5 2.9 3.0 1.8 

독일 19.0 8.0 8.0 5.0 6.0 6.0 5.0 4.0 3.0 3.0 4.0 1.0 2.0 5.0 

일본 71.2 73.0 73.2 79.4 74.6 69.9 67.8 70.3 69.9 70.6 72.0 61.6 66.0 66.5 

한국 52.3 41.6 48.6 53.5 55.2 57.4 55.4 54.3 53.2 51.2 50.3 46.5 47.2 48.0 

네덜란드 34.0 39.0 35.0 33.0 33.0 31.0 30.0 25.0 29.0 26.0 23.0 20.0 14.0 21.0 

미국 3.2 3.3 2.9 4.0 3.3 4.0 3.7 3.6 3.5 3.3 3.2 3.3 4.1 3.3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9 0.7 0.8 0.9 0.7 0.5 0.7 0.8 0.8 0.8 1.0 1.1 0.8 0.8 

캐나다 1.6 0.9 -0.3 1.0 -0.3 -0.2 -0.5 0.1 0.0 -1.4 0.0 0.2 -0.2 -0.6 

독일 -1.0 0.0 1.0 0.0 -1.0 -5.0 -1.0 0.0 -3.0 -1.0 -4.0 -2.0 -3.0 -5.0 

일본 66.5 62.6 65.3 70.8 48.8 49.4 60.4 57.5 61.4 58.8 58.9 58.1 56.8 57.3 

한국 50.4 52.7 40.2 50.0 40.5 40.2 40.4 40.0 43.1 42.3 42.3 41.8 46.1 45.9 

네덜란드 13.0 16.0 17.0 12.0 8.0 6.0 12.0 6.0 3.0 5.0 1.0 3.0 4.0 2.0 

미국 3.3 3.4 3.5 3.3 2.9 1.4 2.6 3.0 3.0 2.7 2.3 2.7 2.3 2.8 

자료 : OECD.Stat(https://stats.oecd.org/)

표 < -Ⅱ 13 주요 국가별 단위면적당 인 수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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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년간 농지에 분뇨와 비료 형태로 투입되는 인이 모두 30

감소함.

❍ 특히 분뇨로 투입되는 인은 년 톤에서 년 톤으로 크게 감소하1990 96,872 2017 53,576

였으며 비료로 투입되는 인 역시 년 톤에서 톤으로 감소함, 1990 36,780 7,617 .

❍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규모는 위축되지 않음.

□ 캐나다와 독일 역시 인 수지가 개선되어 최근에는 투입되는 양보다 작물 및 (P) 

사료로 수확되는 양이 더 많아짐.

❍ 독일은 비료와 분뇨로 투입되는 인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비료로 투입되는 인을 , 

년 톤에서 년 톤으로 크게 줄여 인 수지를 개선시킴1990 407,126 2017 121,829 . 

❍ 캐나다의 경우 지난 년간 인 투입량은 늘었지만 분뇨로 투입되는 인은 거의 증가30

하지 않음 같은 기간 작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여 실질적인 인 수지가 개선되었음. .  

□ 반면 일본의 경우 비료 투입량의 감소로 인 수치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작물 및 

사료 수확량에 비해 투입되는 비료 및 분뇨가 과도하여 인 수치가 높음. 

❍ 우리나라의 인 균형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임.

단위 톤: 

네덜란드(a) 

그림 < -Ⅱ 8 주요 국가별 인 수지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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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b) 

캐나다 (c) 

일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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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는 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양에 축적되는 양이 많은 편이지만 주요 (N) (P) , 

국가별 경향은 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 그림 < -Ⅱ 9 표 >, < -Ⅱ 14>.

❍ 네덜란드와 독일은 질소 균형이 개선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토양에 축적되는 (N) , 

질소량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는 과거와 현재 모두에 , , 

있어 낮음.

단위: kg/ha

자료 : OECD.Stat(https://stats.oecd.org/)

그림 < -Ⅱ 9 주요 국가별 단위면적당 질소 수지 > (N) 

한국(e) 
자료 : OECD.Stat(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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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호주 20.4 21.0 20.0 20.2 20.9 19.5 20.5 20.9 20.7 20.6 20.7 20.2 21.4 15.9 

캐나다 6.6 8.9 13.8 13.7 13.2 17.5 16.6 23.7 20.0 20.1 24.0 33.1 32.1 25.9 

독일 139.0 118.0 114.0 104.0 102.0 109.0 106.0 99.0 97.0 102.0 110.0 97.0 101.0 114.0 

일본 170.8 171.5 169.1 194.7 173.5 166.4 165.3 168.1 172.8 172.5 170.8 168.3 169.1 179.4 

한국 241.4 180.4 217.7 239.0 246.7 258.2 262.9 260.2 270.3 262.7 254.0 226.5 233.8 236.1 

네덜란드 332.0 346.0 322.0 319.0 324.0 336.0 312.0 303.0 320.0 296.0 258.0 233.0 200.0 233.0 

미국 32.2 34.2 31.3 36.8 33.9 37.1 36.2 34.8 34.1 35.5 34.4 33.2 36.2 35.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16.2 15.3 16.4 16.9 16.0 16.1 16.5 17.1 18.7 18.4 19.2 19.8 18.6 19.8 

캐나다 24.0 21.0 17.4 24.9 20.0 25.0 22.7 23.0 24.6 19.1 25.2 26.6 21.8 19.8 

독일 84.0 85.0 94.0 79.0 84.0 65.0 78.0 89.0 75.0 79.0 66.0 82.0 67.0 62.0 

일본 169.9 169.1 172.2 185.7 151.9 152.6 173.6 170.6 173.9 180.0 175.4 172.3 179.3 179.3 

한국 251.4 237.1 186.1 254.2 201.1 190.8 196.9 203.6 222.6 216.4 214.0 192.9 206.2 212.2 

네덜란드 213.0 206.0 213.0 198.0 175.0 172.0 173.0 172.0 169.0 169.0 160.0 189.0 194.0 187.0 

미국 33.3 33.1 33.6 35.0 33.7 29.0 31.3 33.8 34.4 30.6 27.6 27.5 26.4 27.0 

자료 : OECD.Stat(https://stats.oecd.org/)

표 < -Ⅱ 14 주요 국가별 단위면적당 질소 수지> (N) 

□ 질소수지에 관한 한 한국이 국가 중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OECD 

줌.

❍ 다른 국가에 비해 연도별 등락이 큰 편이며 전 기간에 걸쳐 큰 폭의 개선은 발생하, 

지 않음.

□ 네덜란드의 질소 균형은 년대에는 한국보다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N) 1990

은 수준이었지만 지난 년간 질소균형이 개선됨30 .

❍ 국토 환경여건으로 인해 수치 자체는 현재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높은 수준임, .

❍ 분뇨로 투입되는 질소는 년 톤에서 년 톤으로 감소하였으며1990 675,142 2017 430,629 , 

비료로 투입되는 질소 역시 년 톤에서 년 톤으로 감소함1990 403,256 2017 245,264 . 

□ 미국의 질소균형은 지난 년간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지만 최30 , 

근 작물 수확이 늘어남에 따라 질소균형이 다소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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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네덜란드(a) 

미국(b) 

한국(c) 
자료 : OECD.Stat(https://stats.oecd.org/)

그림 < -Ⅱ 10 주요 국가별 질소 수지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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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업의 여건변화 진단과 방향 설정

□ 국내 축산물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축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규모화 됨, .

❍ 인당 육류 소비량은 년 에서 년 으로 증가함 축산물 소비증1 2000 31.9kg 2019 54.6kg . 

가와 더불어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농업과 축산의 지속

가능성 필요성이 커짐. 

□ 축산업이 전업화 규모화 되고 ,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가축분뇨와 축

산악취 등 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 

❍ 가축분뇨는 적정관리할 경우 퇴액비 에너지원 등 유용한 자원이지만 관리가 소홀, , 

할 경우 악취 수질오염 해충 등의 문제 발생· ·

– 과밀사육 분뇨처리 능력 이상으로 분뇨 처리 폐사축 농가 관리 소홀 등으로 일부 축, , , 

사 및 자원화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함.

– 축산업 허가 신고 이후 처리능력보다 많은 가축을 사육하여 악취 분뇨를 외부로 배· ·

출하는 경우가 빈발함.

– 농장 청소 미흡 분뇨 단순 적치 등 농장 관리 부실문제가 있고 악취관리 인식 부족으, , , 

로 가축분뇨와 퇴액비가 불법 야적살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 가축분뇨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 및 자원화 능력이 부족하고 효능이 낮고 부숙되지 , 

않은 퇴액비를 생산하여 악취를 유발함.

❍ 새만금 지역의 수질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인근 축산단지 익산 , (

왕궁 김제 용지정착농원 가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됨 전북일보, ) ( , 2016.04.13.). 

– 이에 따라 용지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 등을 시행하며 휴 폐업 축사매입 철‘ ’ · , 

거를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사업법 제 조 제 조 에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 ( 26 , 32 )「 」

입되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등을 , 

매수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또한 최근에는 농업 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

의 주요 배출원으로 생물성 연소 가축분뇨 비료 농업기계 등이 지목됨, · , . 

– 특히 가축분뇨 및 비료사용으로 인해 다량 배출되는 농업부문 암모니아는 전체 배출, 

의 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축산이 를 차지함82.3% , 91.6% (관계부처 합동, 2019).

□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축산업, 

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음. 

❍ 환경부의 경우 정화처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원화처리 위주의 업무를 주로 담당, 



- 32 -

하였으나 살포지 감소로 인해서 양분초과 현상이 발생함, . 

– 양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는 옥천 지역을 양분관리제 시범 지역으로 

설정함 년 시범사업 결과 자원화센터 가동률이 이하로 퇴비 살포처가 (2018~2019 ). , 40% 

부족하고 높은 양분 외부 유입비율 노령화로 인한 살포노동력 미비 낮은 주민 관심도 , , 

및 이해도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 처리능력에 맞는 사육규모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 가축분뇨 실태조사, 

점검인력 및 관리시스템 미확충

–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가축분뇨 발생 유통 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 · · ,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 및 비효율이 발생함.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적정처리 지도 부정적 처리에 대한 관리 단속, ·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 또한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 

가함에 따라 탄소중립 등의 추진전략이 더욱 중요해짐 온실(Carbon neutrality) (

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 국내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중 약 를 차지하는 축산분야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2.9%), 44% . 

❍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을 위해 축산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가2050 , 「 」 

축분뇨 자원화 양질 조사료 공급 저메탄 사료 공급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 , 

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 , 2021).

□ 따라서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가축인간시설 등을 고려하여 ‧ ‧

축산환경 의 개념을 설정하고 법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오염부하의 경감 가축의 건강 및 복지 작업자의 안전, , , ① ② ③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증대 질병 예방 효과 등의 다섯 가지 주요 성과를 달, ④ ⑤

성할 수 있음.

3. 축산환경의 개념과 범위

□ 축산법에서의 축산환경의 개념

❍ 축산법 제 조 목적에서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에 1 · , ,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음을 제시하고 있음.4) 

4)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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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제 조 정의에서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2 “

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함 축산법 제 조 축산환경을 제도적으로 다루” ( 2 ). 

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계획의 수립과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축산법에 제시된 축산환경 의 개념은 축산과 환경 축(livestock and the environment) , 

산 환경 등 축산과 환경의 합성어로 가축생산 과정에서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

환경이나 상태로 한정하고 있음. 

– 축산법에 제시된 축산환경 개선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영역으로 축사,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및 그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음 축산법 제 조의 ( 42 13). 

–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담기관은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축산환경 조사, ,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축산환, , 

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축산법 제 조의 ( 42 14). 

❍ 축산환경과 의미는 다르지만 친환경축산업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친환경축산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해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적 농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

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음5).

– 친환경축산물은 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사료 을 급여하여 사육하거나 항생제100 ( ) ,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함 친, . 

환경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두 가지로 관리되고 있음.6)

– 지속 가능한 축산은 가축 생산과 환경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개별 가축을 존중하고 자, 

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에 대한 배출을 최소화하며 경제적으로 지속가능, , 

한 축산을 의미함 최근 지속가능한 축산의 영역은 .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환경과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항생제 사용 최소화 경종과 축산, , 

이 연계된 순환농업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와 축산냄새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범위

가 확대되고 있음.7) 

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임 축산” (

법 제 조 축산법에 축산환경 개선 담고 있음1 ). . 
5)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 , ,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 , 

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

물 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 , 2 ).
6) 친환경축산물의 개념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 “

한 세부실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호 에 제시되고 있음”( 2019-4 , 2019. 6. 17) . 



- 34 -

□ 주요국의 축산환경의 개념 

❍ 네덜란드는 축산환경문제를 지속가능한 가축생산(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8)  

– 축산업을 가축 친화적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축, 

환경 및 사람 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animals), (environment) (people) . 

– 특히 식품안전 동물복지 환경에 대한 기준과 법률을 기반으로 가축사육 시스템 항생, , , 

제 사용 감소 가축건강 및 복지 등 축산부문 내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축산업의 경관, , 

과 지역사회의 통합 에너지 기후 및 환경분야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 

– 네덜란드의 축산환경은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에 비중을 두고 농경지의 질소와 인 등 

양분관리와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국외 배출 사료 내 인 농도 저감과 사료 효율, ( ), 

성 제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 품질 고급화와 미네랄 농축액 액비 생산 등 다양한 , ( )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9) 

❍ 미국은 축산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가축생산이 환경과 상호 연계되어 있

다는 측면에서 가축분뇨와 부산물 처리 및 양분관리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취함 

– 환경부하와 환경질 관리를 위한 다소 규제적 측면의 접근을 취(environmental quality) 

하고 있음. 

– 축산은 고기와 우유 및 계란 등의 축산물 생산과 함께 관리가 필요한 가축분뇨와 동물 

사체 등 폐기물 의 생산자이기도 함(waste materials) . 

– 양축농가들이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전 및 종합적 양분관리 

계획을 사용함 가축폐기물관리 는 가축사양 가축분뇨 저장시설 세정수 등의 추. (AWM) , , 

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농업 폐기물 관리 필드 핸드북에 기초USDA-NRC 

함.10) 축산분야의 양분관리는 미국 환경보전청 과 농무부가 도입한 종합양분관리  (EPA)

7) 지속가능한 축산의 개념은 분석의 측면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련 분야 연 , 

구를 종합하여 공장식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과 항, 

생제 대신에 식물치료제와 같은 동종요법 치료를 우선하고 작물생산과 가축 생산이 선순환되, 

는 경축순환농업의 방식으로 제시함 김수석 외( , 2018, pp.34-35).
8) 네덜란드 정부에서 축산환경의 지속가능한 가축생산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음. 

https://www.government.nl/topics/livestock-farming/sustainable-livestock-production
9)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가축분뇨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음. 

https://english.rekenkamer.nl/publications/reports/2019/06/20/livestock-manure-policy
10) 미국은 농무부 의 자연자원보전청 에서  (USD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농경지의 양분관리를 총괄하며 양분관리지침에 따라 양분의 투입양 원료 적용방식 작물양, , , , 

분 적용 시기 토양개량제 등을 제시함, . 는 농경지의 양분관리 지침으로 양분관리보전방법NRCS

표준 을 제정하여 관리함김창길 (Nutrient Management Conservation Practice Standard, Code 590) (

외, 2015, p.52.)



- 35 -

계획 에 따르며 이는 토양 수질 공기 등에 대한 가축분뇨의 양분부하를 최소(CNMP) , , , 

화하는 세부적인 관리 기법임.  

❍ 독일의 축산환경은 가축분뇨와 양분관리를 연결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 독일의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전략은 가축과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과 시장지

향성을 강조함 지속가능한 가축사육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을 개발하고 . 

광범위한 실천기법을 도입하며 동물복지와 환경보호 사이의 목표를 줄이기 위한 노력, 

으로 미래의 축사 도입 항생제 사용 최소화 등을 ‘ (livestock housing of the future)’ , 

시도하고 있음.11)12) 

– 독일은 비료시용에 관한 차원의 년 질산염 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구체화 하EU 1991

여 가축분뇨 비료의 시용시기와 시용량 저장시설 능력 농지 면적당 시용 상한 기준 , , , 

등에 관한 행동계획을 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1996 . 

– 독일은 분뇨에 대한 규제가 주마다 다르지만 원칙적인 규제방법은 헥타르 당 시용(ha)

할 수 있는 분뇨의 사용 허용량 비료단위 과 사육할 수 있는 가축수를 제한하고 있( , DE)

음 가축분뇨 비료를 토양에 살포할 경우 연간 당 비료단위 비료단위는 연간 질. ha 3 (1 

소 이상의 분뇨시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액비 80kg) 240kg 

살포를 금지함 특히 각 주에서 적용하는 액비 사용 규제 방법의 주된 기준은 질산염. 

이며 가축분뇨 사용 한계량에 대한 각 주별 시행일자 허용 비료단위 사용 허가기간이 , ,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음 액비시용 간접 규제방법 주에서 적용. (Baden-Wurttemburg )

은 수확 후 토양의 질산성질소 함량이 이상일 경우는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고45 /kg , ㎎

지표수의 질산염 함량 규제는 질산염 규제농도 를 적용하고 있음50 /L .㎎

❍ 덴마크의 축산환경관리는 자연 환경 경관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축산업 환경승, , , ‘

인 통합법 에 기(Consolidated Act on Livestock Farming Environmental Approvals)’

초를 두고 가축분뇨 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

– 사육과정에서 공기 물 토양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 제한하고 악취와 빛 소음 등 불, , , · , 

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정기술과 최상의 기술사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경, , 

관과 귀중한 건축 문화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 가축단위 이상의 가축이 사육되는 축사 축사부속시설 등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3 , 

며 특히 가축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퇴비화와 에너지화 와 암모, ( )

니아 배출 감소를 통한 악취발생 최소화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음.13) 가축분뇨의 에너 

11) 독일의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농식품부에서 축산전략  

요약자료에 잘 제시되어 있음. 

https://www.bmel.de/EN/topics/animals/farm-animals/livestock-husbandry-strategy.html
12) 미래 축사 의 경우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도입 시기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으나 ‘ ’ , 

독일에서는 가축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장려하고 열로 인한 스트레스 방지 등을 위한 정책 및 , 

축사 전환을 장려하고 있음(Galam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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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혁신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 for 

를 구축하여 바이오가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Biomass) .

– 양돈분야에서 암모니아 감소를 위한 최상의 기술 적용 조(Best Available Technology) 

건을 충족해야 함 암모니아 저감의 일반 요건으로 돼지와 소의 경우 기준 배출 . 30%, 

수준과 관련하여 절식 시기의 경우 를 적용함 악취 농도의 경우 도시 지역 최대 20% . (

농도 큐빅 미터 지름 큐빅 미터 단일 주거지 큐빅 미터5 OUE/ ), 200m(7 OUE/ ), (15 OUE/ ) 

등의 기준을 적용함.

– 농지면적당 최대허용 가축단위를 정하여 가축 사육밀도를 규제하고 가축원단위 분뇨, 

산출량 및 분뇨 양분량을 지정함 가축분뇨 저장용량은 개월간 저장 가능하며. 9 , ① ② 

분뇨 및 사일리지 침출액 살포시는 공공음료수 집수시설에서 개인시설(silage) , 50m, ⓐ 

에서 이내 살포금지 동결 또는 눈 덮인 나대지에서 살포금지 시가지 주택25m , , , ⓑ ⓒ 

지에서 이내와 공휴일 살포금지 등이 적용되며 가축단위 상한선이상 살포금200m , ③ 

지 되고 살포면적이 부족하면 다른 농장과 살포계약을 하여 처리함, .④ 

– 덴마크는 가축사육 밀집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2050

가스 관리 범위에 축산환경를 포함시켜 다루고 있음.14)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보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의 축산환경은 가축분뇨 퇴액비 오수 등을 포괄하는 가축 배설물과 환경과의 , , 

관계로 접근하고 있음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축 배설물에 의한 악취와 수 , 

질오염 등 축산경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축산환경 문제로 다루고 있음. 

– 축산환경 문제의 가장 큰 발생 요인은 고형의 가축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처

리에서 비롯됨 축산환경을 관리하는 핵심법률로 가축 배설물 관리 적정화 및 이용 . ‘

촉진에 관한 법률 가축배설물법 이 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1999 . 

– 가축배설물은 축산환경 문제의 발생 요인이기도 하지만 토양개량제와 비료로 활용 가, 

치가 큰 귀중한 바이오매스 자원이기도 함 따라서 적절한 가축 배설물 관리로 환경문. 

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 경감하고 가축 배설물의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 , 

이기 위한 여러 축산환경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축산의 자원순환 고리가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책임을 강

조하고 있음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법 에 의거하여 축산 폐. ‘ ( )

기물은 사업자인 축산농가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13)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가축단위 는 가축의 종류별로 분뇨배출량을 기준으로  (livestock unit, LU)

가축단위당 동물 수를 기술하는 단위임 가축단위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단위 는 가축분. (1 LU)

뇨에 포함된 질소 함량이 에 상당하는 양으로 큰 젖소가 저어지 종의 큰 젖소의 100kg 0.75, 

경우 도축용 돼지 는 두 등으로 산정함 덴마크 환경부0.88, (32~107kg) 36 ( , 2012).
14) 덴마크는 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과 년까지 기후중립적 식품 UN (SDGs) 2050 (climate neutral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야심적인 비전과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체 들이 참여하는 food products) 

통합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https://agricultureandfood.co.uk/news/news/2019/april/climate-neutral-food-products-by-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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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15)

– 축산환경은 지구온난화 대책과 연계하여 가축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와 반, 

추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의 감축을 위해 아미노산 균형 개선 사료 아산화질, 

소 배출량이 적은 배수처리 퇴비사용에 의한 탄소의 토양저장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 

하고 있음.

국가 주요 내용 관리영역

네덜란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접근•

가축 환경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 - , , 

축산 내부 지역경관 양분관리, , , 

에너지 기후 및 환경분야 기여·

미국
가축생산과 환경간의 연계로 주로 •

규제방식으로 접근

환경부하와 환경질 관리

가축분뇨 축산폐기물 양분관리, , 

독일
가축분뇨와 양분관리의 연계로 •

자원화 방식으로 엄격하게 접근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 제한

가축분뇨와 지하수 질산염 관리

덴마크
자연 환경 경관 보호 등의 통합적 , , •

접근

지구환경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관리

일본
가축배설물과 환경과의 관계로 •

환경관리 측면에서 접근

가축배설물의 관리 지구환경 관리 ,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 관리

표 < -Ⅱ 15 주요국의 축산환경 개념 및 관리영역> 

□ 축산과 환경과의 관계

❍ 축산환경은 축산과 환경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개념임.

– 축산은 크게 가축 사료 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짐 가, , , . 

축은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등의 동물을 지칭하며, , ,16) 사료는 가축의 영양원 성장에 필 , 

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소화되고 남은 양은 배설물의 형태로 배출됨 축사는 가축. 

을 사육하는 시설로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한 요소임. 

– 환경은 생태계의 집합인 생물권은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 자신이 창조한 , , 

주위환경과의 관계를 총칭하는 개념임 유동운 환경은 크게 인공 환경( , 1994). 

과 자연환경 으로 대별되며 축산환경의 (man-made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 

측면에서는 자연환경은 크게 공기 토양 물 등의 환경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

15) 일본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농업환경 

규범을 제정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 소는 두 돼지는 두 닭 마리 말은 필 이상, ( 10 , 100 , 2,000 , 10 )

의 가축을 사양하는 축산농가와 사업자는 가축배설물법에 따른 관리기준에 따라 가축배설물

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16) 축산법 제 조 에서 가축에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 ( 2 )

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 포함됨 축산업은 종축업ㆍ부, ( ) . 動物
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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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Ⅱ 11 축산과 환경과의 관계> 

❍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에서 보면 사료와 환경자원 등의 농업자원투입 축→ 

산물 생산 축산물 소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가축분뇨와 부산물 등 축산폐기물→ 

이 발생하고 이를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등을 통해 재활용하면 다시 농업환, · ·

경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축산폐기물이 자원화되지 않으면 농업생태계로 배출, 

됨 배출된 축산폐기물이 농업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오염이나 . 

축산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함.

– 자원 의 활용 생산 및 소비 의 모든 과정에(resources, R) , (production, P) (consumption, C)

서는 잔여물 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일부는 재활용 되고 일부는 (wastes, W) , (recycling, r)

환경의 자정능력 에 의해 흡수됨 그림에서 실선은 자연자원의 (assimilative capacity, A) . 

흐름을 나타내 것이고 점선은 효용의 흐름을 나타냄, .17) 

– 축산환경 관리의 목적은 물질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축산물을 생산하고 배출된 가, 

축분뇨와 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생태계의 

적절한 양분관리와 함께 축산냄새 악취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환경관리가 ( )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17) 물질순환의 투입 산출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물질균형방정식 은  - (Material Balance Equation) R 

로 나타낼 수 있음 여기서 는 각각 농업환경자원의 이= W = WR + WP +WC . WR, WP, WC 

용 과정 축산물 생산활동과정 축산물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나타냄 이 균형, , . 

방정식은 환경계로부터 경제계로 유입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총량은 경제계로부터 환경계로 

유출되는 잔여물의 총량과 일치한다는 열역학 제 법칙 또는 질량불변의 법칙 을 수리적으로 1 ( )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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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자원

(R)

축산물생산

(P)

축산물소비

(C)

효용

(U)

축산폐기물

(W)

WR WP WC

자정능력

(A)

자정능력 작용

(A>W)

자정능력 상실

(A<W)

분뇨자원화

(r)

(+)

(+)
(-)

(-)

(+)

물질흐름

효용흐름

자료 김창길 외 인 의 그림을 보완하여 작성함    : 7 (2003), p.39 .

그림 < -Ⅱ 12 축산환경과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 > 

□ 축산환경의 개념 재설정과 관리대상 영역

❍ 축산환경은 축산을 둘러싼 환경으로 볼 수 있어 가축과 축사의 가축 환경 주택과 , 

마을의 주변 환경 인근 지역사회의 지역환경 넓게는 가축생산 및 분뇨처리의 온실, , 

가스 배출이 미치는 지구환경 등과 연계됨 다음과 같은 밴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해 .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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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Ⅱ 13 축산환경 개념 설정을 위한 벤다이어그램 > 

❍ 축산법 제 조에 제시된 축산환경의 개념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2 “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람과 가축의 영향으로 한정하고 ”

있으나 환경의 영역을 고려하여 축산환경을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 마을이, “ , 

나 인근 지역사회 지구 생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나 상태를 말한다 라, ”

고 재설정하여 축산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마을이나 지역까지도 확대하도록 함.18)

– 환경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가축을 둘러싼 축사시설 주택과 , 

마을 지역사회 등을 축산환경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축사시설에는 사육시설 가축 , . , 

운동장 가축분뇨 시설 및 기타 관련시설 등이 포함됨, .

–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을 2050 (Net Zero) 

발표함.19) 농축수산 부문도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 

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부문별 전략을 제시함 축산부문도 탄소중립 전략에 . 

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노력해야 하므로 축산환경에서 지구환경 측면을 다루

도록 해야 할 것임.

❍ 축산환경의 관리대상 영역에는 가축과 관련한 축사 및 사육환경 가축분뇨 처리, , 

경관보전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축사 주변 관리 인근 마을 및 지역사회, , 

가축생산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지구환경 등을 포함토

록 함. 

18) 환경축산의 개념 설정과 관련하여 산업적인 관점에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등 연관산업으로  

확대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19) 정부는 년 월 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발표함 탄소중립 2020 12 7 ‘2050 ’ . 

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 ( ), 

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가 되는 개념임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0(Zero) . 

해 탄소 순배출이 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 제로 라고도 불‘ 0’ , ‘ - (Net-Zero)’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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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외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1. 국내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1-1. 국내 축산환경 관련 법령

□ 년대 이전에도 축사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였음1990 .

❍ 년대에는 가축전염법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축산물1960 (1961), (1962) 「 」 「 」

의 위생적 관리와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음. 

❍ 년에는 환경보전법 에 축산시설을 폐수 배출시설로 간주하고 대규모 축사1981 「 」

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년에는 전업 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1986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규모 축산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에 「 」

포함하였음.

□ 본격적으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된 것은 년대 이후임1990 . 

❍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년 폐기물관리법 을 제정한 이1987 「 」

후 수질환경보전법 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0 ), ·「 」 「 」

년 을 바탕으로 축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함(1991 ) .

❍ 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호 기능 증진 환경오염 1997 , 「 」

감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였음.

□ 년 이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2000 , , 

하면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2007.12.21.),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2008.06.13.), (2010.05.25.)「 」

도모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함.

□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년 악취방지법2004 「 」

이 제정됨.

❍ 년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구성요소 중 악취 감축 시설이 2005

필수적인 항목으로 추가되었지만 축산악취 특성상 악취방지법보다는 환경부가 전, 

국의 지자체에 보낸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 권고안이 더 현실적인 규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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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제시한 가축사육제한 권고안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 및 악취확산 ‘ ’ 

예측 결과를 토대로 제한거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용역 결과를 반영한 , 

제한거리 대상지역 선정 축종 및 시설규모 현행시설 사육특성 등 조례 제정 시 , , , , 

검토 및 필요 사항에 대한 제안이 주요 내용임.

□ 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이 제2007 ( ‘ ’)「 」

정되면서 기존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가축분·「 」

뇨 부분이 분리되었음 위 법안에는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 관리 내용 및 가축. 

분뇨 자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부담 증가 및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년 축산업허가제 를 도입 시행함2013 · .｢ ｣

❍ 위치 기준 및 시설기준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 교육기준 등을 지정함, ,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년에는 축산법 에 축산환경의 개념을 추가하였2020 「 」

고 시행규칙으로 축산환경 개선계획이 수립됨, .

분야 법령 발표연도

가축분뇨, 

축산악취

폐기물관리법「 」 1987

수질환경보전법「 」 1990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 )「 1991

악취방지법「 」 20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7

축산물관리

가축전염병예방법「 」 1961

축산물가공처리법「 」 196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2007

도축장 구조 조정법「 」 2008

축산물위생관리법「 」 2010

동물복지 동물보호법「 」 1991

표 < -Ⅲ 1 축산환경 부문 주요 법령> 

□ 제정된 축산환경 부문 주요 법령 중에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

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일정 규, 

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 · ·

장 에게 허가 신고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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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가대상 규모 신고대상 규모

돼지 면적 이상- 1,000 (500 )㎡ ㎡
면적 이상 미만 이상 - 50 1,000 (50㎡ ㎡ ㎡ 

미만500 )㎡ 

소

젖소 (

제외)

축사면적 이상- 900 (450 )㎡ ㎡

운동장 면적 이상- 450 (200 )㎡ ㎡

축사면적 이상 미만100 900㎡ ㎡ 

이상 미만  (100 450 )㎡ ㎡ 

운동장 면적 이상 미만200 450㎡ ㎡ 

이상 미만  (100 200 )㎡ ㎡ 

젖소

축사면적 이상- 900 (450 )㎡ ㎡

운동장 면적 - 2,700㎡ 

이상(1,350 )㎡

축사면적 이상 미만100 900㎡ ㎡ 

이상 미만  (100 450 )㎡ ㎡ 

운동장 면적 이상 미만300 2,700㎡ ㎡ 

이상 미만  (300 1,350 )㎡ ㎡ 

말 면적 이상900 (450 )㎡ ㎡
면적 이상 미만 이상 100 900 (100㎡ ㎡ ㎡ 

미만450 )㎡ 

닭 오리· 면적 이상3,000㎡ 
면적 이상 미만200 3,000㎡ ㎡ 

메추리 면적 이상( ) 200㎡ 

기타  - 

양 면적 이상( ) 200㎡ 

사슴 면적 이상( ) 200㎡ 

개 면적 이상( ) 60㎡ 

방목사육시설 돼지 마리 이상( ) 36 , 

소 젖소 말 마리 이상 닭 오리 · · 9 , ·

마리 이상 사슴 양 마리 1,500 , · 50

이상 초지법 에 따른 초지 가축 (「 」

사육이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 

사육하는 경우 제외)

주 괄호 안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에서의 제한 규모를 의미함1) “ ”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등 제 조 , , 12

제 호부터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함  1 5 , 8

운동장이란 소 젖소가 운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을 의미함   2)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별표 별표1, 2

표 < -Ⅲ 2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규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시행령 제 조에 따라 44 , 24「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 · ·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월 말까지 환경부장2

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지도 단속 실적보고방법은 표 . · < -Ⅲ 3 에 제시된 >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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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1. 

지도 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연 회2

매반기 종료후 

일 이내15
시 도지사·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 및 2. ·

재활용실적 현황
연 회2

매반기 종료후 

일 이내15
시 도지사·

가축분뇨위탁 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3. ·

지도 단속실적·
연 회2

매반기 종료후 

일 이내15
시 도지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4. · 연 회2
매반기 종료후 

일 이내15
시 도지사·

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자에 대한 5. ·

지도 단속실적·
연 회2

매반기 종료후 

일 이내15
시 도지사·

6.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수시 사고발생시 시 도지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 

표 < -Ⅲ 3 지도 단속실적보고방법> ·

□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에 있어서 퇴 액비화 시 비료 공정규격에 , ·

적합해야 하고 축종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함 표 , < -Ⅲ 4>.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이하70% 

돼지
구리 이하500 /㎎ ㎏ 

아연 이하1,200 /㎎ ㎏ 

소ㆍ젖소 염분 이하2.5% 

주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년 월 일1: : 2020 3 25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표 < -Ⅲ 4 가축분뇨 퇴비화 기준> 

1-2. 국내 축산환경 관련 제도

□ 년대에 이후 관련 법들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 정책들1990 , 

도 도입됨. 

□ 축산환경과 관련된 제도는 앞서 법령과 마찬가지로 크게 가축분뇨 축산악취1) , 

와 같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정책 축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책 가축 , 2) , 3) 

사육환경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 -Ⅲ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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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지원사업 시설 관리시스템ICT 인증제도

가축

분뇨

가축분뇨처리 -

지원사업 

액비유통센터- , 

공동자원화센터, 

경축순환센터 

가축분뇨전자-

인계관리시스템 

축산

악취

양돈 사료 -

단백질 함량 

제한

광역축산악취 -

개선사업 

악취모니터링 -

시스템 

안전

성

축산물검사-

축산업등록및-

허가제 가축거,

래상인등록제,

차량등록제

예방약품 백신- , ,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

친환경안전축-

산직불제도

축산물 -

이력추적제

축산물 - HACCP, 

유기인증제도

사육

환경

축사시설 -

현대화사업

동물복지 -

축산농장 인증

축산

환경

축산환경전담-

기구 신설

친환경 스마트 -

축산단지 

조성사업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표 < -Ⅲ 5 국내 축산환경 관련 제도> 

(1) 환경오염 관련 제도 가축분뇨: 

□ 가축분뇨는 주변의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축산악취를 유발한다는 점에, 

서 축사 근처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여겨짐.

❍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자원화와 정화 처리 방류 로 구분되고 자원화는 ( ) , 

다시 액 퇴비화를 통해 비료로 활용하는 경축순환형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

방식으로 구분됨.

–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이 발효됨에 따라 “ (2006.03.24.)”

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고 이에 년대 중반부터 정부2012 , 2000

의 가축분뇨 정책은 자원화를 중심으로 진행됨.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 

센터 경축순환센터를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높임, .

– 퇴액비의 품질 적정 농경지 시용량 살포 정밀 살포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앞으로 경종, , 

농가 관점에서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처리 과정 중 버려지는 , 

자원을 액 퇴비 에너지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

❍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처리 과정, · , 

을 관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 환경부( , 2017)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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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 관련 제도 축산악취: 

□ 축산악취의 경우 가축 사양에 맞지 않는 사료 급여로 인한 경우가 있어 년2018

부터 양돈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제한하는 한편 지역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 (ICT)

을 구축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해 광역 단위 마(

을 읍 면 등 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축산악취를 , · ) ,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

는 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커튼이나 탈취탑 설치 퇴비사 및 액비저장, , 

조 밀폐 등을 통해 악취 저감 효과를 극대화함. 

– 년에는 충남 천안 논산 전북 정읍 경북 영천 경남 고성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2016 · , , , 

었고 년에는 충북 진천 경북 경산 경남 고성 의령 제주시가 추가로 사업 대상 , 2017 , , · , 

지역으로 선정됨.

– 년에는 충북 괴산 전북 익산 고창 등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년에는 2019 , · 2020

차에 걸쳐 제주 서귀포 충북 증평 음성 강원도 경남 창원 충남 당진 등이 선정됨3 , · , , , .

❍ 년 이후의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개 시 군 개소 개 2016 , 20 · 23 (264

농가 시설 에 억원 투자 악취저감시설 개소 설치 개소 설치 중 하였음· ) 684 ( 96 ·135 ) .

❍ 사업 이후 농장악취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하여 고성군의 경우 농장악취 민원접수

가 년 건에서 년 건으로 감소함2010 325 2017~2018 150 .

– 이 밖에도 사료 요구율 폐사율 출하일수 등이 감소하고 약품 값과 분뇨처리 절감 암, , , 

모니아 수치 개선으로 경영비 감소 및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함.

□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ICT)

– NH3(암모니아 가스 감지센서 및 내부 환경 온도 습도 환풍기 외부환경 동네기상에 ) ( · · ), (

의한 풍향 풍속 을 기반으로 약 분 간격의 실시간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농가의 악· ) 30

취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 설치대상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농가 시설 개별농가 마을형 퇴비사 및 공동· , , 

자원화시설로 확대되었고 년 월말 현재, 2020 9 악취측정 기계 장비 사업은 개 ICT · 149

소 중 설치완료 개소 진행중 포기 임124 (83.2%), 2(1.4%), 2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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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친화 축산농장

□ 국내의 친환경 축산물 관련 인증제도는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식품위, 

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지정 환경친화농장 인증 동물복지 인증 등이 있음(HACCP) , , .

구분
환경친화 

축산농장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시행

시기
년2007 년2001 년2007 년2012 년2006

관련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인증

주체
축산환경자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검역본부 식약처

부여 

기준

사육밀도 준수•
악 취 저 감 시 설 •
설치ㆍ가동
가축분뇨를 퇴•
비화하는 등 자
연 친 화 적 으 로 
처리하는 농가

항생제 합성, •
합성제 호르몬
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농 
사료만 먹는 
축산물

항생제 등이 •
포함된 사료를 
먹지 않은 축
산물

농장동물의 자• 유
로운 행동표현이 
가능하도록 사육
면적 확대

•항생제 합성항균제, , 
성장촉진제 및 호
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 투여 금지

축산물 생산 가, •
공 과정을 위생
적으로 관리
차단방역 소고, •
장치 반입 출하, ∙
관리 평가

유효

기간
없음 년1 년1 없음 년3

현황

(‘ 년19 )
8 106 6,087 262 축산물 12,947

인증

마크

표 < -Ⅲ 6 국내 친환경 축산물 관련 인증제도> 

❍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은 적정한 사양과 분뇨의 자원순환 환경보전 기준을 준수토록 함‘ ’ , .

인증제도
A

사양( )

B

추가(

위생)

C

항생(

제)

D

동물(

복지)

E

유기(

사료)

F

조사(

료포)

G

조경(

수)

H

건강(

상태)

I

환경(

보전)
환경친화축산 ◦ ◦ ◦ ◦ ◦

유기축산물 ◦ ◦ ◦ ◦ ◦

무항생제 축산물 ◦ ◦

HACCP ◦ ◦

동물복지 ◦ ◦ ◦ ◦

표 < -Ⅲ 7 친환경 축산물 인증기준 비교> 

– 기본적인 사양관리사항 방역 축사시설 위생 분뇨 등 A : ( , , · )

– 추가적인 위생관리 살모넬라 검사 등 B : ( )

– 항생제 관련 강화 수의사 처방 및 휴약기간 배 준수 C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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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 강제 환우 금지 횃대 설치 등 D : ( , )

– 유기사료 급여 방목지 운동장 조성 등 E : , , 

– 조사료포 확보 및 자원순환 F : 

– 조경수 식재 등 경관조화 G : 

– 가축 건강상태 점검 이상행동 관찰 H : ( )

– 토양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 준수  I  : ·

□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분뇨 대량 발생 수질 및 토양오염 축산악취와 같은 환경,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대부터 친환경 축산 을 도입함 김경민2000 ‘ ’ ( , 2020).

❍ 년 도입한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2007 “ ,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 을 의미함 가축분뇨법 제 조” ( 9 ).

❍ 환경친화축사제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정 기준으로 인해 확산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년 기준을 완화한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를 시행함2017 “ ” .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년을 실시하여 유휴 산지 를 활용한 조사료 자(2014 ) ( )山地

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시도함, .

단위사업 세부 정책 년2018 년2019 년202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3,275 709 709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산악취개선 44,659 37,704 37,159

개별처리시설  - 36,808 32,288 31,840

정착촌분뇨처리  - 294 126 -

액비저장조  - 5,200 3,338 960

퇴액비유통전문조직  - 1,800 1,740 1,740

퇴액비품질관리지원  - 467 213 2,619

공동자원화 10,850 14,350 29,820

퇴 액비화  - · 5,950 7,000 5,040

바이오가스연계  - - - 7,000

에너지화   - 4,900 7,350 16,100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3,900 3,000 2,100

퇴액비살포비 7,934 7,100 10,360

축산환경개선 교육홍보 348 348 348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2,927 3,430 4,056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2,000 17,413 17,4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축산부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0a), 2020 .『 』

표 < -Ⅲ 8 축산 환경오염 관련 정책 예산> 

단위 백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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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물 안전성 관련 제도

□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련된 축산물 축산물검사 축산물 이력추적제 등이 있음HACCP, , .

❍ 년 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식품 위생관리제도 기준인 1997 12 「 」 

이 축산물가공장에 도입 이후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년 월 집유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판매업에 도입 가축사육2004 1 , , , , 

단계는 년부터 돼지 소 닭 오리 농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함2006 , , , .

단위사업 세부 정책 2018 2019 2020

축산식품안전관리

수입축산물 이력제 957 747 768

위생감시, HACCP 292 301 293

미생물 등 실험실 검사 1,291 862 1,118

친환경축산직불 친환경축산직불 17,153 15,665 1,5852)

시도 가축 

방역 농특( )

긴급방역비 2,700 3,550 4,000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수의사 연수교육, 2,948 2,848 1,404

예방 약품 지원 114,776 113,314 76,786

방역장비 지원 12,179 11,179 14,166

가축 방역 축발( )

가축방역 인력운용 1,622 1,796 1,870

가축질병예방 및 정밀진단 등 

방역활동 지원
14,325 13,513 17,563

방역현장 업무 및 국제협력 강화 여비 690 736 726

가축질병 연구개발 270 270 342

가축방역 진단강화장비 구입 361 586 902

가축방역 기관운영비 1,995 1,246 1,828

전용 중대동물차폐실험실ASF - - 960

살처분보상금 살처분보상금 40,000 60,000 75,000

가축사체처리지원1)

폐사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 - 800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 - 10,146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장비 지원· - - 5,250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지원 - - 500

가축백신지원1)

말 예방백신 등 지원 - - 1,910

미접종 유형 긴급 백신 비축 - - 1,020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 51,699

주 시도가축방역 사업에서 년 세부사업으로 분리됨: 1) 2020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에 지급하던    2) 

직불금 폐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축산부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0a), 2020 .『 』

표 < -Ⅲ 9 축산물 안전성 관련 정책 예산> 

단위 백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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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이력추적제는 외국의 광우병 등의 발생을 계기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BSE( ) 

자들의 불안 증가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가축의 출생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

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함.

□ 아울러 인증제도 및 직불금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축산 기반을 구축함. 

❍ 년에는 유기 사료를 먹여 사육한 축산물에 대해 유기인증제도를 시행하2001 100% 

였고 년부터는 항생제나 향균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이고 성장촉진제, 2007 , 

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 조건 질병 관리 인증기준을 지킨 축산물을 인, 

증해주는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함.

❍ 년부터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도를 시행하여 유기 축산농가의 경우 농가당 연2009

간 만 원 무항생제 축산농가에 만원을 지원함3,000 , 2,000 . 

□ 가축 방역을 위해 축산업등록 및 허가제 가축거래상인등록제 차량등록제 등을 , , 

시행하고 있고 예방 약품이나 백신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을 진행 중임, . 

(5) 사육환경 관련 제도

□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상승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며 환경 친화형 농축산업 동물복지인증 동물복지축산기준 등 으, ( , )

로 전환되고 있음.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일반기준 사양관리 방법 사육시설 및 환경 동물 상태, , , , 

실외 방목장 등 평가 기준 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시켰을 때 주어짐.

□ 축사 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시

키기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임. 

❍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 , 

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산란계 케이지는 동물복지형 시설 사육밀도 마리, ( 0.075 / , ㎡

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이상 등 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9 , 1.2m ) .

구분 세부 정책 년2018 년2019 년2020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 - 1,095

축사시설현대화1) 축사시설현대화 207,223 213,169 237,234

주 기금 예산을 의미하고 융자사업을 포함함1) FTA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년도 축산부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0a), 2020『 』

표 < -Ⅲ 10 사육 환경 관련 정책 예산> 

단위 백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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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축종별 적정 사육기준을 마련함 [ 1] . 

❍ 한우ㆍ육우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주 방사식 축사 내 우방 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1) : ( )牛房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2) : , 

표 < -Ⅲ 11 한 육우 적정 가축사육시설 면적 > ·

❍ 젖소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 개월(12

령 이상)

육성우

개월령 이상 (6

개월령 미만12 )

송아지

개월령 이상 (3

개월령 미만6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주 경산우 송아지를 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1) : 1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2) : 

건유우 임신 말기 분만 이전 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3) : ( )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개월령 이상의 암소   4) : 12

   5) 깔짚 방식 한우ㆍ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6) :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표 < -Ⅲ 12 젖소 적정 가축사육시설 면적 > 

❍ 젖소 일관 경영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성장단계별 마리당과 일관경영 시 기준 중 선택: 

하여 적용함.

–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

마릿수는 제외함).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면적 12.8㎡ 8.6㎡ 9.0㎡

주 계류식 착유우사ㆍ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함1) : , .

프리스톨 방식 착유우사는 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함   2) : , .

표 < -Ⅲ 13 젖소 일관 경영 시 적정 가축사육시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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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스톨1.4( )

군사2.6[ ( )]群飼
군사2.3( ) 0.2 0.3 0.45 0.8

주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1) :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 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2) : , ( )離乳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3) : 

새끼돼지 초기 젖먹이 돼지 후기 젖뗀 돼지   4) : ( ), ( )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 킬로그램 이상 킬로그램 미만   5) : (30 60 )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6) : 

군사 무리사육   7) : 

표 < -Ⅲ 14 돼지 적정 가축사육시설 면적 > 

     

❍ 돼지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성장단계별 마리당과 경영 형태별 마리당 기준 : 

중 선택하여 적용함.

–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 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

지의 마릿수는 제외함).

단위: ㎡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표 < -Ⅲ 15 돼지 경영 형태별 가축사육시설 면적 > 

❍ 닭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ㆍ산란계
케이지 마리0.075 /㎡
평사 마리9 /㎡

산란 육성계 케이지 마리    0.025 /㎡ 일령까지 사육100

육계

창문이 

없는 무창 계사[ ( )]無窓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마리0.046 /㎡

표 < -Ⅲ 16 닭 적정 가축사육시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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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산환경전담기구 신설 

□ 축산환경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수행 축산법 제 조의 개정( 42 3 , ‘18.12.31)

❍ 주요 역할( ) 축산환경 지도 점검 축사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 / , ㉠ ㉡ 〮

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 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 · /㉢ 

성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7) 기타 

□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 친환경 축산단지의 개념은 기존 친환경 축산 개념에 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ICT , 

그리고 단지화의 개념을 추가하여 설정하였으며 기본방향은 환경보존 자원순환, , , 

가축건강 환경 친화 첨단축산 경영관리로 그 범위를 구분하여 축종별 친환경 축, , , 

산단지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음 한국농수산대학( , 2019),

– 스마트 축사에 융복합 기술로 사양관리 환경 및 환기관리 질병관리 번식관리 및 ICT , , , 

방역관리 기술 적용

– 스마트팜 이란 온실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 을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작“ ” · (ICT) ·

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함· .

     

환경관리

온도 습도, , CO2, 암모니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정전/ , , , 

사양관리

출하돈 자동선별 사료잔량관리 , 

자동급이 음수관리 체중측정, , 

스마트환기팬

고온저감장치

감지센서

방역관리

대인 및 차량출입관리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싱기

자동 선별 및 급이기

체중측정장치

음수 및 사료빈관리기

모돈관리

모돈자동급이기

모돈군사급이기

건강관리

RFID

카메라 및 영상저장장치

사료섭취량 및  등지방관리

산자수 및 포유자돈관리 
돈군관찰 건강모니터링, 

자료 한국농수산대학 환경친화 축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2019), .『 』

그림 < -Ⅲ 1 양돈 스마트팜 장비시설 개념도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가스 저감 대책 신동원 외( , 2017) 

❍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의 차 생성 원인 물질로 축산업( PM2.5) 2≤

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지목됨.

– 대기 중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과 반응하여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등 초미세먼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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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에 기인한 암모니아 생성 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천톤 중 미세먼지의 주요인은 와 이(4,563 ) NOx(25.4%) VOCs(22.2%)

며 국내 암모니아 총배출량 톤 년 은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수준이고 이 , (297 / ) 6.4% , 

중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수준임4.6% 

– 국내 총배출량 천톤 년 중 약 천톤 년 가 농 축산업에서 발생하며 가축분297 / 78%(231 / ) · , 

뇨 유래 배출량은 약 천톤 년으로 농 축산업 유래 배출량 기준 약 를 차지함211 / · 91%

암모니아 배출원(a) 축산업 내 암모니아 배출원(b) 
자료 신동원 외 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 (2017), 2『

기초연구           .』

그림 < -Ⅲ 2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 및 배출원 > 

❍ 국내 축산분야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

– 암모니아 발생량은 가축사육방식 가축의 종류 분뇨관리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 , 

며 사육두수는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변하기도 하지만 발생량 산정 시 가축 사육 변, , 

화량을 고려하지 않아 배출량 추정치 오차 발생

– 암모니아의 경우 기후 기온 습도 풍량 등 의 영향에 민감함 산정방정식 계산에 있어 ( , , ) . 

사양 방식 및 분뇨관리 방식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암모니아 저감시설 운영효과, 

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특히 무창축사의 경우 악취저감 등의 이유로 탈취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을 설, , 

치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저감 등의 효과가 있음 악취저감시설 운영 시 암모니아 , → 

까지 감소 효과 발생 농촌진흥청75%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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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20)

2-1. 미국 

(1) 축산환경 관련 법령

□ 미국의 축산환경 관리 주요 법령 

❍ 미국의 축산환경 관리는 환경청 이 가축사육(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시설을 일반가축 사육시설과 밀집 가축사육시설(Animal feeding operations, AFOs) 

로 구분하여 시행함(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 . 

❍ 가축분뇨는 수질관리법 에 의해 국가오염물질 배출저감 시(Clean Water Act, CWA)

스템 의 허가를 통해 방류(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됨 또한 . 양분관리종합계획(Comprehensive nutrient 

에 따라 가축분뇨의 양분 부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management planning, CNMP)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환경책임배상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을 통해 농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함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

❍ 축산악취는 년부터 대기관리법 을 통해 관리하기 시작하였1963 (Clean Air Act, CAA)

고 동 법은 배출시설의 배출이 기준 값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규제함, .

(2) 축산환경 관련 제도

□ 미국의 축산환경 관리 분야의 주요 법령제도 

❍ 환경청 과 미국 농무부 는 프로그램을 통해 혐기성소화 처리시(EPA) (USDA) AgSTAR 

설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돈 농가를 , 

기준으로 사육두수별로 구분하여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음. 

❍ 수질개선을 위한 시장지향적 양분관리 수단으로 와 농무부가 공동으로 양분 EPA

크레딧 거래프로그램 을 수립하여 추진하(Nutrient Credit Trading Program, NCTP)

고 있음.

20) 주요국의 축산환경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는 부록 에 제시되어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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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부문 주요 내용

청정 수질법- (CWA)

- 국가 오염물질 
배출제거 시스템(NPDES) 

가축분뇨 수질( , 
양분관리)

- 밀집사육시설 허가(CAFOs) 
- 밀집사육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프로

그램 및 총량규제 프로그램 시행
- 가축분뇨 살포 농지 양분도 조사
- 국가 오염물질 배출저감 시스템 허(NPDES) 

가를 통해 방류수 수질 기준 설정 
- 밀집사육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

양분거래제도
가축분뇨 수질( , 
양분관리) 

- 에서 제시한 허용 방출량 대비 감축NPDES
량이 크레딧이 되며 크레딧 거래, 

종합양분관리계획(CNMP)
가축분뇨 양분관(
리)

- 국가 양분관리 기술표준 개발(NNMTS)
- 농경지 양분 조절 질소 요구량( )
- 시기별 질소 투입량 제한(16.5~22kg/ha)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

CLA)
가축분뇨

- 밀집사육시설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물질 암(
모니아 황화수소 기준 이상 배출 시 보고 , ) 
체계 마련

청정대기법(CAA) 축산악취

- 오염 배출량 규제 현재까지 농장에 대한 규(
제는 없음)

- 미네소타 황화수소 규제( ) (0.03ppm)
- 텍사스 차트 통한 악취 평가( ) FIDO 

프로그램AgSTAR 에너지화
- 혐기성 소화 처리시설 개 에서 배출된 (248 )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포함 온실가스 저감규모 화, DB

표 < -Ⅲ 17 미국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 

2-2. 캐나다 

□ 캐나다 매니토주의 축산환경 관리 제도

❍ 캐나다 매니토바 주에서는 가축 생산자를 위한 농장 지침을 제공하고 있(Manitoba) 

으며 토양 내 잔류 질산염 을 제한함, (Nitrate-N) (Manitoba Agriculture, 2018).

❍ 년 가축분뇨 및 폐사 관리 규정2004 (the Livestock Manure and Mortalities 

에 토양의 특성에 따른 잔류 질산염 제한을 포Management Regulation, MR 42/98)

함함 년에는 합성비료 및 기타 질소 를 포함하도록 비슷한 제한이 영양관리. 2008 (N)

규정 에 추가됨(the Nutrient Management Regulation, 62/2008) . 

❍ 지역계획규정 의 장 축산시설 에서는 (the Provincial Planning Regulation, 81/2011) 5 ( )

악취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규 및 확장 시설에 대해 거주지 및 휴양지와의 

최소거리규정을 제시함.

❍ 가축폐사로 인한 악취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및 폐사 관리 규정의 제 장에 별도로 15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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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생긴 경우 경작권보호법(The Farm Practices Protection 

을 적용함Act) . 

법령 및 제도 부문 주요 내용

가축 생산자를 위한 농장 지침- 

가축분뇨 및 사망 관리 규정- 
가축분뇨 양분관리( )

축산악취

토양 내 잔류 질산염 제한(N) 

이격거리 준수

축사 설계 및 관리 방안 제시

분뇨 저장시설 관리 

분뇨 자원화 제시

가축 사체 악취에 관한 규정 제시

경작권보호법(The Farm Practices 

Protection Act)
분쟁 조절 농장 운영 관련 분쟁 조율

표 < -Ⅲ 18 캐나다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 Manitoba 

2-3. 일본

□ 일본의 축산환경 관련 주요 법령

❍ 축산환경과 관련된 법 제도로는 환경기본법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 「 」 「

률 악취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이 있음, , .」 「 」 「 」 

❍ 수질오염방지법 에 의해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는 신고 의무가 있고 일 농가 , 1「 」

폐수 농도도 제한됨(BOD 160mg/l).  

❍ 악취방지법 에서는 사업장 내 악취를 규제함 도지사와 시장이 규제대상지역. , 「 」

방법 기준을 정함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 ).

❍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 비료취급법 에 의해 처리되며 가축분뇨 관리를 위, , 「 」 「 」

한 전문조직은 없지만 축산환경정비 기구가 유관사업을 수행함.

□ 일본의 축산환경 관련 제도

❍ 일본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보조 임대 융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 

사업을 시행함.

❍ 일본은 최근 가축분뇨에 대해서 퇴비화와 바이오에너지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지역이 주체가 된 사업 창출 지역사회 순환 계획, ,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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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부문 주요 내용

- 수질오염방지법 가축분뇨 수질( ) - 일정 면적 이상 축사 신고 의무제
- 일 농가 폐수 농도 제한1 (BOD 160mg/L) 

- 가축분뇨법

- 비료취급법
가축분뇨 - 야적 및 무단매립 금지

-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가축분뇨 -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조사업 

- 임대사업 및 세제 혜택 지원 

- 악취방지법 축산악취 - 개 악취 유발물질 농도 규제 22
- 악취 지수 활용 규제(odor index) 

표 < -Ⅲ 19 일본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 

2-4. EU

□ 의 축산환경 관리를 위한 주요 법령EU

❍ 회원국의 질소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년 질산염 지침EU 1991 (The EU Nitrate 

을 시행함 이 지침에 가축분뇨 살포 시기 용량 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Directive) . , , 

등의 규제가 있음. 

❍ 통합환경관리 입법지침에 따라 질산염 오염이 고농도로 진행된 질산염 민감지역 고EU , 

밀도 축산농가가축단위 이상 를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100 /ha) . 

법령 및 제도 부문 주요 내용

질산염 지침
가축분뇨 수질( , 

양분관리)

질산염 농도 모니터링 

가축분뇨 살포 시기 용량 저장 시설 설치 , , 

의무화

질소 규제 및 사육두수 (210kg/ha 170kg/ha) →

제한

통합환경관리 

입법지침
가축분뇨

고농도 질산염 민감지역 고밀도 축산농가, (100 

이상 환경영향평가 의무화/ha) 

사육두수 감소 시 지원금 지급

민감지역 내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제한 및 사용 금지 기간 설정

질산염 농도 규제(50mg/L) 

표 < -Ⅲ 20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 EU 



- 59 -

2-5. 덴마크 

□ 덴마크의 축산환경 관련 주요 법령

❍ 영양분 및 유기물에 기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to 「

과 수자원 환경에 reduce the pollution with nutrient and organic matter, NPO)」 「

관한 행동 계획 에 따라 규제조치를 시(Action plan on the aquatic environment)」

행함 년(1987 ).

❍ 덴마크에서는 동물복지법 에 따라 돼지를 포함한 모든 (Animal Welfare Legislation)

가축이 적절하게 사육 및 돌봄 받아야 함.

□ 덴마크의 축산환경 관련 주요 제도

❍ 가축분뇨를 경작지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농지 조화법 을 운영하고 있고 년부터 질산염 법(Harmony rules) , 2008 (Nitrates 

에 따라 질소 배출을 규제함Action Programme) .

법령 및 제도 부문 주요 내용

영양분 및 유기물에 - 

기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자원 환경에 관한 - 

행동 계획

가축분뇨 수질(

양분관리, )

가축분뇨 저장 살포에 관한 상세 지침- ·

분뇨 저장시설 최소 이격 거리 지역 - 25m, 

취수원으로부터 50m

- 농지 조화법 가축분뇨

- 경축 순환 가능 범위 내에서만 사육 

가능 가축분뇨 질소량에 따른 가축 (

사육두수 제한)

- 질산염 지침과 동일EU (170kg/ha)

- 년 이후 인 규제 추가2017 (P)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 

위한 행동계획

동물복지법- 

축사 관리
- 돈사 내 샤워 시설설치 체중별 최소 소요 , 

면적 기준 설정 

표 < -Ⅲ 21 덴마크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 

2-6. 독일

□ 독일의 축산환경 관련 주요 법령

❍ 독일은 년에 도입한 신재생 에너지법 을 2000 (Erneuerbare Energien Gesetz,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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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지

원정책을 전개함.

❍ 축산악취와 관련하여 악취 분진 암모니아 개 항목의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법적, , 3

으로 규제함. 

□ 독일의 축산환경 관련 주요 제도

❍ 독일은 년 질산염 지침에 따라 비료 시용에 관한 차원의 지침을 독일 국내1991 EU 

법으로 구체화함.

❍ 비료 규칙에 의해 경종 농가에서 비료사용 시 주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양분의 필

요량을 조사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함. 

법령 및 제도 부문 주요 내용

비료 법령(Fertilizer 

Ordinance: FO)
양분관리

질소와 인 배출 제한 질산염 지침 준수- (EU )

겨울철 고형 가축분뇨 배출 제한 주- (6 )

질소 인 배출 제한- (50kg/ha), (10kg/ha) 

비료 시비 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잔여물 - , 

의무적 포함

지표수로부터 거리 제한- (4m)

악취평가지침(GIRL, 

GOAA)

축산악취, 

오염물질 배출

악취 시간 기준 분 이상 악취 발생 금지- (1 6 )

악취빈도에 따른 허용기준 - 

제시 가중악취농도 이하 사업장 ( 0.02 

인 허가· )

암모니아 이하 분진- (3ug/ ), (40ug/ /yr), ㎥ ㎥

질소 이하(5kg/ha/yr) 

신재생 에너지법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 

가축 사육두수 오염물질 발생량 가축분뇨 - , , 

발생량 조사 보고

표 < -Ⅲ 22 독일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 

2-7. 벨기에

□ 벨기에의 축산환경 관련 주요 법령

❍ 축산환경 관리의 기본적인 법령은 가축분뇨법 이며 이 법에 (Manure Decree, 1991) , 

따라 년에 분뇨은행 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음1988 (Manure Bank) .

❍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분관리 관련 법령은 농업오염원의 질산염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법(Decree for the Protection of Waters Against Pollution by Nitrat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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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Agricultural Sources) .

□ 벨기에의 축산환경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법령 및 제도 부문 주요 내용

가축분뇨법- 

- 농업오염원의 

질산염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법

가축분뇨 수질( )

- 분뇨은행 설립

- 축산농가에 양분 배출권 할당 및 관리 (NER) 

- 가축분뇨 생산 비료사용 처리 운송 저장 등 / / / /

모든 사항에 대한 관리 

표 < -Ⅲ 23 벨기에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 

❍ 양분 배출권 은 농장이 보유할 수 있는 가축사육두수를 통해 결정됨(NER) .

❍ 가축분뇨 정보관리스시스템이 운영됨.

2-8. 영국

□ 영국의 축산환경 관리를 위한 법령

❍ 영국은 사육동물복지법 에 따라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Regulations, 2003)

가축이 어려움 없이 자유롭고 청결한 환경에서 휴식 및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해야 함.

❍ 양분관리는 질산염 지침에 따라 질산염 취약지역EU (Nitrate Vulnerable Zones, 

의 지역지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NVZs) .

법령 및 제도 부문 주요 내용

- 질산염 취약지역(NVZs) 가축분뇨 토양( )

- 축산으로 인한 질산염 오염 위험 지역 지정

- 오염된 수자원과 연결된 토지

- 질산염 농도 기준: 50mg/L 

- 내 경작 축산 시 규정 제시NVZ /
- 사육복지법 동물복지 - 가축 축사 표준 설계

표 < -Ⅲ 24 영국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 

2-9.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축산환경 관리를 위한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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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분뇨법 도입하여 분뇨의 쿼터거래제를 도입하였고 년 양1986 (Manure Act) , 1998

돈농가구조개선법 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양분관리를 (Pig Farming Restructuring Act)

시행하고자 함.  

❍ 년 도입된 토양보호법 에 따라 분뇨 살포의 양 시기 방법1986 (Soil Protection Act) , , 

이 규제되고 있으며 년부터 년까지 양분계정과 부과금제도가 운영, 1998 2005 MINAS 

되었음 년부터는 연간양분순환평가. 2015 (ANCA(Annual Nutrient Cycling 

Assess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분뇨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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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유도 방안

1.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1-1. 규제제도 지원제도vs. 

□ 규제제도 

❍ 축산농가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시장 개입.

❍ 축산 허가제 사육 및 분뇨 처리과정에 대한 정부규제 폐수배출부과금 징수 규정, , , 

위반 시 처벌 피해보상명령 등, .

❍ 양분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면 규제제도에 해당됨.

❍ 악취발생 방지시설 의무화 조치 생산시설 이전 조치 등, .

□ 지원제도

❍ 축산농가가 자유로이 경제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 축산농가가 권리행사를 일부 자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줌.

❍ 자원화시설 투자 시 정부 지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조 기술지원 사육두수 감, , , 

축에 대한 보상 등.

□ 규제 지원vs. 

❍ 규제제도이든 지원제도이든 오염피해를 한 단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한계적 편익이 일치하도록 유도해야 함.

– 한계오염피해 한계저감비용 혹은 단위당 보조금 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 ( )]

– 산업의 경제성과 환경피해를 모두 고려하는 최적의 가축생산행위 유도할 수 있음.

❍ 적절히 설계될 경우 규제제도와 지원제도는 모두 경제 환경 통합측면에서의 최적-

의 생산행위 유도할 수 있음(Coase, 1960).

– 그러나 축산오염의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어 차이가 있음 규제 축( : 

산농가 보조 납세자, : ).

– 규제는 보조에 비해 축산업의 수익성을 낮추게 되고 따라서 축산업 규모를 보조에 비, 

해 감소시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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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와 보조 중 무엇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채택할 지의 여부는 사회규범과 농업발

전단계 환경오염 수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결정함, .

– 오염자부담원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 축산업이 얼마나 집약화 되어있는지의 여부

– 도 농간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 양질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축산물에 대한 수요와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 많은 국가에 있어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가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는 추세임“ ” .

– 공동농업정책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 경향 한국의 축산환경에대한 인식 변화 EU (CAP), , 

등에 있어 관측되는 현상임

– 전체 축산규모와 농가당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축산오염 심화

– 소득증대 등에 따른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한 원인임

– 그러나 규제에 대한 의존도와 보조에 대한 의존도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미: 

국과 유럽은 규제의 비중이 높고 한국의 경우 아직은 상대적으로 보조의 비중이 높음.

1-2. 인센티브 직접규제vs. 

□ 인센티브 제도는 축산환경관리를 농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되 환경개선을 위

해 노력하려는 유인을 제공

❍ 양분총량제와 거래제

❍ 분뇨와 폐수 처리비용을 징수하되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함

❍ 폐수정화 자원화시설에 대한 보조를 통해 자발적 투자 유도, 

❍ 친환경축산관행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경우 부가적인 정부 지원 제공

❍ 축산환경관련 교육 훈련을 통한 축산환경의식 제고, 

❍ 배출저감 노력의 효과를 높이는 인프라 제공

❍ 와 기술개발을 통해 저감 비용을 낮추어 줌R&D .

□ 직접규제제도는 축산환경 관련 기준 을 정하고 이를 강제로 지키게 함(standards) .

❍ 분뇨 및 폐수 배출 처리 과정에 대한 규제/ (BAT)

❍ 축사 설비 사료 급여 기타 사육환경에 대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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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의 자원화 관련 공정 및 퇴비 액비의 품질 관련 기준/

❍ 분뇨 살포 금지기간 설정 단위 면적당 살포량 규제 분뇨 저장설비 등의 규제, , 

❍ 축산농가 간 거리규제  

❍ 환경적 민감 지역에 있어서의 사육제한

❍ 의무 점검 보고의무 의무교육 이수 등의 규정, , 

□ 직접규제와 인센티브 제도의 선택에 미치는 요인

❍ 비용효과성 동일한 개선효과 달성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 

– 통상적으로 직접규제의 저감비용이 높음.

– 직접규제는 농가의 저감비용 측면 이질성 기술적 환경적 이질성 등을 감안하지 못하, /

기 때문임

❍ 도 농간 소득분배 축산환경개선의 편익과 비용의 계층 간 배분 문제 직접규제와 · , : 

인센티브 간 우열이 불명확

❍ 오염처리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의 촉진 정도 인센티브가 더 장점을 가짐: 

❍ 감시 및 감독비용과 각종 거래비용 우열이 불명확(transaction cost): 

❍ 오염자부담원칙 등 환경윤리적 측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직접규제가 장점을 :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

1-3. 이행기 정책 지속정책vs. 

□ 이행기 정책은 현 상태보다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고 지속정

책은 목표 수준의 축산환경이 달성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되는 정책 

❍ 이행기 정책은 동태적 목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환경개선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 정부의 보다 적극적: 

인 개입 필요

– 성과가 뚜렷하고 농가 부담이 적으며 수용성이 높은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보다는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되 농가의 참여 책임, 

도 부여하여야 함.

– 규제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센티브제도 보다는 직접규제가 우선

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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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정책은 축산규모 배출량 등 규모의 상한이나 성장률 축소 등의 수량 위주의 ,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지속정책은 일단 목표 수준의 축산환경을 달성한 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정책 

❍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축산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규제수준이 완만한 추세로 강화될 수 있음.

❍ 직접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이어야 함.

– 예 양분거래제: 

– 지속적으로 비용 효과성을 달성해야 함.

❍ 사육규모 배출량 등 수량 자체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지만 규제로 인해 축, 

산물의 상대가격이 영향을 받고 환경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계층별로 배분되는 형, 

태가 중요해지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배려가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밀식사육과 질소질비료 등의 과잉이 심했던 국가였지

만 년을 기점으로 정책 강화 단계별 정책을 실행하여 국가 중 양분 과1984 . OECD 

잉이 가장 심했던 국가에서 탈피하는 성과 거둠(Oenema, 2004).

– 예 분뇨 생성량을 줄이는 수량제한 위주의 이행기 정책과 분뇨의 살포 및 처리관련 : 

규정을 강화하는 지속정책이 결합되어 사용됨.

– 단위 면적 당 살포상한 살포가능 시기 규제 토양주입 의무화 등의 직접규제가 불가피, , 

하게 사용되지만 동시에 양분거래제 정부의 사육권 매입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와 교, 

육 및 훈련지원제도 등이 동시에 사용됨.

2. 규제준수 유도를 위한 조치

□ 축산환경에 대해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감독

기관의 행정적인 노력과 축산농가로 하여금 규제를 지키도록 강제 혹은 유도, 

하는 절차가 필요함.

□ 축산관련 기준의 준수여부 모니터링은 현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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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허가권의 제한

–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경우 반복되는 기준 위반이 인지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부과금 과징금 징수/

– 적절한 과징금 수준은 지도 점검을 하는 횟수 기준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평소에 농· , 

가가 부담하는 분뇨 저감비용 규제준수로 인한 환경개선효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함 권오상 ( 2020, pp. 114-115). 

❍ 각종 영농지원정책 대상선정 시 규제준수 실적 반영 

– 정부의 농업부문 보조금 직불금 등 여러 지원금을 받는 상호준수 의 / (cross compliance)

하나로 축산환경관련 규제 준수 포함

□ 가축 사육쿼터 가축분뇨 배출권과 같은 총량 위주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 

규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의 경우 농지 면적당 기준량까지의 배출은 허용하고 이를 초

과할 경우 단위당 부과금을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사용함으로써 기준 초과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

❍ 한국에서도 일반 수질오염물질 등은 기준이내 적용되는 기본 배출부과금과 초과배

출에 대해 적용되는 초과 배출부과금이 차등화 됨.

□ 규제준수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차등화된 관리가 효과적임.

❍ 환경부의 녹색기업 지정제도처럼 환경적 측면에서 양호하고 규제준수 실적이 『 』

뛰어난 농가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의 면제 친환경축산관련 인증사용 허용 기타 / , , 

여러 혜택을 부여

❍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혜택을 취소하며 일반 농가 중 규제준수 실, 

적이 양호함을 보여줄 경우 우대농가로 승격시키는 제도 병행

❍ 우대농가의 지위를 얻는 이득이 있어 획일화된 지도 감독의 경우보다 규제 준수·

율을 크게 높임(Harrington, 1988).

□ 리빙랩 등의 지역 단위 협력체의 조절기능과 상호 감시기능 활용

❍ 생산자와 지역주민 관련 단체 등의 협의기구 활동은 규제준수를 유도하는 수단으, 

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지역별 축종별 생산자 단체에게 규제준수를 유도하는 역할 책임을 일정 부분 부여하, /

여 상호압력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peer pres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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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축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비용부담

□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지원정책이 병행되어

야 함.

□ 분뇨 배출량을 줄이고 분뇨 처리과정을 친환경적으로 하며 축산의 사육환경도 , 

친환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 생산 유통 소비의 전 단계에서 비, , , 

용이 발생함.

□ 이러한 비용은 생산비가 높아지고 환경관련 업무량이 많아지는 생산자와 축산, 

물가격이 상승하여 비용지출이 늘어나는 소비자가 분담하게 됨.

□ 특히 소비자들은 납세자로서 축산업부문 정부지원과 행정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도 함.

□ 향후 우리 축산환경개선의 사회적 수용성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계량추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아래에서는 축산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지는 지불의사, 

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 정리하며 비용의 경우 (willingness to pay, WTP) · , 

축산업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반균형모

형을 통해 계량분석함.

3-1. 환경과 농 축산물 가치평가·

□ 축산환경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축분뇨와 악취 부문이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가치를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경종 농가 입장에서는 경축순환형으로 운영할 경우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

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시장에서 보상, 

하여 주길 원함.  

□ 시장에서의 보상은 농산물 가격으로서 일반 비료를 활용한 농산물보다 경축순, 

환형 농산물에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면 농가에서도 경축순환형 운영을 할 유인

이 발생하게 됨. 

□ 현재까지 이러한 경축순환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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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과 관련된 소비자 지불의사 연구는 대부분 동물복지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가축분뇨 악취 경축 순환 등에 대한 축산환경 전체를 고. , , 

려한 연구는 성재훈 외 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많지 않음Ji et al.(2014), (2020) . 

❍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지불 의사 관련 연구는 조광호 송금찬 오상집 외· (2007), 

김정년 외 등이 있음(2012), (2013) . 

– 조광호 송금찬 은 가상가치평가법 을 이용하· (2007) (Contigent Valuation Method, CVM)

여 유기 및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불 의사를 추정하였고 분석결과 유기축, 

산물의 경우 일반 축산물 대비 배 동물복지형 축산물은 배의 추가 1.05~1.86 , 1.03~1.36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상집 외 는 제 가격 비공개경매제도를 이용하여 동물복지형 달걀과 일반 달걀(2012) 2

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를 분석함 위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가족 수 등 인구특성. , , 

에 따라 지불 의사가 달라짐을 파악하였고 동물복지형 달걀에 대한 추가적 지불 금액, 

은 원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197 ~435 . 

– 김정년 외 는 선택실험법 을 통해 임신 스툴 활용의 인증(2013) (Choice Experiment, CE)

제도 도입과 법적 규제에 대한 추가 지불 의사를 분석함 분석결과 각 정책에 대한 돼. , 

지고기 삼겹살 지불 의사 금액은 각각 원 원 으로 추정됨( ) 2,870 /100g, 3,061 /100g . 

❍ 은 축산업이 가지는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Ji et al.(2014) .

– 축산업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축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

위한 지불의사를 가상가치평가법 을 이용해 추정함(CVM) .

– 추정 결과 응답자의 가 축산업의 부정적 기능보다는 긍정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 65.4%

각하며 이를 위해 연간 원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7,495~10,314 .  

❍ 성재훈 외 는 국내 지속가능한 축산 전반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함(2020) . 

– 지속가능한 축산을 동물과 사람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가“

축 사육 방식 으로 정의함” .

– 선택실험법 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해 축종별로 얼마만큼의 세금 연간 (CE) (

만 원 을 지불하고자 하는지 조사함1, 3, 5, 7 ) . 

–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대리변수로 동물복지기준에 부합하는 사육 여건 제공1) , 2) 

유기축산물 기준에 부합하는 축산물 생산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기, 3) 

반 조성을 활용함. 

– 분석결과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국민 전체 연간 지불 의사 금액은 양돈 소 닭 순서, , 

대로 조 천억 원 조 천억 원 조 천억 원 조 천억 원 조 천억 원 조 천억 3 7 ~4 4 , 3 4 ~3 9 , 3 6 ~4 2

원으로 계측됨. 

□ 그 외 농업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나 친환경 농산물 식품 안전과 관련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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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추가 지불의사를 추정한 연구가 다수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권오상 외 이홍림 외 등이 있음(2004), (2015) .

– 권오상 외 는 다원적 농업의 범위경제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행함 분석결과 농(2004) . 

산물과 다원적 기능의 공급량에 범위경제성이 나타남을 확인함. 

– 이홍림 외 는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별 농촌 어메니티의 지불의사 및 지(2015)

불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함. 

❍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추가 지불의사 연구는 농약 사용금지 농산물 품질 인, 

증제도 등과 관련됨. 

– 권오상 외 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행하는 안전성검사 원산지표시제 친환경(2017) , , 

농산물 및 인증제도 실행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과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였GAP CVM CE

으며 품목별로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는 후생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 . 

– 권오상 은 가상가치평가법 을 활용하여 유전자 변형이 아닌 식품(2003) (CVM) (non-GMO)

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를 추정하였고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가격의 , non-GMO GMO 

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44.7%~136% .

– 박재홍 유소이 는 우수농산물관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를 추정· (2005) (GAP) 

하였고 분석결과 품목별 차이가 있지만 일반농산물보다 인증농산물에 대한 지불액이 , 

더 높음을 확인함. 

– 김성훈 이계임 은 사과의 발암 유발 농약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한 편익을 도출한 · (2009)

바 있음 위 연구에서는 가상가치평가법과 질병비용추정법 을 활용하였고 추정 결. (COI) , 

과 각각의 방법론별로 연간 억 원 만원 억 만원으로 방법론에 따라 편4,863 , 1900 ~1 9,600

차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함. 

□ 향후 축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지불의사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 대부분의 소비자 지불의사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이나 응답실험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실제 소비자행위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 

므로 그에 따른 편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3-2. 가축분뇨 배출억제의 경제적 효과 

□ 분석이유

❍ 네덜란드 등의 해외사례를 보면 배출된 분뇨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살포 관련 규제 신기술도입 장려 교육 훈련 등의 정책과 더불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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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수량감소정책도 동시에 추진하여 성과를 거둠.

❍ 발생량 감축정책도 허가제 등을 통해 직접규제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분뇨나 영

양성분 배출권 을 거래하게 하거나 분뇨나 영양성분을 유발하는 투입요소(permit) , 

에 대한 과세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려는 정부 시도는 축산물 생산을 줄일 뿐 아니라 투입물과 

산출물의 상대가격을 바꾸어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 소비구조와 수출입구조에 모/

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효과를 가진 정책이 됨.

❍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 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인센티브 제도의 일반

균형효과를 모형을 이용해 분석함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21)

– 네덜란드 정부가 년 사육권 제한을 통해 도입하려 했던 바와 같이 의 분뇨발1998 10%

생량 감축을 인 성분량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경우의 효과분석

– 축산부문만의 그리고 축산부문과 비료산업에 동시에 도입되는 인 배출권거래제의 효, 

과를 각각 분석하고 결과 비교

– 사료만의 그리고 사료와 비료에 대해 동시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효과도 각각 분석하, 

고 결과 비교. 

□ 분석모형

❍ 년 실제 한국 경제자료에 기반을 둔 모형2015 CGE

❍ 산업분류 개 부문 경종 축산 농식품가공업 사료 비료 기타 광공업 및 : 36 ( 5, 5, 5, , , 

서비스업18)

21) 모형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으로 일반균형 분석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결합하여  CGE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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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산업 번호 산업

1 벼 19 살충제 및 농약

2 채소 20 농림어업서비스

3 과실 2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가축분뇨처리 포함, ( )

4 화훼 22 광산품

5 기타농산물 23 삼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 

6 낙농 24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7 축우 25 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1 /

8 양돈 2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

9 가금 27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10 기타축산 28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제조업 제품 제조임가공 및 / /
산업용 장비수리

11 임업 29 전력 가스 및 증기, 

12 수산물 수산가공품/ 30
수도 및 폐기물처리 재활용서비스 하수 페수 및 , ( , 
분뇨처리 제외)

13 육류 및 육가공품 31 건설

14 낙농품 32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운송서비스/ 

15 정곡 33 음식점 및 주점

16 음식료품 34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금융 및 /
보험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 / ,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

17 사료 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 / /
사회복지 서비스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36
숙박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 
서비스 기타서비스/

표 < -Ⅳ 1 모형에서 개 산업분류 > CGE 36

❍ 생산구조

– 투입요소 자본 노동 각 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물: , , ( ) 

– 대동물은 자본으로 분류됨.

– 축산 낙농의 경우 자본 사료 가 복합투입재를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노동 과 결합한 / [ , ] [ ]

뒤 자본 사료 노동 복합재가 최종적으로 사료를 제외한 여타 투입재와 결합하여 , [[( , ), ]

산출물 생산 계층적 생산함수: (nested) CES 

– 자본재인 가축과 사료 간의 대체관계는 제한된 정도만 허용

❍ 국제무역

– 개방경제로서 각 산업은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행함

– 국제수지는 해외의 순저축으로 사용됨.

❍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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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용함수를 가지며 노동 및 자본소득과 정부이전지출을 이용해 소비행위LES 

– 저축을 하여 투자자원 제공

❍ 정부

– 생산세 소비세 관세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과세 부과, , , 

– 세입의 일부를 직접 소비하며 이전 지출을 통해 가계 지원도 함, .

– 가축분뇨 양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환경세나 배출권 판매수입은 모두 가계( ) 

로 환급함.

□ 배출계수 산정

❍ 각 산업별 산출량 당 인 배출량 산정

❍ 김창길 외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의 산정방식을 년 축종별 사육(2015), 2015『 』

두수와 축산업별 생산 규모 그리고 비료산업 생산 규모에 적용, 

부문
인 배출량(P) 

톤( )

배출 비중

(%)

배출계수

톤 억원( /10 )
낙농 18,989 6.6 7.33 
축우 56,115 19.3 12.05 
양돈 36,090 12.5  5.52 
가금 74,500 25.7 14.58 

기타축산 1,741 0.6  2.79 
비료 질소화합물/ 102,288 35.3 33.54 
축산부문 비중(%) 64.7

표 < -Ⅳ 2 년 축종별 적용 인 배출 계수 및 비중 > 2015

– 축산부문 배출비율은 질소의 경우 64.7% ( 35.7%)

– 축산부문 중 배출량은 가금 축우 양돈 낙농 기타축산의 순서임> > > > .

– 산업 생산액 당 배출계수는 가금 축우 낙농 양돈 기타축산의 순서임> > > > .

□ 분석 시나리오

❍ 년 축산부문이 배출한 인 총량의 인 톤의 배출저감을 인센티브 시스2015 10% 18,743

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수준을 내생적으로 도출함.

– 다음 네 가지 정책 시나리오는 모두 동일한 양의 인 발생량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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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리오
설명

S1 비료산업과 축산부문이 연계하여 인 배출권거래제 시행
S2 축산부문만 배출권거래제 시행
S3 국내 생산되고 수입되는 사료와 비료에 대해 환경세 부과
S4 국내 생산되고 수입되는 사료에 대해서만 환경세 부과

표 < -Ⅳ 3 시나리오 설명 > 

□ 주요 변수

❍ 거시경제변수

– 소비자물가 변화율

– 가구당 후생변화 동일 소비만족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연간 가계 지출액 변화: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한 실질 가격 기준· 

만 가구 가정· 2,089

– 인 배출권가격 혹은 환경세율

– 감축을 위한 정부의 배출권 매입비용10% 

시나리오
소비자물가
변화율(%)

가구당 
부담액 
만원 년( / )

인 배출권 
가격

만원 톤( / )

배출권 
매입비용
억원 년( / )

환경세율
(%)

S1 0.10 2.2
344
(0.37)

645

S2 0.57 10.5
2,816
(3.04)

5,278

S3 0.19 10.5 13.0
S4 0.51 27.4 33.3

주 안은 양돈 분뇨 톤당 가격 단위 만원: ( ) ( )

표 < -Ⅳ 4 분석결과  > CGE 

❍ 거시변수 변화 해석

– 인을 직접 정책 대상으로 하는 인 배출권거래제가 사료 비료에 대한 과세보다 경제에 /

미치는 부담이 적음.

– 가구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간 만원 만원의 초과 부담을 축산환경 2.2 ~27.4

개선을 위해 부담함.

– 인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세제도 모두에 있어 축산부문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고 비

료부문을 포함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훨씬 경감할 수 있음.

– 배출권가격은 양돈 분뇨를 기준으로 할 경우 톤당 원3,700 (S1 혹은 원) 30,400 (S2 로서) , 

현 처리수수료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금액이라 할 수는 없음. 



- 75 -

–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정부의 배출권 매입비용은 10% S1의 경우 연간 억 원이지만 645

축산부문에만 배출권제도를 도입하는 S2에서는 억 원으로 액수가 크게 늘어남5,278 .

❍ 세부 변수

– 농축산업 식품업 사료 비료 음식산업 등 직접 관련되는 산업들만의 국내 생산 소비, , , , , 

자가격 수입량 변화 보여주도록 함, .

– 축산업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느냐 비료부문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미치는 범

위가 달라짐.

– 비료부문을 포함할 경우 축산업 외 경종부문의 생산량 감소도 발생함.

– 그러나 비료부문을 포함해도 비료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만 이를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

종농업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음 사료는 축산업 생산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하지만 비료는 경종 생산비에서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함.

– 농축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입량이 늘어남.

– 국내 농축산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식품가공업과 음식점 등의 매출 감소도 발생함

– 대신 노동과 자본의 여타 산업으로의 이동이 발생

산업
S1 S2 S3 S4

생산 가격 수입 생산 가격 수입 생산 가격 수입 생산 가격 수입

벼 -0.3 0.9 -1.0 0.0 -0.7 1.7 -1.2 -0.2 

채소 -0.6 1.0 1.6 -0.5 0.1 -0.5 -1.1 1.9 3.0 -0.6 -0.1 -0.8 

과실 -0.8 0.7 1.1 -0.3 0.1 -0.4 -1.6 1.3 2.0 -0.4 -0.1 -0.7 

화훼 -0.5 0.9 1.5 -0.1 0.1 -0.2 -0.9 1.6 2.9 -0.2 -0.1 -0.4 

기타농산물 -1.3 0.2 -0.4 -2.6 0.1 -2.6 -2.8 0.3 -1.1 -4.1 -0.1 -4.3 

낙농 -0.8 2.7 4.5 -5.7 21.0 38.0 -2.4 8.6 15.1 -7.7 30.8 58.0 

축우 -1.5 4.3 7.0 -11.0 34.4 60.6 -3.4 9.3 15.5 -10.9 33.4 58.8 

양돈 -1.5 2.0 2.4 -11.0 15.9 19.3 -3.4 6.7 10.1 -10.9 24.1 37.4 

가금 -1.3 5.5 9.7 -9.1 44.2 89.4 -2.5 6.3 10.2 -8.1 22.5 38.3 

기타축산 -1.0 0.6 1.0 -7.7 4.8 8.0 -4.0 2.4 4.0 -13.1 8.2 14.2 

육류 및 육가공품 -1.5 1.9 3.4 -11.0 14.8 27.7 -3.4 4.1 7.4 -10.9 14.4 27.1 

낙농품 -0.7 0.8 1.3 -4.8 6.4 10.5 -2.1 2.6 4.3 -6.8 9.1 15.6 

정곡 -0.3 0.7 1.2 -0.7 0.0 -0.8 -0.6 1.3 2.3 -0.8 -0.2 -1.1 

음식료품 -0.3 0.2 0.1 -1.4 0.6 0.0 -0.8 0.3 0.0 -1.7 0.4 -0.5 

사료 -2.7 0.1 -2.5 -9.5 0.4 -9.0 -6.6 16.2 -0.6 -17.0 59.2 17.3 

비료 및 질소화합물 -15.8 10.4 17.6 -0.7 0.1 -0.7 -12.9 20.0 8.8 -0.9 -0.1 -1.0 

살충제 및 농약 -0.4 0.0 -0.4 -0.9 0.1 -1.0 -0.9 0.0 -0.8 -1.1 -0.1 -1.2 

음식점 및 주점 -0.2 0.4 0.5 -1.1 2.2 3.3 -0.4 0.7 1.1 -1.2 1.9 3.1 

주 가격은 소비자가격임: .

표 < -Ⅳ 5 시나리오별 농축산물 및 주요 연관 산업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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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제적 효과 분석의 시사점 

□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민들이 축산환경의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 

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

❍ 양질의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공급받는 편익과 축산환경

문제 개선 사이의 선택문제 직면

❍ 축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거나 정부 재정에서 정책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축, 

산환경이 현재보다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인지

□ 가축분뇨 배출저감과 각종 환경개선 조치 도입은 국가적 비용을 수반하는데, 

그 비용구조는 정책설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 양분 배출량을 줄이려는 이행기 정책은 축산부문에만 적용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사회적 비용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됨.

❍ 비료를 이용하는 경종부문과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며 경종부문은 비료가 생산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은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전체 양분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 사료나 비료와 같은 원료물질보다는 양분자체를 배출저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정책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장기 로드맵 설정을 통한 분뇨 배출저감과 생성된 분뇨의 처리과정에 대한 규

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

❍ 배출저감에 대한 지불의사와 정책비용을 감안할 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비용효, 

과적 인 배출저감정책이 실행될 경우 현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cost-effective)

친환경 축산에 대한 지원의사 범위 내에서 정도의 배출저감은 유도할 수 있을 10%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네덜란드와 같은 외국 정책 사례가 보여주듯이 배출저감을 위한 이행기적 

정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함.

– 정책 도입 시에는 의무 감축은 없이 현 배출권을 인정하되 배출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는 생산자가 환경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점차 배출상한을 줄여나가되 정책의 성과와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추진

–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배출권의 정부 매입은 은퇴농과 소규모 농가 위주로 시행

– 배출상한 제한과 더불어 분뇨의 처리 및 사육과정에서의 환경관리 의무화 정책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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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축산환경 실태조사 설계 및 관리방안

1. 실태조사 필요항목

1-1. 가축환경

□ 가축과 축사 등 가축환경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조사

❍ 가축사양 관련 관리자 경영실태

– 동물의 입식 출하 현황 등 가축사육 등록·

– 사육 두수 개체 수 및 축사면적 사육밀도( ) ( )

– 돼지의 경우 성장단계별 자돈 육성돈 비육돈 임신모돈 종모돈 등 사육 두수 개체 ( , , , , ) (

수 육우이 경우 성장단계별 송아지 육성우 성축 등 의 사육두수), ( , , )

– 사료의 생산 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 

– 폐사체 처리 상황

❍ 축사 소독청소 실태 등 축사의 위생 상태 사육공간 및 사육형태 등 동물복지를 고, ‧

려한 가축 사육환경

– 축사의 청소 및 소독 내용

– 가축 질병 예방 프로그램

– 약품 백신 구입 사용 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

– 축사의 소독 및 청소 실태

– 축사의 위생 상태

– 사육공간 및 사육형태

동물복지 사육횐경 실태조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호 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 , 2016-100 , 2016. 11. 10)

하여 조사토록 함.

□ 가축분뇨처리 적용 방법 실제 운용 현황 및 양분관리 실태조사, 

❍ 가축분뇨 발생량

– 축분 발생량

– 액비 발생량

❍ 가축분뇨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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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처리 위탁처리 미처리, , 

– 퇴비 최종처리 방법 자가 살포 지인 지원 기타: , , 

– 위탁 처리량 축분 액비: , 

– 위탁처리 업체명

– 분뇨처리 비용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 

호 제 조에서 제시되고 있고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17326 , 2020. 5. 26) 7 , 

항목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에서 조사항목으로 가”( 31176 , 2020. 11. 24)

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가축분뇨의 발생량 퇴비 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 , · ,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작목별 비료의 , , 

수급 현황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현황을 알기 , ,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제시됨. 

1-2. 인간환경

□ 전기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작업자의 안전관리 현황 

❍ 누전차단의 축사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 사항, , , 

❍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 ․

❍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계획 수립, , , 

❍ 밀폐시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축사의 환기 상태 등

1-3. 주변 환경

□ 축산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부문별 지하수토양폐기물소음경관 등 영향 ( ) ‧ ‧ ‧ ‧ ‧

실태

❍ 축사 주변의 지하수 토양 등의 현황, 

□ 축사 주변의 나무 식재와 경관 등의 현황

❍ 축사 주변의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한 방풍림 조성 현황

❍ 축사 주변의 꽃심기와 화단조성 등을 통한 경관조성 



- 79 -

1-4. 지역 환경

□ 축사의 입지 상황 및 악취 발생 등 민원발생 현황

❍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등으로부터의 거리, , 

❍ 축산 냄새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현황, 

1-5. 지구 환경

□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 조사22)

❍ 가축 사육의 장내발효 과정에서 메탄 배출량 

❍ 가축분뇨처리 과정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

2. 실태조사 세부항목별 적정 조사주기

□ 축산환경의 실태조사는 크게 가축환경 인간환경 주변환경 지역환경 지구환경 , , , , 

등으로 대별하며 세부항목과 조사방법과 조사주기를 설정, 

❍ 가축환경에서는 가축사육과 축사위생 가축분뇨처리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며 조, , 

사주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연 회로 설정2

❍ 인간환경에서는 축산인과 작업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상반기, 

와 하반기 등 연 회로 설정2

❍ 주변환경에서는 환경관리 및 축사주변의 경관 실태를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연 회, 1

로 설정

❍ 지역환경에서는 입지상황 및 민원발생 실태를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악취배출 정도, 

와 민원 발생에 따라 연 회 이상으로 설정1

❍ 지구환경에서는 가축사육두수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 파악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파

악이 가능하며 조사주기는 연 회로 설정 , 2

22) 축산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젖소 한 육우 염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이 섭취한 장내 , · , , , ,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 배출량과 가축분뇨 처리과정) 

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N2 배출량을 들 수 있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O)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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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야 세부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가축

환경

가축사육상태

축종별 가축사육 마릿수

사육공간 사육밀도, 

사료급여 및 관리

동물복지 상태 

축산물 출하량

폐사체 

 

서면조사

현장조사

 

회 연 이상2 /

축사위생상태

축사 소독 청소 실태  , 

가축분뇨처리시설 상태

환경개선제 활용

악취저감제

서면조사

현장조사
회 연 이상2 /

가축분뇨발생 분뇨 발생량
서면조사

현장조사
회 연 이상2 /

가축분뇨처리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서면조사

현장조사
회 연 이상2 /

인간

환경
작업자안전관리

전기화재

환기상태

서면조사

현장조사
회 연 이상2 /

주변

환경

환경관리 및 

경관상태

대기 지하수 토양, , 

폐기물 소음, 

경관 녹지조성( )

서면조사

현장조사
회 연 이상1 /

지역

환경

입지상황 및 

민원발생현황

악취 발생량

이격거리

고속도로 거리

혁신도시 신도시 거리, 

민원발생

서면조사

현장조사
회 연 이상1 /

지구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메탄 배출량

아산화질소 배출량
서면조사 회 연 이상1 /

표 < -Ⅴ 1 축산환경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안> , , ( )

3. 실태조사 관련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 축산환경 실태조사 관련 주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

– 축산환경 실태조사 총괄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및 보급, 

– 실태조사 국비확보 등

❍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

– 축산환경 항목별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

– 지방비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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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및 지자체 업무대행‧

– 축산환경실태조사 보고

관련주체< > 주요업무< >

농식품부

환경부
⇒

축산환경 정책 총괄 지원 축산환경 실태조사 총괄, ◦

축산환경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

실태조사 관련 국비 확보◦

지방자치

단체
⇒

축산환경 항목별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 ◦

합리적 축사설치 제한 및 축산업 허가 관리◦

실태조사 관련 지방비 예산 확보◦

축산환경

관리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업무 대행◦

축산환경 실태조사 관련업무 지원◦

축산환경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활용( ) ◦

그림 < -Ⅴ 1 축산환경 실태조사 추진 체계 > 

4. 축산환경 요소별 관리방안

4-1. 가축환경

(1) 축산농가

❍ 축사관리

– 가축 사육시설 내부ㆍ외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 및 ,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함.

– 깔짚 사료 등을 반입하기 전에는 보관 장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깔짚 사료 등, , , 

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외부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사용함.

– 사료 급이 및 음수 관련 시설 및 장비는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하여 오염이 최소화되, 

도록 관리함.

–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있는 퇴비 더미는 수분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깔짚 등의 수분조

절제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교반하는 등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함.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방역 등을 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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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시설에 출입시키지 않도록 함.

–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고 사육시설 내로 , 

종업원 등 관계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

하도록 함.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조제 항 17 5「 」 

및 제 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6 , 

해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년 동안 이를 보관함, 1 .

❍ 사료급여 및 관리

– 축산농가들은 생산성을 이유로 고단백 사료를 선호하며 가축성장단계별 수준보다 높, 

은 필요 이상의 고단백 사료 급여에 따른 분뇨배출량 및 악취 발생량이 증가함.

– 축종별성장단계별 영양생리적 특성에 맞춰 고단백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정하여 분뇨․ ‧

악취 발생량을 저감토록 함. 

– 축산분뇨악취 저감을 위해 사료로 급여되는 고단백질 함량을 감소시키는 사양 관리 ‧

기술을 개발토록 함. 

– 축종별 성장단계를 단순화하고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에서 , 

최대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축산농가 사양관리 준수사항으로 성장단계별 배합사료 급여 기준 준수 및 행정처분 기

준 신설을 검토함 사료관리법 축산법 등( , ).

현행 사료관리법령 및 축산법령에는 농가 사양관리 관련 규정 없으나 향후 사료   * , 「

관리법 에 농가 사양관리 기준 등 조항 신설 또는 축산법 시행규칙 축산업허가」 「 」 

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련 조항 신설 검토

❍ 축사 소독청소 실태 등 축사의 위생 상태 사육공간 및 사육형태 등 동물복지를 고, ‧

려한 가축 사육환경

– 축사의 청소 및 소독 내용

– 가축질병 예방 프로그램

– 약품 백신구입 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

– 축사의 소독 및 청소 실태

– 축사의 위생 상태

– 사육공간 및 사육형태

– 가축 사육밀도

4-2. 축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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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기준 보완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밀식사육으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 

□ 밀식사육 비중이 높은 산란계 돼지 중심으로 사육밀도관리 강화 ·

❍ 산란계 케이지 사육밀도기준 강화 마리 기조치: (0.05 / 0.075) ( )㎡ → 

❍ 돼지 임신돈 사육밀도기준을 마리 현행 로 강화하고 고정틀 스톨 사육: 2.25 / ( : 1.4) , ( ) ㎡

은 수정 후 안정시까지만 허용 

❍ 기타 실태조사 생산자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육: , ·

밀도기준 강화

□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시설기준 마련

❍ 악취저감시설 바이오필터 커튼 등 모니터링 장비 설치 의무화 대규모 퇴비( · )·ICT , 

사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등 기준 마련·

❍ 축종별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사육규모 인가 인접도 등에 따라 단계적, ·

으로 의무화 기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축산농가 및 공동처리시설에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축산악취관리센터에서 모니, 

터링 실시

❍ 양돈 슬러리 피트 높이 산란계 컨베이어형 자동분뇨 처리기 설치 의무화 등 축종, 

별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도 별도 마련

□ 축사 소독 청소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밝기 등 관리기준 마련· , ·

❍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법 시행규칙 에 소독 청소 주기 등 구체화( ) ·

❍ 암모니아 농도는 년부터 적용 년까지 으로 상향2019 25ppm , 2025 20ppm

❍ 축산업 허가 신고 시 분뇨처리계획 자가 위탁 제출 정기점검 도입( ) ( , ) , 

축산법 제 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를 개정하여 정기적 점  * 28 ( )

검 체계 도입

❍ 악취문제가 큰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악취관리 기준에 대한 법제화 검토 

관리기준 내용 축사내 외부 청결 관리 분뇨 저장기간 단축 악취저감제 사용   * : · , , , 

퇴 액비화시설 정상 운영 및 밀폐 등·

(2) 악취배출시설을 가축분뇨법의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동일하게 악취기준 규정

□ 축산냄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



- 84 -

❍ 축종별 사육 여건을 고려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함.

현행 변경

소말 이상100㎡ ․
소젖소 제외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이상 젖소 ( ) 100 200 , ㎡ ㎡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이상 말 이상100 300 , 100㎡ ㎡ ㎡ 

돼지 이상50㎡ 돼지 이상 동일50 ( )㎡ 

닭오리양 이상150㎡ ‧ ‧ 닭오리양메추리 이상200㎡ ‧ ‧ ․

사슴 이상500㎡ 사슴 이상200㎡ 

그 밖의 가축은 이상500㎡ 일정 방목 사육시설의 가축 수

표 < -Ⅴ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3) 가축 폐사체 관리 강화방안 마련

□ 폐사 발생시 기록 신고 처리 전 보관 관리 냉동고 보관 야생짐승 접근 차단 · , · ( , 

등 위탁시 수령증 보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 폐사체 보관 처리에 필요한 냉동고 및 폐사체 수거 처리 지원 검토· ·

  경남 폐사축 처리기 지원 중 대당 천만원지원비율 도비 시군비 자부담 * , 1 3 ( : 15%, 45, 40) 

4-3. 축사 주변관리

(1) 축사주변의 환경관리

□ 축사주변의 환경오염 관리 

❍ 축산농가 미세먼지 저감

– 퇴액비 살포 철저하게 관리 퇴비사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덮기, 

❍ 축사주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악취 감소

–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유지

– 액비저장조의 각 조별 덮개 설치를 전체 밀폐시설 설치하고 퇴비장 전체 밀폐 시설 , 

설치로 악취 확산 방지

(2) 축사주변 경관조성

□ 방취림 조성을 통한 축사주변 환경 및 축산업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2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축산관련 단체 등은 년부터 식목일 전후로 깨끗한 축산 , 2017 “



- 85 -

❍ 축사주변의 방취림 조성은 축사 환경개선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축사 외부환, 

경 개선에 기여

– 축사 주변에 스트로브 잣나무 측백나무 사철나무 편백나무 회화나무 등 향기가 좋고 , , , , 

탈취 및 차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

❍ 축사 주변의 나무울타리 조성 꽃길 및 화단조성 등 외부경관 개선을 통한 축산환, 

경 개선

환경 조성 범 축산인 나무심기 를 전국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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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구환경관리

□ 가축사양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 기술

❍ 가축이 사료를 섭취하고 소화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CH4) 가축이 배설한 분뇨에, 

서 배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N2 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임O) .

–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장내발효 메탄생성을 저감하는 저메탄 사료화 기술의 실용화 주력

–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사료를 대상으로 환경사료 인증제 검토 필요

□ 장내 메탄 저감기술 개발 및 저메탄 양질의 사료 공급 확대·

❍ 해초성분의 혁신적인 사료첨가제 활용 에센셜 오일 백신 반주발효 조절 등 반추, , , 

위 메탄 억제 연구성과를 활용한 장내 메탄 저감기술의 적용

– 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호주는 축우 생산과정에서 메탄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30

해조류 첨가제의 상업화 실험에 박차24)

–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는 특정한 종류의 해초를 이용한 가축사료 첨가제를 (CSIRO)

이용하여 반추가축의 온실가스를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혁신기술 활용80% 25)

❍ 반추가축의 경우 장내 소화이용을 높여 메탄 발생을 감소시키는 양질의 조사료 청(‧

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급여 확대 , ) 

□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충

❍ 농가별 퇴액비 부숙관리 역량강화 퇴비사 증개축장비 확보 퇴비전문유통조직 활, , ‧

성화를 통한 퇴비 품질 관리 강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의 활성화

❍ 메탄가스 함량이 높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여 메탄 직접배

출 감소를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초지 기반 산지생태축산 확대

❍ 국토의 인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 기반의 산지생태축산 조성 확대로 온실가스 64%

감축 추진 초지 당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약 톤 년( 1ha 9.1 / )

24) 호주축산공사 는 년에 적색육산업에서 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 (MLA) 2017 2030

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비법으로 해조류의 상업화 실험을 시작함 한겨레신문, ( , 2021. 1. 12)
25) 해조류의 일종인 바다고리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사료첨가제가 식품시스템을  (Asparagopsis) 

획기적으로 개선한 연구나 이니셔티브에 수여하는 상인 를 수상하였2020 Food Planet Prize

음 호주연방산업과학기술처 는 년 월 회사를 설립하여 온실가스를 획. (CSIRO) 2020 8 FutureFeed 

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사료를 개발하여 가축사료 시장에 출시함(CSIR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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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관리방안 ·

1. 축산농가의 관리 방안

1-1.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환경 관련 교육 활성화

□ 축산법 상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환경 관련 교육시간「 」 

❍ 농협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 년부터 축산관련 종2012

사자 교육을 진행 및 총괄하고 있음.

❍ 허가제 대상의 축산농가 등록제 대상의 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등록대, , , 

상의 경우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차량등록제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 ) 

등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26)27)28)

26) 축산법 「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 」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

축산법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33 2 1 , 33 2 3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지정된  33 3 1∘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1. 22 1

제 조제 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22 2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3. 34 2 1

제 조제 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년에 회 이상 제 조제 22 1 2 1 , 22∘

항 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2 34 2 1

한 자는 년에 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조의4 1 22

제 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3 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조의 제 항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17 3 5 ( )「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20 6 1 ( ·「 」

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 17 3 5∘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개월 전부터 등록 후 3 3

개월까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년이 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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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규모 축산농가가 수강해야 하는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관련 신규교육은 ·

전체 개 과목으로 구성된 시간의 교육프로그램 중 시간에 불과함 신규교육 후 7 24 3 . 

년마다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교육은 2 6 · 2

시간에 불과함 표 ( -Ⅵ 1 표 , -Ⅵ 2).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축산농

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축산법을 근거로  축산농가「

가 수강해야 하는 축산환경 분야 교육시간은 부족한 실정임. 

교육
대상자

교육과목
교육
시간

세부과목

축산농가
허가제 (
대상)

축산법규 2
가축전염병관련법령 가축분뇨관련 법령 축산업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 및 안전관련법령 가축복지관련 법령, ,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질병 위기관리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설치 운영, , 
살처분가축 처리요령 매몰등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의 이해( ), , 
주요가축 악성 전염병 발생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3
축종별 질병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 ,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3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 방식, , 
이상기후대처요령 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 액비 농경지 이용, ·

위생안전
관리책임

의식
2

동물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진드기예방 및 대책방안, 
진드기 방지 우수사례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2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HACCP , , , 

현장실습 6 사양 견학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자율선택 4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 , , 

계  24

자료 축산법 시행규칙: 

표 < -Ⅵ 1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교육 과목> 

되는 시점부터 개월 내에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출3 4 . , 

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 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 ·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역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30

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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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축산업 허가자 및 가축사업 등록자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요령 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2

계 6

자료 축산법 시행규칙: 

표 < -Ⅵ 2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과목> 
단위 시간(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환경 관련 교육「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38 1「 」

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한 교육대상에는 정화방류시38「 」

설 설치농가만 해당되고 퇴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는 해당되지 않음·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한 정화방류시설 설치농가 38「 」

교육은 신규교육 외에 보수교육이 별도로 없어 변화된 정부 정책 및 개정된 규제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환경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 축산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컨텐츠 개발과 함께 홍보를 다각화할 필요

가 있음.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산업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에 축산환경 관련 교육의 비

중을 높이고 축산환경 관련 교육을 전담관리기관 축산환경관리원 에 위탁하는 방안( )

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2.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 및 활성화

□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 및 활성화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

하고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관리 등, 

의 컨설팅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 

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의 보급을 통해 가축분뇨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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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기존의 정부 정책은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시. 

설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 위주로 추진된 경향이 있음. 

❍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이 중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의 효율적인 처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문제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 

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환경 컨설턴트 교육이 년부터 추진되었으나 기, 2011

초 지식 위주의 주입식 단기집합 교육으로 전문적인 컨설턴트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 컨설턴트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턴트 활동 영역 확

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축산환경 컨설턴트의 전문능력 배양 및 역할 확대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육성 프로그램

을 활성화하고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 도입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축산업의 전 후방 연관산업을 통해 현재 축산농가에서 받고 있는 가축사육관리업 ·

관련 현황과 이와 관련된 농가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정승현 외( , 2020)

– 위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우 젖소 농가는 가축방역 및 사, , 

양관리 컨설팅을 돼지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음, . 

– 현재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중인 소 돼지 농가의 경우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에 긍, 

정적인 인식을 보이지만 가금류 농가의 경우 이를 규제로 여겨 부정적으로 인식함, .

–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가축사육관리업 제도에 대한 낮은 농가 이해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 도입에 앞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 

□ 기존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 및 활성화의 문제점

❍ 축산환경 컨설턴트 교육을 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축산환경 컨설턴트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현장에서 축산환경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전문성 부족 컨설팅 대상자와 연계시스템 미흡 컨설팅 대상 접촉 부족 자격증 부, , , 

재 등의 이유로 인해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축산환경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 특히 축산농가들의 유상 컨설팅에 . ,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격증 부재로 인해 유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축산환경 전문 컨설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축산환경 컨설팅 관련 근거 「 」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년 오물청소법 근거를 폐기하고 폐기물관리법 규정1986

을 시점으로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제정 공포와 개정이 되어 왔으며 그 후 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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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현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 호 일부[ 12516 , 2014.3.24., 

개정 총칙 등 총 장과 목적 등 법률 총 조와 시행령 제 호 일] 8 , 53 ( 26158 , 2015.3.24., 

부개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호 일부개정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 599 , 2015.3.25., ), , 

그동안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관련 법조항이 없었으나 법률 제 호12516 , 

일부개정으로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2014.3.24., ,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의 근거가 마련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장 보칙에서 제 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 7 38 (

의 교육 제 조의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운영 제 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38 2( · ) 47 (

ㆍ위탁 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음) .

❍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제 호 일부개정 을 검토한 결과 별첨 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제12516 , 2014.3.24., ) , 8 7

장 제 조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운영 에서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리시설 38 2( · ) , 

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 , 

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에 대하여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 표 < -Ⅵ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일부개정[ 12516 , 2014.3.24., ]

제 조의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운영38 2(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①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 이하 (

관리원 이라 한다 을 둔다 다만 제 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 " ) . , 4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③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④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관련 컨설팅  1. ·

업무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2. 

  ∫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있다  --- .⑤ 

관리원에 준용한다  .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있다 본조신설   -- .[ 2014.3.24]⑦ 

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 < -Ⅵ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운영> ( · )

❍ 이를 근거로 가축분뇨를 이용 퇴 액비 생산 축산농가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 , , 

센터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시설에 대한 축산환경 컨설턴트의 역할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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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축산법 상 축산환경 컨설팅 관련 근거 「 」

❍ 년 월 일 개정된 축산법 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2018 12 31 「 」

였고 축산환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음. 

❍ 개정된 축산법 제 조의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에서는 축산환경관리42 14( )「 」

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그동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법. , 

적 근거가 없었으나 법률 제 호 일부개정으로 축산환경 개선 전16126 , 2018.12.31., 

담기관에서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표 ( -Ⅵ 4).

축산법

법률 제[ 16126호 일부개정, 2018.12.31., ]

제 조의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42 14(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38 2 1「 」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1. 

축산환경 조사  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4.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본조신설  [ 2018. 12. 31.]

제 조의 에서 이동   [ 42 3 <2020. 3. 24.>]

자료 축산법: 

표 < -Ⅵ 4 축산법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 )

□ 축산환경 컨설턴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축산환경 컨설턴트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축산환경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 도입

– 컨설팅 수요대상 확대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정기적인 컨설팅 의무화( )

– 컨설팅 수요자와 연계제도 구축 컨설턴트와 컨설팅 수요자를 연계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 )

– 컨설턴트의 컨설팅 비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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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가 소속된 기관의 자격증 인센티브 기술수당 등 지급( ) 

❍ 축산환경 컨설턴트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38「 」 

항과 축산법 제 조의 항을 근거로 축산환경 컨설턴트의 역할 및 임무 범2 42 14「 」 

위를 설정하고 축산환경 컨설턴트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

-Ⅵ 3 표 , -Ⅵ 4).

□ 농축협 환경분야 컨설턴트 관련 유사 자격증제도 현황, 

❍ 대한민국 국민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나이 성별 직업 등에 차별을 두지 , , 

않고 개인이 국가에서 정한 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국가자격증 제도

와 민간기구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 

도록 하는 자격증 제도가 있음 따라서 축산환경 컨설턴트 분야 자격증제도 또한 .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전문자격증 민간자격증제도의 법적근거 및 자격증 부여방, 

안 검토를 통해 수립되어야 함.

❍ 자격기본법 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 에서 국가자격과 [ 2013.10.6] [ 11722 , 2013.4.5., ]

민간자격에 관련사항이 시행되고 있음 별첨 ( 1).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축산분야 및 환경분야 자격증

의 종류는 표 < -Ⅵ 5 와 같음> .

구분 자격증

축산분야  
식육처리기능사 축산기능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축산산업기사 등 , , , , 

종류5

환경분야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 , 

대기환경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 동물 생물분류기사 식물 소음진동기사, ( ), ( ), , 

소음진동기술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 , , 

수질환경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 종류, 2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표 < -Ⅵ 5 축산분야 및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 국가전문자격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부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 있으며 그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자격증 중 축산관련 자격증에는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이 있음.

❍ 민간자격증의 실례로 한국무역협회는 년에 설립하여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조, 46΄

직 운영되는 민간 경제단체로 무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외환관리사 무역거· , 

래사 등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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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에 관한 법은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근거를 두, 

고 각 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축산환경 컨설턴트 , , 

자격에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축산환경 컨설턴트 자격증제도 운영방안

❍ 자격증의 명칭은 국가기술자격증 등 어느 분야의 자격증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

내고 있음 축산환경 컨설턴트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명칭은 금후 법률적 검토와 .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축산환경 컨설팅을 위하여 컨설턴트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의 

관련 전공지식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평가 과목은 . 

금후 법률적 검토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으로 관련 과

목 교재 개발 등이 필요함. 

❍ 축산환경 컨설턴트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

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증, 

에 관련된 내용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함해야 하나, 

자격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민간관리기구 축산환경관리원 에서 시행( )

하는 민간자격증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방안

2-1. 축산환경 개선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존 축산법에 제시된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의 내용 

❍ 축산법 조 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년마다 축산환42 13 5

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년마다 시 도지사는 , 5 ·

시 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년마다 지역의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사항을 , · 1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에는 축사의 설치 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축산·

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축산, ,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음.

□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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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 축산 환경부서 농축협( · ), , 

생산자단체 지역주민 축산농가 등을 포함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 지자체 축산 환경부서 농축협 생산자단체 지역주민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 · ), , , , 

축산환경 개선 지역협의체에서 지역사회의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역협의체에 포함된 지역주민은 지자체 및 축산농가에서 추진한 축산환경 개선사

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지. 

자체와 축산농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으

로써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등 국민들의 축산악취 불편 호소가 많은 악취발생 취약

지역 10개소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관협동 축산악취개선단을 구성해 지역별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년 월부터 월까지 실시한 결과 지자체 축산 환경부‘20 6 10 ( ·

서 농축협 생산자단체 지역주민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 , , ,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한 것이 축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축산법 조 의 항 에 축산환경 개선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 42 13 4 3 “

한 사항 을 포함해 축산환경 개선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표 ” < -Ⅵ 6>.

현행 개정 안( )

제 조의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42 13( ) 제 조의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42 1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① 

위해 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5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① 

시ㆍ도지사는 제 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1② 

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5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③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1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③ 

표 < -Ⅵ 6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관련 법률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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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계획에 1 3④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1. 

사항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2. ,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④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축산환경 개선 지역협의체 구성 및 3. 

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4. 

자료 축산법: 

2-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깨끗한 축산농장 추진배경 및 사업추진 현황

❍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인식개선 및 지역주민들에게 냄새 없는 쾌적

한 지역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을 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음2017 .

❍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사육밀도 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 · ), , 

과의 조화 등 축사 내 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

축분뇨를 신속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 ·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의미함.

❍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축산법 제 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를 ( 22 ), ·

받은 자 가축분뇨법 제 조 제 조 로 축사주변 경관과 내 외부의 청결 상태를 ( 11 , 12 ) ·

평가하여 점이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음70 .

– 사업신청일 이전 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2 , , ,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과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

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은 제외됨( , ) .

– 농식품부는 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만호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2025 1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축산정책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사시설현( , 

대화사업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평가 시 우선 선정 대상으로 지원됨, ) .

– 년 월말 기준 깨끗한 축산농장은 전국 호2020 12 3,629 년 호 년도 호(2017 1023 , 2018 777 , 

년도 호 년 상반기 호 가 지정되었음2019 793 , 2020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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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기축산물 무항생재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의 친환경축, , , 

산관련 인정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 동물보호법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깨끗한 축산농장은 구체적인 , , 」 『 』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표 < -Ⅵ 7>. 

구분 관련법 시행시기

유기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년2001

무항생재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년2007

환경친화축산

농장지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년2009

동물복지축산

농장 인증제도
동물보호법 년201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20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국내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도< -7> Ⅵ

❍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

농가를 아래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축「 」

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9 ( )「 」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 조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6 (『 』

지원 등 제 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제 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 7 ( ), 8 (

차ㆍ관리 등)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의 주무부처 환경부 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시행하는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가 ( ) ( )

다르고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조건이 어려워 년도 처음 시행된 후 호의 농가, 2009 8

만 지정되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월 깨끗한 축산농장 추진대책 을 수립하, 2016.12 ’ ‘

고 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만호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추진계획을 수2025 1

립한 바 있음 깨끗한 축산농장 확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므로 . 

지정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축산농가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

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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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축산농장 확산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축산법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지원 과 관련된 내용을 ( )「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축산법 제 조의 신설 표 42 15 < -8>「 」 Ⅵ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조건

축산법 제 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1. 22「 」

한 농장일 것

축산법 제 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1. 22「 」

한 농장일 것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2. 12 6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2. 12 6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3. 9 3「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3. 9 3「 」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

축산법 제 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4. 26「 」

가축의 사육밀도기준

축산법 제 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4. 26「 」

가축의 사육밀도기준

축사 간의 거리는 축사의 측벽 또는 전면을 5. 

기준으로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5m 
삭제( )

화재 예방과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6. 

위해 소방용 기계 기구 설치·

화재 예방과 시설물의 유지 및 6.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용 기계 기구 설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7. 

소독시설 설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7. 

소독시설 설치

수질검사 연 회 이상 실시8. 1

먹는물 관리법 제 조제 항 적용 * 5 3「 」
삭제( )

축사 사육환경 청결 유지 급이 급수 9. ( ·

시설 천정 벽 등, , )

축사 사육환경 청결 유지 급이 급수 9. ( ·

시설 천정 벽 등, , )

사양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사료포 확보10. 삭제( )

표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조건< -8>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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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가스 등 먼지 등을 제거 시설 11. 

또는 장비 등 악취방지 시스템 설치

암모니아가스 등 먼지 등을 제거 시설 11. 

또는 장비 등 악취방지 시스템 설치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설치12. 삭제( )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장 액비저장조13. ( · ) 

등 지붕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장 액비저장조13. ( · ) 

등 지붕 설치

가축분뇨 퇴비장의 경우 가축분뇨 14.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

가축분뇨 퇴비장의 경우 가축분뇨 14.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재활용하여 15. ·

농경지 등에 환원
삭제( )

1 축사 주위 초지조성 조경수 잔디 등 식재6. , , 삭제( )

17.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주변 조경수 식재( ) 삭제(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18. ,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18. 

사항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 

급수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19. 삭제( )

사양 관리 경영에 관한 사항20. · 사양 관리 경영에 관한 사항20. ·

자료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 자료를 통해 재작성: 

2-3. 경종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관련 교육 활성화 방안

□ 경종농가 대상 가축분뇨 관련 교육 현황

❍ 가축분뇨 퇴 액비의 이용 및 유통 촉진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경·

종농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퇴 액비 수요처 확보를 통한 퇴 액비 이용 활성화. · ·

를 위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필요가 있음.

❍ 퇴 액비 수요처 확보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

가축분뇨 퇴 액비의 활용방법 교육 및 우수성 홍보 등은 미흡한 실정임· .

□ 경종농가 대상 가축분뇨 관련 교육 활성화 방안

❍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새해영농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에 가축분뇨 관련 교육( )

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약안전사용교육 의 경우 새해영농교육과 병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의무“ ”

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표 < -9>.Ⅵ

❍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

육을 매년 월에서 월까지 실시하도록 농약관리법 에서 의무화하는 사례를 참고해 1 3 「 」

축산법 을 개정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관련 교육을 새해영농교육과 「 」

병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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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농약관리법「 」 

제 조 농약 등의 23 (

안전사용기준 등) 

제 항 항2 ·3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진흥청장 , ②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 항의 1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3 3③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 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1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

시행령」 

제 조 농약 등의 21 (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23 2①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②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 ) 23 2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외의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 23 3③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1 3④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약의 안전사용 「

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 호2017-32 」 

제 조 교육대상자2 ( , 

교육방법 등 제 항)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 · ·②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월에서 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1 3 .

자료: 「농약관리법」

표 새해영농교육 시 농약안전사용교육 실시를 의무화 한 사례< -9> Ⅵ

2-4.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와 양분관리제 도입

□ 작물재배와 축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은 축산환경의 중요한 요

소인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유력한 수단임.29) 

❍ 경종농가의 퇴액비 사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가, 

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9) 경축순환농법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 

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 

형태의 농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ᆞ
시행규칙 별표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등 용어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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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종농가들은 친환경 농작물 생산 토양 유기물 공급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가축분뇨, , 

를 퇴액비로 활용하고 있음 축산부문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퇴액비 유통활성화 . 

등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전문유통조직 퇴액비 살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 농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유지되면서 퇴 액비 , , ·

살포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액비의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살포까지 대행. 

중이나 퇴비의 경우 자가 살포해야하며 화학비료 대비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어 경종, , 

농가가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살포작물 벼 조사료 등 이 편중되어 수요. , ( , )

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있음.

– 일부 무허가 살포 업체의 미부숙 액비 살포 등으로 인해 경종농가의 부정적 인식 악취 (

등 이 확산되고 있으며 축산농가 공급자 의 시설 장비 위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 ( ) · , 

퇴 액비 활용 경종농가 수요자 에 대한 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은 부족한 실정임· ( ) ( ) . 

❍ 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과 퇴액비 수요 확대를 위

한 제도개선 추진

–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은 특정지역의 가축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퇴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살포하고 식용 및 사료 작물 등을 생산한 후 그 부산물· , 

과 사료를 다시 가축 사료원으로 공급하는 생산체계임 이를 통해 경종부문과 축산부. 

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선순환과정이 이루어지게 함.

–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시 군 개소 내외 을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 농가· (3 ) , 

교육 등을 통해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 

– 협의체 운영 월 회 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하고 경종농가의 가축분 ( 1 ) , 

퇴액비 활용 의향 조사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체계 구축계획 수립 농가 및 자원화조, , 

직체 교육 실시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함, . 

– 퇴액비 수요 확대를 위해 액비 고급화 정제액비 맞춤형 액비 등 등을 위해 비료공정( , ) 

규격 등 개선 검토하고 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 단계적 도입 검토 지목상 임, (N, P, K) , 

야도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가축분뇨법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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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그림 < -1>Ⅵ

– 운영협의체 가축분뇨 불법살포행위 감시 경축순환 교육 홍보 관계기관간 소통 등: , · , 

– 자원화조직체 고품질 퇴 액비 생산 및 악취저감 등: ·

– 농축협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채널 마련 교육 홍보 조사료 볏짚 수매 등: , · , ·

– 축산농가 사육현황 및 분뇨발생 운영협의체 보고 악취저감 등: , 

– 경종농가 경축순환농업 참여 휴경지 조사료 생산 등: , 

– 전문가그룹 시비량 등 컨설팅 토질개선 등 과학적 근거마련 및 체계 지원: , 

그림 < -Ⅵ 1 경축순환농업 관련 주체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구조 > 

자료 라창식 외 인    : 8 (2020), p.93.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 방안 마련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는 해당지역 농경지의 양분수지 분석을 기초로 관리하고자 하

는 양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양분수지 목표 달성유지하기 위해 양분 투입을 감축, ․

하거나 양분 흡수를 높이는 관리제도를 의미함 김창길 외 인( 3 , 2015, pp.13-15).30) 

30) 환경관리의 방식과 관련하여 총량관리에 기반을 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지역단위 양분관 

리제라는 용어로 포괄적 의미로 활용하고 있음 양분관리제는 최적의 작물생산을 위해 화확비. 

료와 가축분뇨 퇴액비 등의 양분공급원을 이용하여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 인산 칼리 등 , , 

비료성분을 적절하게 투입하는 작물관리시스템을 의미하므로 농업환경의 통합적 관리라는 측

면에서는 양분총량제의 사용이 적절하나 일반인들의 용어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양, 

분관리제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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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도는 양분수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양분 발생과 처리를 종

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관리하기 제도임 즉 이 제도는 농경지. 

에 투입되는 양분에 대한 과학적인 수지 분석을 기초로 양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등 양분관리 관련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관리목표 양, (

분수지 달성 목표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임) .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는 년 환경부 국정과제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2021 (2019. 4~ 

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기초로 양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양분수2020. 5) , · , 

지 관리목표 설정 시행계획안 수립 이행평가 관련 지침 및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 , .31)

– 지역단위의 양분관리 방법으로는 지역별 주요 축종 및 작물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자

원화 및 퇴비액비의 살포지 확대 등 경축순환을 활성화하는 방법 가축분뇨 에너지화, ‧

바이오가스 고체연료화 등 등이 있음( , ) . 

– 시범사업을 통해 양분관리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의 참여 등 지역의 특수

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특히 사업 홍보와 이해당사자들 간 소통의 . 

창구마련이 필요하고 가축분뇨 및 조사료 관련 작업관리와 지역의 의견취합 지역의 , , 

갈등 및 민원문제 해결 등 행정처리를 위한 노동력지원과 양분관리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

서 양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법 조항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양분수지 과잉지역의 허가 및 증축 제한 정화처리 의무화 등 양분감축을 . ,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퇴비감축을 위해 고체연료 바이오플라스틱 퇴비 수출 등 다양, , 

한 양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양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의 명칭을 가축분뇨의 이용 및 ‘

농경지 양분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안 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 )

로 판단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의 수정과 정의에서 관련용어의 개념 

정립 지역단위 양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양분의 투입과 산출 양분수지지, , , 

표의 산출 등을 신설 조항이 필요함.

31) 환경부의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은 부처 홈페이지 사이트에 제시하고 있 

음.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908550



- 104 -

3. 사육환경 기준의 보완과 축산환경 마일리지제 도입

3-1. 가축 사육밀도의 보완

□ 가축 밀식사육으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 사육기준의 보완 필요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상 면적당 사육두수가 현실에 비해 과소 반영되

고 있음 표 < -11>.Ⅵ

축

종

분뇨

발생량

일두(1 / )

가축분뇨법 기준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 (A)
축산법 기준(B)

B/A마리당 

사육면

적(m2)

100m2당

사육두

수두( )

100m2기준 

일일

분뇨배출량

(kg)

마리당 

사육면적

(m2)

100m2당

사육두

수 두( )

100m2기준 

일일 

분뇨배출량

(kg)

돼

지
5.1kg 1.4 71.4 364.3 

0.79

평균( )
126.6 645.6 1.77

한

우
13.7kg 12.0 8.3 114.2 

10.0

번식우( )
10.0 137.0 1.20

표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의 가축분뇨법 축산법의 기준 비교 < -11> ·Ⅵ

❍ 밀식사육 비중이 높은 산란계 돼지 중심으로 사육밀도 기준 강화 ·

– 산란계 케이지 사육밀도 기준을 상향조정 함 마리 : (0.05 / 0.075).㎡ → 

– 돼지 임신돈 사육밀도기준을 마리 현행 로 상향조정하고 고정틀 스톨 사: 2.25 / ( : 1.4) , ( ) ㎡

육은 수정 후 안정시까지만 허용함 예시 주( : 8 ).

– 기타 축산환경 실태조사와 생산자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이 필요한 경: ·

우 사육밀도기준을 강화함.

❍ 환경부와 농협 등의 협업을 통해 표준설계도의 적정사육밀도를 현행화하고 신규 , 

배출시설 허가 시 필요한 처리시설 면적의 확충을 유도함.

– 축사면적 기준이 아닌 사육두수 기준으로 퇴비사 면적을 설정하는 방안과 사육여건 변

화 사료급이 세정수 사용 변화 에 따른 분뇨 발생량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표준설계도 상 축사면적 대비 필요한 퇴비사 면적이 증가되어 농가의 인식 변화 및 ,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육밀도 제도개선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

❍ 표준설계도의 사육밀도가 조정될 경우 그에 비례하여 퇴비사 필요면적이 증가되어 

농가의 반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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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배출시설 허가 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축사면적 대비 퇴비사 용량 

등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퇴비 부숙도 기준 등 강화된 규제에 맞는 표준설계도 개정 필요성 강조하여 설득할 

필요가 있음.

3-2. 악취관리의 보완

□ 축사 소독 청소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밝기 등 기준 관리기준을 마련· , ·

❍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법 시행규칙 에 소독 청소 주기 등을 구체화함( ) · .

❍ 암모니아 농도기준은 년부터 적용하고 있고 년까지 으로 상2019 25ppm , 2025 20ppm

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악취문제가 큰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축사내 외부 청결 관리 분뇨 저장기간 단축· , , 

악취저감제 사용 퇴 액비화시설 정상 운영 및 밀폐 등 악취관리기준에 대한 법제, ·

화를 검토함.

□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시설기준 마련

❍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악취저감 시설의 보완

– 악취저감시설 바이오필터 커튼 등 모니터링 장비 설치 의무화 대규모 퇴비( · )·ICT , 

사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등 기준을 마련함· .

– 축종별 탈취시설 물 황산처리 바이오 필터 등 및 미생물제 활용 등 악취저감시설 기( , , ) 

준을 마련하고 사육규모 인가 인접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기한을 부여하는 , ·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양돈 슬러리 피트 높이 산란계 컨베이어형 자동분뇨 처리기 설치 의무화 등 축종별 ,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도 별도로 마련토록 함.

□ 일정규모 이상 축산시설의 악취저감 계획 제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신청 시 악취저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타당성 ( ) 

검토에 따른 악취저감계획 제출 서류 추가

– 가축분뇨법 제 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공통기준 의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8 ( )

는 부분을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구

체적인 자료 제출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함. 

❍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시설을 가축분뇨법의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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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축산법에서는 축산업 허가시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3-3. 축산환경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축산환경 마일리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축산농가는 농장 주변정리 및 경관개선 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장환경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농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농장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위생 및 질병 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축산환경 관련 인증농가 마일리지 적립

❍ 축산환경 관련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친환경 등 을 받은 농가들에게 가점( , HACCP, )

을 주는 축산환경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축산농가들이 농장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함.

❍ 축산환경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한 농가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해 축산

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장환경 개선을 하도록 유도함.32) 

□ 환경관련 민원 발생농가 마일리지 차감

❍ 수질 대기 토양 오염과 관련된 민원 발생 농가들의 축산환경 마일리지를 차감해 , , 

축산농가가 환경관리에 관심을 두도록 함.

❍ 축산환경 마일리지가 낮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악취 및 분뇨관리를 집중지도 단속·

하도록 함.

32) 충청남도가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 축산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 “

리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 축산환경 관련 인증을 받은 농가에 가점을 주고 각종 지원사· ” 

업을 우선 지원하는 축산환경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함 충청신문‘ ’ ( ,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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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적인 축산환경 관리 방안

4-1. 축산환경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

□ 효과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한 축산환경지표의 개발과 활용

❍ 축산환경지표 의 개발(Livestock Environment Indicators, LEI)

– 축산환경의 실태 파악을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축종별 축산환경지표

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축산환경보전지표는 효과적인 축산환경관리를 위해 양축농가 축사관리 주변환경 민, , , 

원관리 가축분뇨처리 등 분야별로 나누어 세부지표로 구성됨 표 , < -Ⅵ 12>.

구분 분야 조사 항목

양축

농가

가축사육실태

일반현황 조사•

축사위치 사육두수 사육면적 사육일령, , , , ① ② ③ ④ ⑤ 

사육방식 축사형태 바닥구조 이격거리, , , ⑥ ⑦ ⑧ 

경영관리실태

경영현황 조사•

경영기록 관리 종사자의 역량평가 교육 훈련정도, , · , ① ② ③ 

컨설팅 현황④ 

축사

관리
축사관리실태

축사관리 조사•

분뇨발생량 분뇨처리방법 슬러리 깊이 청소주기, , , , ① ② ③ ④ 

축사 내부 청결도 축사 외부 청결도 농장주 개선의지, , ⑤ ⑥ ⑦ 

주변
환경

주변환경관리
경관보전 현황조사•

축사의 외관 조경수 식재 울타리 상태 , , ① ② ③ 

민원
관리

민원발생현황  

민원현황조사•

민원발생 건수 민원지속 기간 민원해소 건수, , , ① ② ③ ④ 

지역사회와의 신뢰 

가축

분뇨

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 처리실태 조사 •

공동자원화시설 증가개소 처리시설의 효율성, ① ② ③ 

공동자원화시설 처리증가량

가축분뇨 자원화 실태조사•

자원화 비율 퇴 액비 품질 수요처 확대 , · , ① ② ③ 

토양환원 실태조사•

퇴 액비 부숙도 경종농가 퇴 액비 소비량 · , ·① ② 

악취처리 실태조사•

악취 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 형식 규모 등, ( , ), ① ② ③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 점 발생량 면 발생량, , , ④ ⑤ ⑥ 

악취빈도 조사 
지역단위 

양분관리

지역별 양분수지지표•

질소수지지표 인산수지지표 , ① ② 

표 축산환경지표의 기본 골격< -12> Ⅵ



- 108 -

❍ 축산환경지표의 활용

– 농가단위의 축산환경관리를 위해 축산환경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국가단위의 축산,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고려한 축산환경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이 환

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구과제 추진과 현장 실증연구

를 거쳐 년부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2019 (

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개인활동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재 , 2000d). 

사용도 메뉴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주로 경종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되고 있음 축. 

산분야에서도 축산환경지표를 이용하여 농업환경프로그램과 유사한 축산환경보전프로

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이덕배( , 2021). 

– 분야별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정책성과 평가 지표로 활용 그림 < -2>.Ⅵ

현  행 개  선

축

산

환

경 

민원발생 축산악취 발생건수• 목표치 감축목표: •

사육환경 밀식사육 정도 • 동물 복지형 사육 •

경축순환

농업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비율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비율 •

증가목표치  

양분관리
농경지 가축분뇨 퇴액비 •

투입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

농경지 양분관리

추

진

체

계

 

정

비

통합 

시스템

분뇨 발생 처리 현황 ·•

추정에 따른 전국 분뇨관리

분뇨 발생 처리 현황파악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분뇨관리  

실태 

조사

행정적 축산환경 대책 •

수립  

현장적용형 축산환경대책수립•

매년 표본 실태조사 실시  - 

사업 및 지표 관리   

인력 

확충

지자체 지도 점검 인력 ·•

부족  

축산환경개선 정책지원•

지자체 부숙도 판정인력확보  - 

그림 < -Ⅵ 2 축산환경지표를 활용한 정책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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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축산환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축산환경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축산환경통합관리시스템(Livestock Environmen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은 개별농가의 축산환경 현황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의 분뇨 발생 처LEIMS) , ·

리 및 농장 내 가축사육 두수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임.

❍ 축산환경 통합관리를 통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정착을 위해 구축LEIMS 

– 가축분뇨 발생 유통 처리 전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 ·

축으로 축산 분뇨악취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 33)

– 가축사육 생산 분뇨 배출 전과정 전산관리를 통한 선진 축산업 체계 구축· ·

– 각종 축산환경 정보를 일원화 통합 관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 실현·

– 농가의 실질적 대기 수질오염원 배출 관리와 농가가 스스로 분뇨냄새 처리를 할 수 있․

도록 실제적 지원

❍ 축산환경개선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야별 운영 상황 그림 < -3> Ⅵ

– 사육두수 가축이력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한돈팜스 등 정보를 이용 : , (KAHIS), 

농장별 가축사육 규모 확인34)

– 사육밀도 새올시스템의 축산업 허가 면적을 이용하여 사육밀도 확인: 35)

– 분뇨시설 새올시스템의 배출시설 신고허가 사항을 통하여 가축분뇨적정처리시설 설: ․

치여부 확인

– 적정처리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 및 전자인계 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확인: 36)

– 악취발생 악취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축산농자의 악취 발생 정도 확인: ICT 

– 관리 및 컨설팅 분뇨 부적절 처리 및 악취 발생농장에 대하여 농가 및 지자체에 단문: 

문자 서비스 안내후 농장 자체 해결 유도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축산환경(SMS) 

3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 , , 

전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벌 투기방지 및 적정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임(https://www.lsns.or.kr/#/root).
3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조의 에 따라 가축질병 발생의 사전 예방 및 질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 3 3)

위해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동물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ICT)

시스템인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임 이 시스(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KAHIS) . 

템을 이용하여 축산농장 및 시설 차량 출입정보 등 방역 기초 정보 제공 및 예방에서 예찰, , 

진단 통제 사후관리까지 가축방역 통합업무 처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
35) 새올시스템이란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 군 구 행정정보시 ‘ · ·

스템으로 국가정보화 시스템임. 
36)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

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 등을 통한 폐기물, , 

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임 한국환경공단IT (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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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에서 컨설팅 추진

그림 < -Ⅵ 3 축산환경 통합관리시스템의 모식도 > 

□ 축산환경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 활용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및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축산환경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 점검·

– 분기별로 축산환경 관리와 가축사육두수 출하량 등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 가축분뇨의 반입량 처리량 살포량 악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활용, , , 

– 개별 양축농가 및 지역단위로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컨설팅 및 시설 등을 집중 지원  

□ 축산환경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체계

❍ 정보 확인은 농가별 축산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정보 등 사육두수와 처리시설을 비, 

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및 관리로 이루어짐.

❍ 컨설팅은 악취 및 분뇨 부적절 처리 농가에 대해 실시함.

❍ 제재조치로 컨설팅 미이행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배제 조치 등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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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의 연계시스템 활용KHAIS( )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 ·

반 처리 전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 

관리하는 시스템임 가축분뇨의 전반적인 흐름 및 불법투기 방지 적정 처리를 모니. , 

터링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 

–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 운반 살포 차량에 위성항법장치 중량계 영상장치 등 · · (GPS), , 

정보통신기술 을 결합해 실시간 정보 관리 및 불법투기 방지하고 악취를 최소화 (ICT)

하는 제도로 년부터 법적 의무화되어 있음2017 .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대상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축산농가에 이르기까지 

가축분뇨와 관련된 관계자 모두가 해당되며 세부적으로 환경부 담당자 지자체 담당, , 

자 시스템 운영자 수집운반업체 재활용 처리업체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됨, , , , 

그림 < -Ⅵ 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영체계 >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은 가축질(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KAHIS)

병 발생의 사전 예방 및 질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ICT)

활용하여 동물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농림축산검역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축산농장 및 시설 차량 출입정보 등 방역 기초 정보 제공 및 예방에서 예찰 진단 통, , , 

제 사후관리까지 가축방역 통합업무 처리 등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 가축방역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축종별 가축질병에 대한 설명 및 발생현황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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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차량등록제를 실시하여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함.

–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 등록 및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GPS ·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 (2019). , p.10.

그림 < -Ⅵ 5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의 구성도> (KAHIS)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분뇨의 이동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축산

환경의 주요한 분야인 가축분뇨처리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는 , KAHIS

농장주를 입력하면 농장고유번호가 있어 가축현황과 농장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농장별 축산환경 관리상태를 파악하는 핵심지표를 입력토록 하여 모니터

링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산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축산환경 전반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황 분석뿐 아니라 축산환경의 방향 및 미래, 

의 정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 마련·

❍ 축산환경관련 통계자료들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 방향설정 및 정책 마련에 사용할 

신뢰도 높은 기준자료 선정 필요

–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정책 방향 설정 축산환경 개선 기초자료 학술 연구, , 

용역 자료 등으로 활용

–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 담 농업경영체 가축방역본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D/B), , ( ), 

농촌진흥청 통계청 시 군의 퇴 액비 촉진계획 등 축산환경 관련 자료 내용 상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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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통일된 통계자료 선정 필요 

❍ 축산환경정보지도 기본 자료 구축D/B 

– 개별처리시설 실태조사 지원된 시설 장비 및 운영관리카드 작성( , ) 

광역축산악취지원 활용 악취관리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등 포함   * , ICT , 

– 공동자원화시설 실태조사 지원된 시설 장비 및 운영관리카드 작성( , ) 

– 정착촌분뇨처리 실태조사 지원된 시설 장비 및 운영관리카드 작성( , ) 

–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등 지원 실태조사· · · , 

운영관리카드 작성실태조사 및 운영관리카드 작성

– 재활용신고자 민간퇴비장 개 처리현황 관련 구축 재활용신고자 민간퇴비업자( 372 ) D/B : ( ) 

관리체계 구축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 자료 활용 D/B , 

– 악취현황 악취농도 민원강도 악취확산모델링 등 구축 악취농도 복합악취 기상D/B( , , ) : , , 

관측 민원강도 악취확산모델링 등을 통한 축산악취 관련 구축 시범사업 추진, , D/B ( )

❍ 축산환경정보지도 관리 및 활용(map)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지역별 가축분뇨 관련 현황 등을 활용 하여 축산환경개GIS( )

선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제공항목 축종별 축산농가수 사육두수 분뇨발생량 분뇨처리 현황 공동 위탁 처   * : , , , , ( ) 

리업체 현황 액비살포 현황 토양 양분현황 조사료 농작물 재배품목 및 면적 질소, , , , 

필요량

–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편리를 위한 서비스 구축 

– 자료 및 축산환경 빅데이터 연계 구축 활용 증가율에 따라 축산환경정보AgriX : AgriX 

지도에 자료 활성화 및 빅데이터 자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경종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이용하여 축산환경, , 

정보지도 홍보 

❍ 정책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정확성이 요구되므로 가장 신뢰성 있는 통계를 기본으

로 표준화된 축산환경정보통계집 가칭 발간 ( ) 

–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 담 농업경영체 가축방역본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D/B), , ( ), 

통계청 시 군의 퇴 액비촉진계획 등 가축관련 축산환경 통계자료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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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혁신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리빙랩 방식의 도입

(1) 관련 주체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 필요

❍ 축산환경의 관리에 관련된 주체로는 중앙정부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시 ( ), (

군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경종농가), , , , , 

농협 축협 축산환경 관련업체 및 소비자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함· , · . 

그림 축산환경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관련주체별 역할 분담< -6> Ⅵ

관련주체< > 주요업무< >

농식품부

축산환경 정책 총괄 지원 축산환경 실태조사 총괄, ◦

홍보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축산환경관련 연구개발 총괄(R&D) ◦

축

산

환

경 

관

련 

주

체

별 

역

할 

분

담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 처리 통계 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

지방자치

단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양축농가 지원◦

합리적 축사설치 제한 및 축산업 허가 관리◦

축산환경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환경 관련 연구개발 실행◦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농가 기술지도◦ 對

축산환경

관리원

농식품부 및 지자체 업무 대행 축산환경 실태조사, ◦

축산환경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활용( ) ◦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축산환경 관리 실천 및 철저한 분뇨악취관리◦ ․

효과적인 축산환경 실천을 위한 켐페인 추진 ◦

인근마을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경종농가

생산자단체

가축분뇨의 이용 및 경축순환농업의 역할 담당◦

축산환경의 모니터링과 평가◦

농협 축협·
농가 생산지원 자금 교육컨설팅 등 및 농가조직화( , ) ◦ ․

축산환경 실천을 위한 켐페인 추진 나눔축산운동본부( )◦

축산환경

관련업체

축산환경 관련업체 가축분뇨처리 악취관리 등( , )◦

축산환경 컨설팅 ◦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축산환경의 모니터링과 평가◦

환경친화적 축산물의 가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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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리빙랩 방식의 도입과 활용

□ 축산환경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의 도입

❍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 축산 환경부서 농축협( · ), , 

생산자단체 지역주민 축산농가 등을 포함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 축산환경 문제 해결에 정부주도 하향식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동체 영역을 한데 묶어 실천 기반 혁신으로 상향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이 필요함. 

– 리빙랩 은 일상생활 속 살아있는 실험실이란 뜻으로 공공기업 시민 등 다양(Living Lab) , 

한 주체가 지속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플랫폼 혁신공간 임( ) .

– 최근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 민간 시민간의 파트너십- - (Public-Private-People 

모Partnerships, 4Ps) 델로 주목받고 있음.37) 

❍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축산 환경( , ), ( ·

부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농협 축협 생산자단체 지역 주), , , · , , 

민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축산환경 개선 지역협의체에서 지역사회의 축산환경 ,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림 < -7>.Ⅵ

그림 리빙랩 방식에 참여하는 축산환경 관련주체 < -7> Ⅵ

❍ 축산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 간의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 

37) 리빙랩 방법론은 공통적으로 기획 공동창조 실행 등의 단계를 포함하며 사용자 주도의 혁 , , , 

신 방법론임 리빙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조직 사회적 협동조합 등 최. , 

종 사용자의 기반 강화 및 조직적인 활동이 중요함 성지은 정별걸(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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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중요하며, 양축농가의 환경관리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 해결형 혁신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축농가는 현장에서 축산환경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변 

환경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지역 주민은 지자체 및 축산농가에서 추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

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와 축산농가는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축산악취는 냄새의 강도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하므로 양축농가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함. 

□ 축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리빙랩 적용 사례

❍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등 국민들의 축산악취 불편 호소가 많은 악취발생 취약

지역 개소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관협동 축산악취개선단을 구성해 지역별 10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년 월부터 월까지 실시한 결과 지자체 축산 환경부‘20 6 10 ( ·

서 농축협 생산자단체 지역주민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 , , ,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한 것이 축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김천시는 년 월 우리 동네 과학클럽 김천 특화형 청청축산 리사이클링 프로젝2018 10

트를 추진하면서 축산농가 경종농가 지역주민 등 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축산 관련 , , 20

자원순환을 위한 쟁점 분석 및 과제를 모색하는 리빙랩 포럼을 개최함(Living Lab) .38) 

– 축산환경 리빙랩 플랫폼에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경종농가 지역주민 R&D , ,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혁신의 주체가 돼 협력과 가치 공유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내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됨 그림 < -8>. Ⅵ

– 김천시의 사례는 시민과학단이라는 리빙랩 플랫폼 안에서 축산농가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며 연구자 중심의 기술개발과 관주도의 하향식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top-down)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용자기반의 상향식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bottom-up) 

루어짐. 

– 리빙랩 포럼 참석자들은 축사폐수 악취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며 축산농가들이 현장, 

기반의 기술을 적용해 실제로 악취저감 기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험의 장이 

38) 김천시가 주관한 김천 특화형 청정축산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제 차 포럼의 토론 참석자들은  5

축사폐수 악취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며 축산농가들이 현장기반의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기, 

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험의 장이 우선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포럼은 시민. 

과학단이라는 리빙랩 플랫폼 안에서 축산농가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며 더 이상 연구자 이

론중심의 기술개발 관주도의 하향식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사용자기반, , 

의 상향식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김천연합뉴스( ,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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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야 함에 공감대를 이룸. 

 

그림 김천시의 축산관련 자원순환을 위한 리빙랩 포럼 개최 현장< -8> Ⅵ

❍ 음성군은 년 월 일 삼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산현안 해결 리빙랩 프로2020 10 30

젝트의 일환으로 축산환경 스스로 해결단 발대식 개최‘ ’ 39) 그림 < -9> Ⅵ

– 충북 음성군 삼성면은 약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지 학교 공장 상9,000 , , , 

가 등이 음성군에서 가장 많은 개소의 돈사와 인접해 있어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많은 10

지역임 삼성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약 만 두로 음성군 전체 사육 두수의 약 . 4 2000

를 차지함42% .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년도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2020

로젝트사업 을 통해 축산시설 악취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목표로 축산환경 스스로 ’ ‘

해결단 을 설치함’ .40) 해결단은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민 ·

관 산 학 연 지역 커뮤니티 조직체로 지역단위 축산환경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 · ·

할을 담당함. 

– 축산환경 스스로 해결단은 음성군의 축산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진단 저·

감 노력 협치 과정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의 상생방안을 모· , 

39) 음성군의 년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은 축산환경 스스로 해결단 을 설립하여  ‘2020 ’ ‘ ’ 2020

년 말까지 삼성면 덕정리 기준으로 반경 지역인 천평리 일원에 위치한 개 양돈농장을 1.8km 9

대상으로 총 억 원 사업비로 액비순환시스템과 악취저감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35

음성신문( , 2020. 10. 30).
40)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사업 은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 ’ ․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R&D”

사업으로 지원대상에 축산악취 저감 실증모델 구축 분야도 포함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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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지역 커뮤니티로서 연구기관인 상지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음성군 대한한돈협, , , 

회 음성지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등이 함께 추진함, 

– 축산환경 갈등해결 솔루션 매뉴얼 연구는 개년에 걸쳐 진행되며 축산농가 주민 지자3 - -

체 간 협조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임. 

그림 음성군의 축산환경 스스로 해결단 발대식 개최 현장< -9>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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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약 및 결론

□ 연구 추진배경과 기본계획 수립 총괄

❍ 축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농업부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단백질 공급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축산업의 확대와 , 

더불어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와 축산냄새에 대한 민원 발생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환경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축산환, 

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긴요함.

❍ 축산과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축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가 관건임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 관. , 

련 법규와 제도 온실가스 감축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축산환경의 개, , 

념 정립 축산환경의 실태조사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관리 방안과 혁신, , ·

적 축산환경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축산환경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함 그림 < -Ⅶ 1>.

그림 < -Ⅶ 1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의 총괄 요약 >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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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축산환경의 개념은 축산법 제 조에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 2 “「 」 

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여 사람과 가축의 영향으로 한정하고 ”

있으나 환경의 영역을 고려하여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 마을이나 인근 지역, “ , 

사회 지구 생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재설정함, ” . 

❍ 둘째 축산환경의 관리대상 영역에는 가축과 관련한 축사 및 사육환경 가축분뇨, , , 

경관보전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축사 주변 관리 인근 마을 및 지역사회 온, , 

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지구환경 등을 포함토록 함 축산환경 관리의 목적은 물질수. 

지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축산물을 생산히고 가축분뇨와 부산물 등 배출물이 적절, 

하게 처리되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양분관리와 함께 축산냄새 발

생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환경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 셋째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규제제도와 지원제도 인센티브와 직접규, , 

제 이행기 정책과 지속정책 등으로 접근될 수 있음 규제준수 유도를 위한 조치로는 , . 

축산허가권의 제한 부과금 과징금의 징수 각종 영농지원정책 대상선정 시 규제준, · , 

수 실적 반영 상호준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규제준수를 위( ) . 

해서는 축산농가의 차등화된 관리가 효과적이며 리빙랩 등의 지역협의체의 조절기, 

능과 상호 감시기능 활용도 필요함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규제. 

제도와 함께 지원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들이 축산환경의 개선에 대, 

해 어느 정도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음.

❍ 넷째 축산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가축환경 인간환경 주변환경 지역환, , , , 

경 지구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축산환경 실태조사 조사주기는 세부항, . 

목별 특성에 따라서 연간 회 이상으로 설정됨 축산환경 실태조사는 농림축산1~2 . 

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 , 

련주체의 적적한 역할 분담에 의해 이루어짐.

❍ 다섯째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관리방안으로 우선 축산농가에 대한 , ·

축산환경 관련 교육 및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를 . 

위해서 축산업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에 축산환경 관련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교

육 전담관리기관 축산환경관리원 에 위탁하는 방안과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육성 ( )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축산법 과 가축「 」 「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함. 」 

❍ 여섯째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축산 환경부서 농축협 생산자, ( · ), , 

단체 지역주민 축산농가 등을 포함한 축산환경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안, , 

과 꺠끗한 축산농장 의 법적 근거마련 등을 위한 축산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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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경종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 

관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해영농교육과 병행하여 가축분뇨의 퇴 액비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 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임. 「 」 

❍ 여덟째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작물재배와 축산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와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이 필요함 경축순환농.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과 

퇴액비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함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도는 질소. 

와 인산 등의 과학적인 양분수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양분 발생과 처리를 종

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관리하는 제도임 이미 추진된 시범. 

사업 평가를 기초로 양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양분수지 관리목표 설· , 

정 시행계획안 수립 이행평가 등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 · 「 」

정을 통한 법안 마련이 필요함.

❍ 아홉째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축 밀실사육으로 인한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 

사육밀도 기준의 강화 악취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등 사육환경 기준의 보완이 필요, 

함 아울러 축산환경 관련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친환경 등 을 받은 양축 . ( , HACCP, )

농가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한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환경관련 민원 발생 농가에는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축산환경 마일리지제 

도입이 필요함. 

❍ 끝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혁신적인 관리방안으로 축산환경지표를 활용한 쳬계적인 , 

축산환경관리가 필요함 또한 개별농가의 축산환경 현황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 

서의 분뇨 발생 처리 및 농장 내 가축사육 두수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축산환경통·

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련된 (LEIMS) . 

공동체 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인 리빙랩 방식을 축산환경관리에 적용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김천시와 음성군 등의 리빙랩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확장.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과제와 결론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육밀도 기준강화와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등의 규제도입에 따

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중요 이슈들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심층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축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을 을 대상으로 축사의 설치와 운영 개선 축산악취( ) , 

와 가축분뇨 처리 축사 주변 환경관리 등 축산농가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축산환경보전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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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관련 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아울러 축산환경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기본계. 

획의 수정 보완과 함께 새로운 어젠다 발굴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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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국의 축산[ ] 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41)

1. 미국 

1-1. 축산환경 관련 법령

□ 미국의 환경청 은 가축사육시설을 일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가축 사육시설과 밀집 가축사육시설(Animal feeding operations, AFOs) 

로 구분함(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 .

❍ 밀집 가축사육시설 은 양분관리 계획 이행 허가 당국에 연간 보고서 제출(CAFOs) , , 

양분관리 기록 최소 년 이상 보관 등의 의무이행사항이 있음5 . 

□ 미국은 수질관리법 에 규정된 배출지침서(Clean Water Act, CWA) (Effluent 

에 해당 항목을 확인한 후 국가오염물질 배출제거 시스템Guidelines) (National 

의 허가를 통해 방류수 수질 기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준을 설정함.

❍ 밀집 사육시설 은 점오염원 으로 정의되어 연방규제 수역으로 (CAFOs) (point sources)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의 허가를 받아야 함NPDES .

– 자연자원보전청 은 양분관리를 위한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현장조사 기록항목으로 토양 양분 실험분석 분뇨 살포 위치와 면적 단위면적 당 분뇨 , , 

살포용적 작목별 필요한 질소 인 칼륨의 양 가축분뇨 살포 방법 화학비료 적용률, , , , , , 

작물을 수확일과 생산량 최소 년간의 생산량 필요 을 요구하고 있음( 5 ) . 

– 농장조사 항목은 가축분뇨 조사 기간 동안 생산되는 유기물의 양 이송되는 양 이송자 , , 

이름 및 주소 농경지 살포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된 분뇨의 양과 날짜임, . 

–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을 지정함 지정의 기준은 개월을 기(AFO) . 12

준으로 총 일 이상 사육하는 농장으로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은 로 지정됨45 , CAFO . 

는 사육두수 규모에 따라 대규모 축우 두 이상 이상 돼지 CAFO CAFOs( 1000 , 25 2500㎏ 

두 이상 중규모 축우 두 돼지 두 소규모 축우 두 ), CAFOs( 300~990 , 720~2499 ), CAFOs( 300

미만 돼지 두 미만 으로 분류됨, 750 ) .

– 는 관리를 위하여 년부터 년까지를 단계 기간으로 정하고 NPDES CAFO 2000 2005 1 EPA

와 주정부에서 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함 년부터 단계가 시작되어 와 NPDES . 2005 2 , EPA

41) 부록에 제시된 주요국의 축산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정리자료는 양병우 외 김 (2011), 

두환 송정은 우장명 우병준 외 이명규 외 등의 자료에서 제시(2017), (2017), (2018), (2019), (2019)

된 해외사례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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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축사에 대한 방류수 지침과 개정된 기준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재NPDES , 

허가를 시행함 허가받은 는 비점오염원 관리프로그램 및 총량규제 프로그램을 . CAFOs

반영해야 하며 매년 가축분뇨의 농지 살포 전 후에 대한 농경지 양분도 조사 보고서, , 

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양분관리종합계획, (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ning, CNMP)

에 따라 가축분뇨의 양분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국가양분관리기술표준 을 개발(National Nutrient Management Technical Standard)

하여 허가기관의 기술표준 개발을 위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 농경지에 비료를 시비하는 경우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토양 , 

내 총 사용가능한 질소의 양은 콩과식물을 기준으로 연간 질소요구량을 초과하면 안

됨. 

– 가축분뇨를 사용하여 작물재배에 필요한 총 질소 요구량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추천 질

소비율은 기준보다 초과하는 양까지 허용되며 경작지에 시비하는 가축분뇨만 보20% , 

았을 경우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의 양이 해당 경작지의 콩과식물 및 다른 작물에 , 

의해 사용되는 연간 질소 필요량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함.

– 후년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가을에 살포할 경우 토양의 온도가 를 초과할 때는 양, 10℃

분의 지하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액체 가축분뇨에 질산화 억제제를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질소를 로 제한하거나 월 일 이후가 될 때까지 시비시기를 늦추22.0 /ha , 9 15㎏

고 질소를 로 제한함, 16.5 /ha . ㎏

❍ 양분관리계획 의 요소로는 해당지역에 대한 생산 중인 작물 및 경작 계획 작(NMP) , 

물 산출량 및 산출목표량 토양 작물 가축분뇨 또는 유기물 샘플 결과 실제 양, · · , 

분의 적용 경작지의 양분 수용력과 토양손실 인수지 생산자의 목표에 , , (Balance), 

부합하는 다른 관리 활동 등을 포함함. 

□ 또한 환경책임배상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을 통해 농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규제함and Liability Act, CERCLA) .

❍ 공장식 농장이 하루에 파운드 이상을 배출할 경우 암모니아 황화수소의 배출을 100 , 

보고해야 함.

❍ 가 보고 가능한 양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최소한 초기보고CAFOs

서와 법령의 준수를 위한 후속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함(one-year follow up report) .

□ 축산악취는 년 대기관리법 을 제정하면서 관리하기 시작함1963 . 「 」

❍ 대기관리법 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 배출이 기준값에 근(Clean Air Act, CAA)

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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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는 명시적으로 공장식 농장에 대해 규제하지 않지만 환경단체와 지역공CAA , 

동체에서 가 의 범위에 공장식 농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EPA CAA

음 또한 미국의 시민소송제도에 의해 해당 시설의 배출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소. , 

송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설에 대한 오염통제가 가능함. 

❍ 표준으로 정한 악취측정법에 따라 주마다 대기 중 냄새 및 유발물질 항목과 그에 

대한 농도 수준을 다르게 설정함. 

– 미네소타 주는 황화수소에 대한 대기질 기준을 가진 주 중 하나로 대기 중 (Minnesota) , 

황화수소 농도는 일 연속 회 이상 평균 을 초과할 수 없음 미네소타 주는 5 2 0.03ppm . 

년 오염관리국을 설치하여 축산농장 악취 민원을 언제라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1997

도록 하고 감시와 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함, .

–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축산시설 운영자에게 민원 발생을 통보하고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다음 위반 시 오염관리 준수계획을 실행할 것을 요구 요구에 대한 노력이 없, 

으면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5~12 . 

1-2. 축산환경 관련 제도

□ 환경청 과 미국 농림부 는 프로그램을 통해 혐기성소화 처(EPA) (USDA) AgSTAR 

리시설 사용을 증진시키고자 함. 

❍ 혐기성소화 처리시설을 통해 배출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의

무 할당제에 포함됨 이 때문에 혐기성소화 처리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 

이를 통한 직 간접적 온실가스 감축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또한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돈 농가를 기준으로 사육두수별로 구, 

분하여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음. 

❍ 텍사스 환경질 위원회 에서는 (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 TCEQ)

악취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차트를 이용하여 악취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FIDO ,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 부도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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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2016)

부도 < A-1 악취를 정량화하는 차트 > FIDO 

❍ 차트는 악취를 구성하는 요소를 빈도 강도 기간 및 공격성FIDO , , (Frequency, 

으로 구분함Intensity, Duration and Offensiveness, FIDO) .

– 악취의 특성은 불쾌한 정도에 따라 매우 역겨움 과 역겨움(Highly Offensive) (Offensive), 

불쾌함 불쾌하지 않음 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Unpleasant), (Not Unpleasant) .

– 이는 강도 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독특하고 타고난 특성임 일반적으로 유형과 (Intensity) . 

출처 과정에 따라 다음 부표 , < -Ⅷ 1 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시는 참고> , 

로만 사용해야 하며 조사자의 경험과 훈련을 기반으로 특성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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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역겨움 역겨움 불쾌함 불쾌하지 않음

혈액 건조 작업•

하수 처리 차 슬러지1•

부패한 동물물고기/•

가죽 가공 (Hide •

processing)

산패한 기름•

매립가스 침출수 사워, , •

가스 제지공장 흑액 등 , 

황화수소 썩은 달- (H2S) (

걀 냄새)

메르캡탄(Mercaptans, •

천연 가스 냄새)

매립 쓰레기폐기물/•

소 퇴액비 저장창고•

청소(lagoon) 

하에 제한된 돼지가bmp /•

금류 작업

부패한 사일리지퇴비화/•

처리되지 않은 축산처리 •

가공장 재료 및 폐수

일반적인 그리스 트랩•

냄새(grease trap) 

폐기물 연소고무 플라스( , •

틱 타이어 또는 기타 목재, 

가 아닌 재료)

고장난 정화조 시스템•

자동차 바디 페인트 및 •

스티렌과 같은 유기제품

잘 소화되거나 화학적•

으로 처리된 슬러지

모범 관리 관행에 따른 •

가축 운영

폐기물 활성화 슬러지 •

공정

수성 페인팅•

가솔린 디젤 연료, •

연소 배기•

아스팔트 냄새•

구운 커피음식/•

브러시 나무 연소/•

석유 제품•

암모니아•

염소(Cl)•

케톤 에스테르 알코올, , •

• 갓 자른 잔디 또는 건초 

일반 커피 로스팅•

일반 음식 준비•

베이커리•

향수•

향신료 포장•

와이너리•

자료 에서 재구성: 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2016) .

부표 < A-1 악취 특성 예시 > 

– 조사한 악취의 특성 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불쾌도를 나타내는 (Offensiveness) FIDO 

차트의 네 가지 표 중 어떤 표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함. 

– 관찰된 냄새의 강도 는 차트 오른쪽의 범례를 사용하여 기록함 매우 강한 냄(Intensity) . 

새는 강한 냄새는 보통은 약한 냄새는 매우 약한 냄새는 “VS”, “S”, “M”, “L”, 

로 표시함“VL” . 

– 악취의 빈도 및 기간 이 결정되면 해당 테이블의 가로 및 세로 축에 (Frequency) (Duration)

표시되며 악취가 해당 기간 및 빈도에 대해 표시된 색상 블록만큼 심하면 불쾌한 냄새, 

로 간주함 악취가 표의 색상 영역을 벗어나면 냄새가 성가시지 않은 것을 나타냄. (NA) .

□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시장지향적 양분관리 수단으로 환경보전처와 미국농무, 

부가 공동으로 양분 크레딧 거래프로그램(Nutrient Credit Trading Program,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NCTP) .

❍ 에서 제시한 허용 방출량 NPDES(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대비 감축량이 승인과 인정을 받아 크레딧이 되며 크레딧 거래를 위해서는 각 주, 

의 양분거래 경매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고 이곳을 통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됨, .

– 양분크레딧 거래 는 오염원들 간 오염물질 방출 할당량과 관련(Nutrient Credit Trading)

된 시장 지향적인 정책수단임.  

–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에서 제한한 규정을 지키고자 새로운 오염물질 저감 장치NP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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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거래제

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양분크레딧 거래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농업인들은 오염물질 저감활동에 , 

참여의무는 없으며 처리시설들은 토지소유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발생된 크레딧을 , 

구입하는 활동을 나 의 지원을 통하여 수행함USDA EPA . 

– 거래 프로그램은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준선을 고정하며 기준선에는 상세한 , 

오염물질 감축량을 파운드로 나타내야 하고 오염물질 감축비율과 자연보존활동이 실, 

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오염물질 요구량을 포함함.

2. 캐나다 주Manitoba 

□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에서는 가축 생산자를 위한 농장 지침을 제공(Manitoba) 

하고 있으며 토양 내 잔류 질산염 을 제한함, (Nitrate-N) (Manitoba Agriculture, 

2018).

❍ 년 가축분뇨 및 사망 관리 규정2004 (the Livestock Manure and Mortalities 

에 토양의 특성에 따른 잔류 질산염 제한을 포Management Regulation, MR 42/98)

함함 년에는 합성비료 및 기타 질소 를 포함하도록 비슷한 제한이 영양관리. 2008 (N)

규정 에 추가됨(the Nutrient Management Regulation, 62/2008) . 

❍ 해당 규정에서는 토양을 농업 능력에 따라 구분하고 더 나은 농업 능력을 갖춘 토양, 

은 더 높은 연간 수확량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양의 농업 능력은 기반암 까지의 깊이 수분 보유력(consolidated bedrock) (R), 

지형 염도 홍수 배수 돌이 많은 토양 침식(M), (T), (N), (I), (W), (Stoniness, P), (E)

의 정도를 바탕으로 개 그룹으로 구분함7 .

– 또한 구분된 토양 등급에 따라 재배 가능한 작물과 농업 생산성 침출수 지하, /

수 위험, 잔류 질산염 한계 간의 관계를 제시함 부표 < -Ⅷ 2>.



- 136 -

농업 역량 

그룹

(42/98)

수질 관리 

구역

(62/2008)

작물 수확 잠재력 침출 지하수 위험/ 잔류 질산염 한계

등급1, 2, 3

지정된 (M 

등급 토양 3

제외)

N1 한해살이 및 다년생 

작물 모두 높거나 

등급 상당한 등급(1 ) (3 ) 

생산성을 보임. 

질소와 수분 섭취량이 

많은 미세한 질감의 

토양에서 한해살이 

작물을 재배 할 때 침출 

위험이 낮음 다년생 . 

마초 사료용 작물 가 ( )

자랄 때 낮음

140 lb nitrate 

N/acre

지정된 M 

등급 3

및 

등급 토양4

N2 으로 지정된 등급 M 3

토양은 한해살이 

작물에 적당한 능력과 

다년생 마초에 대한 

좋은 잠재력을 가진 

모래 토양임.

등급 토양은 더 좁은 4

범위의 한해살이 

작물에 대해 낮거나 

보통의 생산성을 보임.

한해살이 식물이 등급 4

토양이나 모래에서 

자라고 잔류 질산염은 

높을 때 침출 위험이 

보통임 다년생 마초가 . 

자랄 때는 낮음.

90 lb nitrate 

N/acre

등급 토양5 N3 등급 토양은 5

한해살이 작물에 대한 

능력이 낮으며 다년생 

마초에 가장 적합함.

한해살이 작물이 모래 

위에서 재배되거나 

기반암이 지표면에서 

이내에 있고 20 ~ 50cm 

잔류 질산염이 있는 

경우에 높음 다년생 . 

마초가 자랄 때 낮음.

30 lb nitrate 

N/acre

등급 토양6 N4 한해살이 작물의 

생산이 불가능함 일부 . 

다년생 마초 생산 

또는 목초지로 가능.

등급 모래에서 6

한해살이 작물을 

생산하거나 기반암이 

지표면에서 20cm 

이내에 있을 때 매우 

높음.

영양소 사용 금지

등급 및 7

미개선 

유기 토양

N4 경작 가능한 농업이나 

영구 목초지로서의 

능력이 없음.

등급 모래 또는 7

기반암 노두가 있는 

곳에서 매우 높음.

영양소 사용 금지

자료: Manitoba Agriculture(2018).

부표 < A-2 농업 능력 침출 및 지하수 오염 위험과 잔류 질산염 한계 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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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문제를 줄이기 위한 농가의 행동지침으로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바람과 ① 

공기의 배수를 고려하며 숲의 사용을 최적화하여 적절한 지역에 시설을 유치, , 

조경 및 방풍림 심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축사 설계 및 관리 분뇨저, , ② ③ ④ 

장시설 및 분뇨 더미 관리를 통해 악취 발생 최소화 유용한 분뇨관리 관행 , ⑤ 

및 기술을 이용한 자원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Manitoba Agriculture, 2020).

❍ 지방계획규정 의 장 축산시설 에서는 (the Provincial Planning Regulation, 81/2011) 5 ( )

악취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규 및 확장 시설에 대해 거주지 및 휴양지와의 

최소거리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부표 < -Ⅷ 3>.

– 특히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여름에는 악취가 더 강하, 

고 이웃이 야외에 자주 있기 때문에 여름의 풍향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면 이웃이 

악취에 노출되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지적함.

동물 단위별 

시설 규모(AU)

최소 거리 (m)

거주지로부터 지정된 지역 기준¹

흙으로 된 

분뇨저장시설 또는 

사육장 까지²

가축사육시설 또는 ³

흙으로 되지 않은 

분뇨저장시설까지

흙으로 된 

분뇨저장시설 또는 

사육장 까지²

가축사육시설 또는 ³

흙으로 되지 않은 

분뇨저장시설까지

10-100 200 100 800 530

101-200 300 150 1200 800

201-300 400 200 1600 1070

301-400 450 225 1800 1200

401-800 500 250 2000 1330

801-1600 600 300 2400 1600

1601-3200 700 350 2800 1870

3201-6400 800 400 3200 2130

6401-12800 900 450 3600 2400

이상12801 1000 500 4000 2670

주 개발 계획에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심 정착 센터 농촌 거주지역 오두막 : 1) , , , 

지역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포함함, . 

사육장은 사육 또는 비육 목적으로만 가축을 가두기 위해 울타리가 있는 실외 공간을 2) 

의미하며 방목지나 계절에 따라 먹이를 주는 곳은 포함하지 않음, .

가축사육시설이란 가축이 울타리 또는 기타 구조물로 갇혀 있는 헛간 또는 실외 3) 

공간을 의미하며 계절에 따라 먹이를 주는 지역은 포함하지만 사육장이나 방목 ,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 Manitoba Agriculture(2020).

부표 < A-3 분뇨저장시설 동물보호시설 및 사육장을 위한 최소 분리 거리> , 

❍ 축종별 축사 시설 내의 깔개 분뇨의 이동 및 보관 방법을 비롯하여 축사 내 악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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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을 위한 통풍 분뇨 제거 빈도 헛간 먼지 저감 바이오필터 사료 배급 방식, , , , , 

분뇨 및 사료 첨가제 등의 관리방법을 지정함.

– 액체 분뇨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고체 분뇨 시스템보다 더 많은 냄새를 발생시키므로 

통풍이 잘 되는 시설의 고형 분뇨 시스템이 냄새를 가장 적게 발생시킴.

❍ 분뇨 형태와 살포 방법에 따른 악취 발생 정도를 구분하여 거주지로부터의 권장 거

리를 규정함.

□ 매니토바에서는 가축의 사망으로 인한 악취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및 사망 관리 

규정(the Livestock Manure and Mortalities Management Regulation, MR 42/98)

의 장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15 . 

❍ 가축의 사체는 축산처리 가공장(rendering plant)42)으로 이송하거나 매장 퇴비화, , 

소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악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 

함하는 것이 중요함. 

❍ 축산처리 가공장은 비특정위험물질 을 처리(non-specified risk material, non-SRM)

하는 방법으로 매니토바의 많은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픽업서비스를 제공함, .

❍ 퇴비화의 경우 중간단계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인치 이상으로 덮18

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따라야 함.

❍ 즉시 처리되지 않은 사체는 악취를 최소화하고 코요테나 늑대 개 또는 새와 같은 , 

동물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 또한 사후 시간 내에 . 48

사체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 축산처리 가공장으로 일 내에 이동하도록 조치하지 , 4

않았다면 계속 냉동 또는 냉장보관 해야 함.

□ 농장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생긴 경우 농장관행보호법(The Farm Practices 

을 적용함Protection Act) . 

❍ 농장관행보호법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년 월에 선포되었으며 매니토바 농장산업위원회1994 1 , (the Manitoba Farm 

에서 분쟁을 검토하고 중재함Industry Board) .

❍ 일반적인 농업 관행을 사용하고 토지사용법 환경법 또는 공중보건법의 규정 및 , , , 

명령을 위반하지 않은 농민이라면 농업으로 인한 악취 소음 먼지 연기 또는 기타 , , , 

방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한 영농활동을 방해받지 않음.

❍ 농업으로 인한 방해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42) 가축의 사체 를 처리 가공하여 지방 가죽 비료 따위를 제조하는 공장 ( ) · · · .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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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관행이 정상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 일 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90

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위원회의 조사 결과 분쟁이 일반적인 농장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 불만을 기각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장의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농장, . 

에서 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명령을 집행하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음. 

3. 일본

3-1. 축산환경 관련 법령

□ 축산환경과 관련된 법 제도로는 환경기본법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 「 」 「

한 법률 악취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이 있음, , .」 「 」 「 」 

❍ 수질오염방지법 에 의해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는 신고 의무가 있고 일 농가 , 1「 」

폐수 농도도 제한됨(BOD 160mg/l). 

–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인 범위의 규제를 제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 

정에 맞게 별도로 규정을 설정함.

❍ 악취방지법 에서는 사업장 내 악취를 규제함 도지사와 시장이 규제대상지역. , 「 」

방법 기준을 정함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 ).

– 년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가 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함2015 73.7% . 

– 악취 규제는 특정한 악취 유발물질의 농도에 기초한 규제와 인간의 후각 인식을 정량

화 한 악취 지수 에 기반한 규제가 있고 최근에는 악취 지수를 활용한 지방(odor index) ,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나타난다고 판단하면 악취 발생원에 대해 법, 

령상 개선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함. 

– 개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농도 규제는 부표 22 < -Ⅷ 4 에 제시된 바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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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유발물질 농도 기준 악취 유발물질 농도 기준 악취 유발물질 농도 기준

암모니아 1~5
프로피온 

알데히드
0.05~0.5

메틸 이소부틸 

케톤
1~6

메틸 메르캅탄 0.002~0.01 부틸 알데히드 0.009~0.08 톨루엔 10~60

황화수소 0.02~0.2
아이소 부틸 

알데히드
0.02~0.2 스티렌 0.4~2

황화메틸 0.01~0.2
발레르 

알데히드
0.009~0.05 자일렌 1~5

이황화메틸 0.009~0.1
아이소 발레르 

알데히드
0.003~0.01 프로피온산 0.03~0.2

트리메틸아민 0.005~0.07 아이소 뷰탄올 0.9~20 부티르산 0.001~0.006
아세트알데하

이드
0.05~0.5 아세트산에틸 3~20 발레르산 0.0009~0.004

이소발레르산 0.001~0.0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e/policies/env/attach/pdf/index-10.pdf).

부표 < A-4 일본 악취 유발물질 규제> 

□ 또한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 비료취급법 등에 의해 처리됨, , .「 」 「 」

❍ 야적 및 무단매립 방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추구함, . 

❍ 가축분뇨와 관련된 관리 표준 및 농가 준수사항을 설정하였고 년 월 기준 , 2017 12

전체 농가가 해당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99.99% ( ).

가축 관리 시설 구조 

1) 고형 폐기물 발생 농가의 폐기물 관리 시설에 사용되는 

바닥재는 폐기물이 침투되는 재질이어서는 안된다. 

적절한 덮개 재료 및 측면부가 시설에 추가되어야 한다.

2 농가에서 액상 폐기물을 발생시킬 경우 마찬가지로 ) , 

불투과성의 저장 탱크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축 폐기물 관리방법2. 

가축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에서 1) 

처리되어야 한다.

2) 가축 폐기물 관리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 · 

관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수리되어야 한다, .

연간 발생되는 가축 폐기물 양 처리방법은 3) , 

기록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농가※ 

마리 미만의 소나 말 농가 - 10

마리 미만 양돈 농가   100

마리 미만 양계 농가   2,000

년  2017

기준 적용 농가: 45,862 (60.1%) 

기준 미적용: 30,488 

농가(39.6%)

기준 충족 농가: 45,856 (99.99%)

기준 미충족 농가: 6 (0.0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e/policies/env/attach/pdf/index-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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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액 퇴비화 비율이 까지 증가하였으나 년 바이오매스 활용추진 2004 · 90% , 2009 「

기본법 을 통해 이를 바이오 에너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가축분뇨법의 관

리기준 준수 현황에 대해 농가가 자가 진단하여 보고함.

❍ 축산농가는 자가 진단한 가축분뇨의 연간발생량 처리방법 및 방법별 처리량 기록, 

□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은 없지만 축산환경정비 기구가 유관사업을 수행함.

❍ 축산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계시설 대여 축산경영 식육유통 및 생유 우유 유통의 , , ·

환경정비에 관한 조사연구 정부 수집 및 제공 축산경영의 환경정비에 관한 기술, ,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

3-2. 축산환경 관련 제도

□ 일본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보조 임대 융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 , 

원사업을 시행함.

❍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보관 조정시설 고도처리 메탄발효 등 이용시설 등이 이와 , , ( )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해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 , , 

등을 감면해줌. 

구분 사업내용

보조사업 공공( )

농지정비사업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 

농촌취락기반재편 정비사업·

농업취락배수사업 축산환경종합대책사업, 

보조사업 비공공( )
축산 낙농 수익성 강화정비 등 특별대책사업·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산지 파워업 사업, 

임대사업
축산클러스터 축산고도화지원리스사업, 

축산경영환경대응 강화 긴급 대책사업

세제 혜택

공해방지용 시설에 관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 특례

공해방지용 시설에 관한 사업소세 특례

재생가능에너지발전설비에 관한 고정자산세의 특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가축분뇨 이용활용 시설정비를 위한 지원책의 : (2018). 『

소개 김현중 외 에서 재인용( (2018) ).』

부표 < A-5 일본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 일본은 최근 가축분뇨에 대해서 퇴비화와 바이오에너지 활용 추진계획을 세움.

❍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지역이 주체가 된 사업 창출 지역사회 순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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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 에서는 가축분뇨를 최대한 토양에 환원하여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EU . 

□ 소속 국가들의 질소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년 질산염 지침EU 1991 (The EU 

을 시행함Nitrate Directive) . 

❍ 목적 질산염 시행령은 농경지 배출원에서 지하수와 지표수로의 질산염의 유입을 ( ) 

방지하고 유럽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년부터 시행됨, 1991 (Council 

국가별로 높은 질산염 수준과 부영양화에 영향을 주거Directive 91/676/EEC). EU 

나 줄 수 있는 취약지구를 지정해야 하며 최소 년마다 검토 및 개정함 과학적 및 , 4 . 

기술적 자료와 총괄적인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취약지구에 대한 강제적 대응 

프로그램 과 효과적인 모니터링방침을 수립함(Mandatory action programmes) .

– 홍수 시 한달 간격으로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샘플링 지점에서의 질산염 농도를 분

석하고 시행령의 이행에 대한 질산염 취약지구 수질 모니터링 우수농산물관리제도 , , , 

종합 모니터링 보고서를 년마다 제출함(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4 . 

❍ 가축분뇨 살포 시기 용량 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규제가 있음, , . 

– 처음 년간 질소 환산량 이후 를 상한값으로 설정하고 면적당 가축4 210kg/ha, 170kg/ha , 

사육 두수도 제한함.

– 각 회원국은 질산염 민감지역을 지정하고 국내 입법화함, .

□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고자 함.

□ 통합환경관리 입법지침EU 43)

❍ 질산염 오염이 고농도로 진행된 질산염 민감지역 고밀도 축산농가 가축단위 , ( 100 

이상 를 대상으로 매체 간 물 토양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특별/ha) ( , , ) 

대책으로 고밀도 축산농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육두수 감소 시 직접적

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질산염에 대한 환경 친화적비료를 사용하고 지하수 지표수 수질을 음용수 기준, (50 

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며 겨울철과 상수원 주변 이내에서의 비mg NO3N/L) , 20 m 

료사용을 금지하고 축산시설의 분뇨 저장탱크에 대해 개월 저장용량을 의무화3~6

함 무기질비료에 대한 상한 규제는 없으나 유기질비료는 최고 로 . , 170 kg-N/ha/yr

사용량을 규제함.

❍ 민감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사용 금지기간을 설

43) 를 참고하여 작성함 OECD(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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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 질소의 수계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료의 사용저감 경작지를 목초지로 . , 

전환 식생 피복 작물의 윤작 이모작 을 통하여 질소의 수계 유출을 , (Green cover), ( )

막는 방안을 마련함 가축분뇨 저장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 내 음용수 중의 . , 

질산염 농도를 정기적으로 연 회 정기점검하며 하천 연안 수역의 부영양화를 1 , , , 4

년마다 점검함 비료사용 금지 시기를 지정하고 토양의 특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 , 

비료를 사용하도록 함 경사지 동결 농지에 대하여 비료 살포를 금지하고 가축분. , 

뇨 처리시설 지하수의 침투 방지 대책 등의 수질오염 방지 조치를 의무화함 가축. 

분뇨기반의 질소는 연간 총 살포량 상한치를 최초 년 간 에서 4 210 -N/ha/yr 170 ㎏

로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축분뇨의 살포를 제한하고 있음-N/ha/yr .㎏

❍ 시행령에 따라서 모든 참가국은 질산염에 대한 농도를 분석해야 하며 지하수 , 

개 지표수 개 의 모니터링 지점이 운영되고 있음 년 보고(31,000 ), (27,000 ) . 2004-2007

서에 따르면 의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의 가 질산염 기준인 를 초EU-27 15% 50mg/L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는 이하로 나타남, 66% 25mg/L . 

❍ 질산염 감축은 물관리 기본정책 의 한 부분으로 (2000, Water framework Directive)

지하수 관리 시행령 에서는 지하수의 질산염 농도는 (Groundwater Directive, 2006)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50 mg/L(Trigger value) , 

더 좋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5. 덴마크 

5-1. 축산환경 관련 법령

□ 축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덴마크는 축산오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 영양분 및 유기물에 기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to 「

과 수자원 환경reduce the pollution with nutrient and organic matter, NPO)」 「

에 관한 행동 계획 에 따라 규제조치(Action plan on the aquatic environment)」

를 시행함 년(1987 ).

❍ 년 가축분뇨 저장과 살포에 대한 상세 지침이 발간되었는데 집약 축산업자에1988 , 

게 다양한 규제를 적용함.

– 사육밀도 슬러지 저장용적 보유토지 질소 농도 등  , , 

– 분뇨저장시설 설치 시 지하수 이용 개인취수원으로부터 최소 이격거리 지역 취25m, 

수원으로부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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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부터 모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규제 대상이 되었고 가축분뇨의 야적 또한 1990 , 

전면 금지됨.

□ 년부터는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1993 (Action plan for a 「

하에 대폭 강화된 정책이 시행됨sustainable development on agriculture) .」 

□ 또한 덴마크에서는 년부터 발효된 동물복지법, 1991 (Animal Welfare Legislation)

에 따라 돼지를 포함한 모든 가축이 적절하게 사육 및 돌봄 받아야 함.

❍ 돈사 내 샤워시설 설치 돼지 체중별 최소 소요면적 기준에 따라 돈사 설계 동물 , , 

복지 및 건강 중점의 축사 설계 등의 항목을 정하고 있음.

– 주령 이하의 돼지 돈사는 최소 이상 딱딱하거나 배수가 잘 되는 바닥이거나 이 10 1/2 

둘을 혼합한 형태여야 하며 주 이상 돼지 돈사는 최소 정도가 위와 같은 조건을 , 10 1/3 

충족해야 하며 이는 년부터 모든 돈사에 적용됨, 2015 .

– 돈사의 바닥은 돼지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탄하면서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바, 

닥재는 표면이 편평하고 돼지의 체중을 받칠 수 있을 만큼 안전해야 함. 

– 눕는 곳은 안락하고 깨끗하고 적절히 배수되어야 하며 만약 깔짚을 넣어 준다면 깨끗, 

하고 건조되어야 하고 돼지에게 안전해야 함, .

– 사료와 물 공급 장비는 오염의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 제조 위치 유지되어야 함, , , .

– 통풍시스템을 통해 초과 열 습도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순환을 조절해, , 

야 함.  

– 돈사 내 자동 응급 환기 및 알람 시스템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알람 시스템은 반, 

드시 지역 사이렌 또는 통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함.

– 돼지가 일정 기간 이상 어둠 속에서 사육되어서는 안 되고 최소 시간 동안은 , 8 40 

의 빛 자연 또는 인공 빛 을 받아야 하며 돈사에는 인공 조명시설과 창문 자연조Watt ( ) , (

명을 받도록 이 설치되어야 함) . 

– 한 돈사 내에서 집단 간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 이는 AI-AO . 

시스템으로 돈사를 모두 비운 다음 청소 소독을 실시하는 형태를 의미All in-all out , ,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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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kg) 최소 소요면적( )㎡

미만10 0.15

10 20– 0.20
20 30– 0.30
30 50– 0.40
50 85– 0.55
85 110 – 0.65

초과110 1.00

자료: Danish Agriculture and Food Council(2017), p. 29.

부표 < A-6 덴마크 돼지 체중별 최소 소요면적 > 

5-2. 축산환경 관련 제도

□ 덴마크 또한 년대 이후 축산농가의 토양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0 ·

축산 농가 위치 규제 사육 규모 제한 등을 시행함, . 

❍ 시가지와 별장지에서는 상업적 축산경영이 허가되지 않고 사육두수 또한 제한함, .

❍ 축종별 가축단위를 설정하고 특정 지역 내 사육 시 규모를 제한함.

□ 가축분뇨를 경작지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농지 조화법 을 운영함(Harmony rules) .

❍ 가축분뇨 질소량에 기초하여 단위면적당 가축단위를 제한

❍ 질산염 지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정 년 이후 EU (2017 1.7LU/ha, 1LU=100kg N)

❍ 년에는 토양오염 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인 적용 규제를 추가로 개정함2017 . 

□ 질산염 법 으로 년부터 질소 배출을 규제함(Nitrates Action Programme) 2008 .

6. 독일

6-1. 축산환경 관련 법령

□ 독일은 년에 도입한 신재생 에너지법2000 (Erneuerbare Energien Gesetz, EGG)

을 통해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개함.

❍ 전 세계 바이오가스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은 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EEG 2012

플랜트의 발전용량 사용 원료별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기술의 적용 도시형 폐기물 , , 

이용 바이오가스 플랜트 소규모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에 대한 차별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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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적용을 통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적은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플랜트에 

대한 법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함.

□ 축산악취와 관련하여 악취 분진 암모니아 개 항목의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법, , 3

적으로 규제함. 

❍ 악취평가지침 을 통해 악취빈도에 따른 허용기준을 제시함(GIRL, GOAA) .

– 가중악취농도가 이하 시 신규 사업장 인 허가0.02 ·

❍ 악취 배출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악취 발생빈도 및 측정농도로 규제

하며 악취의 발생빈도는 연간 이내여야 함, 10 25% .∼

– 예를 들어 기준을 적용받는 농장의 경우 시간 기준으로 분 이상 악취가 발생하면 안 됨10% 1 6 .

– 측정농도는 희석관능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절 및 주거지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규제, 

배기형태
배출기준

여름 겨울

강제배기 배500 2,500∼
배1,500 4,000∼

자연배기 배1,500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내부자료: (2018).

부표 < A-7 독일의 악취 배출 기준> 

❍ 분진 배출 기준은 연평균 기준 을 초과하면 안 되며 농장에 40 / , 24hr 50 / , ㎍ ㎥ ㎍ ㎥

먼지필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암모니아는 를 초과하면 안 되고 질소는 연간 를 초과하면 안 됨 향3 / , 5kg/ha . ㎍ ㎥

후 암모니아 질소 로 강화될 예정임1 / , 3.5kg/ha .㎍ ㎥

– 암모니아를 씩 매일 배출하면 년에 질소 배출량은 이상임3 / 1 13kg/ha .㎍ ㎥

– 측정 위치는 두 양돈농장의 경우 떨어진 숲이나 대지에서 측정하고1,500 300 350m , ∼

확산모델링 시뮬레이션 을 통해 숲에 대한 환경피해까지 분석함( ) .

❍ 자연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배출량 농도 이 이전측정치 기준으로 상시 개선되어야 하( )

며 이상 악화될 시 법적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배출량 저감을 위해 , 3%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이 밖에도 직업교육을 의무화하고 축사시설의 이격거리와 농장허가 여부 등을 

규제하는 한편 축산농장 보호정책을 통해 축산농장을 보호함, .

❍ 축사시설 이격 거리 양돈 두 기준으로 최소 로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 1,500 290m , 

로 상향 조정 계획임6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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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허가 : 농업회의소에서 악취측정 및 확산모델링 분석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

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농장에 대해서도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축산농장 보호 정책 : 신도시 및 주거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영향평

가를 철저히 하고 편법으로 개발된 주거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 폐쇄조치 함( ) .

– 먼저 생긴 축사를 우선으로 하여 축산농장의 피해 최소화

❍ 축산농장 운영 : 직업교육 년을 이수하지 않으면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음3 .

– 농업회의소 공동직업훈련소 운영 법령으로 명시 교육기간 년( , 3 )

□ 또한 독일은 비료 법령 을 통해 질산염 지침에 부합, (Fertiliser Ordinance:FO) EU 

하는 수준의 질소 와 인 배출을 제한하고 있으며(N) (P) , 비료 시비 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잔여물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함.

❍ 인 배출 제한은 로 질소 배출 제한은 로 강화됨20kg/ha 10kg/ha , 60kg/ha 50kg/ha .→ →

❍ 겨울철 고형 가축분뇨 배출 시기를 주에서 주로 연장 4 6

6-2. 축산환경 관련 제도

□ 독일은 년 질산염 지침에 따라 비료 시용에 관한 차원의 지침을 독일 1991 EU 

국내법으로 구체화함.

❍ 가축분뇨 비료의 시용 시기와 시용량 저장시설 능력 농지 면적당 시용 상한 기준 , , 

등에 관한 행동계획을 년에 제정하여 시행함1996 .

□ 독일은 비료 규칙에 따라 경종 농가에서 비료사용 시 주법에 따른 관할관청의 

기준에 따라 양분의 필요량을 조사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함. 

7. 벨기에

7-1. 축산환경 관련 법령

□ 가축분뇨법 에 따라 분뇨은행 을 설립(Manure Decree, 1991) (Manure Bank)

❍ 년 월 자 법령에 의거하여 창설된 플랑드르 토지청 소속 부서로 분뇨은행1988 12 21 , 

의 업무지원 책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농민과 식물재배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비료 생산 및 생산시설의 비료 사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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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러한 공지는 환경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 협력관계를 통해 전달, 

– 가축분뇨 생산에 대한 정보 비료의 살포 이송 저장 처리 가공에 대한 정보제공, · · · ·

– 수질단체에 수질과 분뇨 살포 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지침 제공

– 가축분뇨의 거래 처분 이송 저장 처리 가공에 관여, , , , , 

– 친환경 비료 사용 장려 이를 위해 비료를 보관한 부숙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비료 인, 

터넷 포털의 온라인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주정부 지원, 

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농민 분뇨이송자 기타 관계자에게 분뇨은행이 보조금, , 

을 지급할 수 있음.

– 생태 기술 경제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잉여 분뇨 감축 신중한 분뇨 살포 분뇨 살포· · , , 

와 토양 공기 물 사이의 관계 분뇨 처리와 비료 가공 등을 규명하고 기준과 규제의 · · , , 

정책을 지원할 응용과학연구를 수행 지시하고 장려 이를 위하여 본 법령에서 언급한 · , 

양분기술실무단이 관여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함

– 가축분뇨의 생산 및 비료사용 처리 가공 저장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플랑드르 · · ·

지방정부에 자문 제공

– 분뇨가공인증서 발급 및 양도 등록

– 농민에게 양분 배출권 할당 양분배출권 양도 보고현황 등록 양분배출권 취소 기록, , 

– 분뇨은행이 등록한 분뇨거래정보를 농민에게 공지

– 분뇨은행은 다음에 대하여 업무관리 책임을 진다.

– 제공된 자료 중 특히 잉여 분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등록 및 분뇨 이송 관련 자료의 등록

– 분뇨 문제를 다룰 자료은행 개발 관리 및 인터넷 가축분뇨 포털 개발·

– 분뇨 이송자의 인증

– 본 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 가축분뇨 수출입과 관련하여 에 따라 플랑드르 지방의 관계기관으로 활동Order No 259/93

– 비식용 가축 부산물 관련 보건규정을 명시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년 월 일자 2002 10 3

규정 및 비료와 관련하여 비식용 가축 부산물에 대한 연{Regulration (EC) no 1774/2002} 

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년 월 일자 협약 제 장에 언급된 업무와 역할의 수행2005 10 28 13

❍ 분뇨은행은 가축분뇨 운송 승인 양분배출권 가축, (Nutrient Emission Rights, NERs), 

분뇨 처리증 가축분뇨 분석을 위한 승인절차(Manure Processed Certificate, MVC), 

가축분뇨 수출에 필요한 승인(Admission for analyzing manure), (Admission EV1059) 

등의 권리를 가짐.

□ 축산농가는 축종별 가축사육두수에 대한 양분배출권을 소유하여야 하고 플란더(

스 지역 사례 가축분뇨은행 제도를 통해 양분관리를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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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은 농업오염원의 질산염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법(Decree for the 

임Protection of Waters Against Pollution by Nitrates from Agricultural Sources) .

❍ 관리주체는 플랑드르 토양관리기관 이며 가축분뇨 , VLM (https://www.vlm.be/nl/) , 

수급 및 컨설팅을 통해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함.

7-2. 축산환경 관련 제도

□ 벨기에에서는 가축분뇨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농가와 해당 농가의 담당 변호인 상담사 분뇨은행이 사용함/ (counselors), .

❍ 시스템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을 위해 대부분 농가가 

자발적으로 등록함.

❍ 주요 수집 자료는 다음과 같음.

– 개인식별번호 농가 가축분뇨처리장 운반업체 등: , , 

– 위치정보 가축분뇨 발생 위치 농가 저장시설 처리 시설 등 과 사용 위치 농경지: ( , , ) ( )

– 운반업체 식별번호 허가된 가축분뇨 운반업체: 

– 가축분뇨 운반 위치 가축분뇨 종류 및 운반에 대한 세부 사항: , 

– 가축분뇨 생산 가축분뇨 생산 관련 자료 축산종류 가축분뇨생산량 양분량 배출량 등: ( , , , )

– 양분배출권 양분배출권 종류 및 관련 평가: (NERs) 

– 가축분뇨 사용 저장시설 및 가축분뇨 시비 작물: 

– 가축분뇨 자료 농가별 가축분뇨의 종류 및 가축분뇨 관련 분석 자료: 

– 농가 현황 행정조치 유 무 및 농가 등급 우심농가 또는 비우심농가: / ( )

□ 양분 배출권 은 농장이 보유할 수 있는 가축사육두수를 통해 결정됨(NER) .

❍ 플랑드르 지방정부는 분뇨은행을 통하여 단위로 표시된 양분배출권을 농민NER_D 

들에게 공식 할당함. 

– 벨기에 가축분뇨 질산염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법 제 조에 따라 분뇨은행이 할당하는 30

양분배출권은 년 월 일자로 효력을 가짐2007 1 1 .

❍ 분뇨은행은 대상 농장에 속한 생산시설의 양분쿼터를 모두 합산하여 쿼터를 할당

할 수 없으며 계산과 변환은 세부 가축 유형에 따라 단위로 표시되며 마리, NER_D 

당 값을 이용함.

– 단위로 표시 계산된 농장 내 평균 가축수는 년 기준으로 볼 경우 할당된 양NER_D · 1 , 

분배출권을 초과하지 않으며 농장 내 유형별 가축 수는 플랑드르 지방정부가 정할 양, 



- 150 -

분배출권 할당 비율을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양분배출권의 허용 범위에서 농민은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가축을 보유하거나 동일 유

형 내 다른 가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다른 유형으로 변환하거나 동일 유형 내 다른 가축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플랑드르 지

방정부가 작성한 변환표를 따라야 함. 

8. 영국

□ 영국은 사육동물복지법 에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Regulations, 2003)

따라 가축이 어려움 없이 자유롭고 청결한 환경에서 휴식 및 생활할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해야 함.

❍ 돼지와 닭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오염방지를 위한 축사 표준 설계사항을 제시

❍ 축사 바닥 환기 온도 조명 소음 등 제시된 수치에 맞게 유지 , , , , 

□ 질산염 취약지역(Nitrate Vulnerable Zones, NVZs)44)

❍ 지역지정제도를 통해서 양분관리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잉글랜드 토지의 절반 이상은 축산으로 인한 질산염 오염의 위험이 높은 질산염취약지

역 로 지정되어 있음(Nitrate Vulnerable Zones, NVZs) . 

– 질산염 지침에서는 오염수 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영국 환경청EU (polluted waters) , 

은 수질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특정 지점(Environmental Agency)

과 착정 모니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표수와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borehole) 

하고 이러한 점검을 통해 오염된 수자원과 연결된 토지는 반드시 로 지정해야 함, NVZ . 

– 질산염 지침에서 정의하는 오염된 수자원은 예방행동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산EU 

염 농도가 리터 당 이상인 지표수 리터 당 이상인 지하수 부영양화가 진50mg , 50mg , 

행되고 있는 담수 호수 하구둑 연안수 및 해양수를 의미함, , . 

– 해당 지침은 농지에서 생산된 질산염이 수자원 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수 집수 지역 

내에 질산염 취약영역 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산염으로 인한 오염 감축(NVZ) , 

을 위해 행동 프로그램을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함. 

– 행동 프로그램은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에서 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가이NVZ (DEFRA)

드라인를 제시하고 있음 내에서 경작 또는 축산을 할 경우 따라야 하는 규칙을 . NVZ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된 지침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질산염 지침은 농지 및 , . 

농장에서 생성된 질산염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추가 오염예방을 위해 지역 내NVZ 

44) 를 참고하여 작성함 DEFRA(2016), EA(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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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련의 행동 프로그램 규칙 을 제시함(Action Program rules) . 

– 년 기간 동안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은 개 로 평균 당 2012-2015 34,901 (EU-28) 1,000 ㎢ 

개 정도의 밀도임 가장 높은 밀도는 으로 각각 개 밀8 ( Malta, Belgium 130, 97 /1,000 ㎢ 

도 샘플링 빈도는 년에 거의 번 정도로 국가별로 연간 회 이하 덴마크 라트비아). 1 2 1 ( , , 

폴란드 스웨덴 부터 회 이상 벨기에 크로아티아 로 차이가 있으며 지표수의 경우 , ) 5 ( , ) , 

년에 비하여 약 가 증가하여 개 지점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2008-2011 23% 33,042

음 이는 평균적으로 개 이며 연간 약 회 스웨덴 약 회 아일랜드 로 . 7.6 /1,000 , 1 ( ) ~ 20 ( )㎢

다양한 빈도로 측정되고 있음.

– 지정 로 지정된 면적은 년 에서 로 농경(NVZ ) NVZ 1,951,898 (2012 ) 2,175,861 (2015)㎢ ㎢

지의 약 에 해당함 영국의 경우 부영양화의 영향을 주는 수체 지하수 지표수 기61% . , , 

준으로 나누어 지정방법을 제시함. 

9. 네덜란드 

9-1. 네덜란드의 축산 개황

❍ 네덜란드는 국토의 가 농경지이고 발생 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해왔기 때문에 60% , 

토양 양분 과잉과 지하수 질산염 오염 문제가 대두됨.

❍ 네덜란드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핵심은 농경지의 가축분뇨 환원에 제한을 두고 있

고 가축분뇨의 토양 환원 시기를 제한하고 저장시설을 확충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 

하고 암모니아 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함, . 

❍ 가축분뇨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여 질소를 기준으로 연간 당 년 에서 , ha 1987 350kg

년에는 으로 대폭 감축함2002 80kg .

❍ 아울러 할당제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분뇨와 양분의 

배출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년대 이래 시행해오고 있음 1980

9-2. 가축 사육두수 제한을 위한 단계별 정책 

□ 가축 사육두수 제한을 위해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함.

(1) 단계 양돈과 양계에 관한 임시법  1 (1984-1986): 

❍ 년 양돈과 양계 신규농장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농장의 확장도 제한하는 법률 1984

도입

– 농가들이 규제강화를 예상하고 사육허가를 미리 얻어두었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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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부과금을 이용한 농가별 인 배출량 규제2 (1987-1998): 

❍ 년 분뇨법 도입하여 사육두수 인 배출계수로 계산되는 농가별 1986 (Manure Act) ×

배출량을 산정하고 규제

– 소유하거나 장기 임치한 농지에 대해 당 을 넘어서는 인 배출을 불법으로 규정ha 125kg

– 일부 고배출 농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만 승인된 기준량 이상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 단위당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위당 , 125kg 0.11 , 200kg 

유로의 부과금 부과0.23 .

– 기준 이하의 농가는 생산규모 확장이 허용되지만 기준 이상 농가는 토지를 추가125kg 

로 구입하여 기준을 충족할 때만 생산규모 확장 허용됨.

– 인 배출 허가권은 결혼 상속 농장 양도 등의 경우에만 이전이 되고 거래되지는 않음, , .

(3) 단계 양분배출권거래제3 (1994-1997): 

❍ 년 쿼터거래제로 부과금제가 대체됨1994 .

– 분뇨생산권 로 불리는 배출권이 거래되고 폐업하는 농가로(manure production rights) , 

부터 구입하여 생산규모 확장이 가능해짐.

– 쿼터는 토지기반 쿼터와 토지비기반쿼터로 나뉨 전자는 경작농지에 (land-based) . 125kg

을 곱하여 부여하고 토지비기반쿼터는 배출량에서 토지기반쿼터를 제외한 전부임.

– 거래는 토지비기반쿼터에 국한됨.

– 소와 칠면조 생산에 부여된 양분배출권을 양돈과 양계 농가가 구입하는 것은 금지되지

만 양돈과 양계 농가의 배출권을 소 사육농가가 구입하는 것은 허용됨.

(4) 단계 양돈 및 양계 사육권4 (1998~): 

❍ 년 양돈구조개선법 발효1998 (Pig Farming Restructuring Act) 

– 년 실제 돼지 및 가금 사육두수에 맞추어 사육권리 부여1995/96

– 분뇨 배출권을 대체함

❍ 사육권의 감소 추진

– 은퇴농가나 일반농가로부터 사육권 구입하는 등 총 감축 추진, 25% 

– 농민들이 소송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감축 추진이 허용됨10% 

– 사육권 제도는 년부터 양계에도 적용됨2001

– 소 양 등에는 여전히 분뇨배출권제도가 실행됨, 

(5) 단계 폐업장려금5 (20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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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 양계 비육우 농가의 폐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육권과 분뇨배출권 정부 구매, , 

– 중앙정부 지방정부 협력하여 고정 폐업지원금 제공/ (lump-sum) 

– 지방정부는 폐농이 건물을 철거할 때 추가 지원금 지급

❍ 년에 양돈 농가의 사육권이 감소하여 분뇨 배출량 저감에 기여2004 18% 

9-3. 분뇨 살포규제

□ 발생량 제한정책과 동시에 분뇨 살포규제정책도 시행함 인 살포규제 분뇨 및 . , 

비료 살포 상한제 분뇨 살포 계절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 . 

(1) 인 살포규제(1986-2005)

❍ 년의 토양보호법 은 분뇨 살포의 양 시기 방법을 규제1986 (Soil Protection Act) , , 

– 초지는 당 옥수수 밭은 나머지 농지는 ha 250kg, 350kg, 125kg

– 기준을 따르기 위해 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춤 년 사질토는 당 점토는 EU (2014 ha 80kg, 

85kg).

(2) 분뇨 및 비료 살포 상한(2006-)

❍ 인 살포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판매가가 마이너스가 되고 처리비용이 2007

년 연간 억 유로에 달함2.74 .

❍ 년 인 살포 상한이 분뇨와 비료에 함께 적용됨2006 .

(3) 분뇨 살포 계절 제한(1991-)

❍ 연간 초지와 농지에 분뇨 살포할 수 있는 시기 제한

– 분뇨종류와 토양특성에 따라 규정이 다름.

– 초지는 월 월 농지는 월 월 등 주로 겨울에 허용9 ~2 , 8 ~1

– 이 규제로 인해 농가는 모두 분뇨 저장설비를 갖추게 되며 관련 투자액이 늘어남, (1996

년이 최대로 만 유로에 달함9,000 ).

9-4. 신기술 장려

□ 규제 정책과 함께 신기술 장려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을 줄

이고자 함. 

(1) 분뇨의 토양주입 의무화(1992-)

❍ 모든 분뇨는 살포 후 시간 내에 수 인치의 땅속에 주입 해야 함24 (inj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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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계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함 연간 약 만 유로( 3,000 ).

– 시비효율성을 높이는 부가 이득도 있음.

(2) 토지비기반쿼터 삭감(1996-97)

❍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인 성분을 적게 가진 배합사료가 개발되면서 토지비기반쿼

터를 삭감30% 

(3) 분뇨 의무가공비율(2013-)

❍ 농가는 자가 소유 농지에 살포하는 것 이상의 분뇨는 가공하거나 외부 판매하도록 

의무화

– 분뇨가공처리와 처리시설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치

– 의무가공비율이 계속 높아짐 년 : 2017 59%

– 스스로 가공하지 못할 경우 주로 농협이 운영하는 외부 처리시설에 맡김

– 다른 농가와 협의하여 가공처리 부담을 넘길 수 있음

9-5. 양분계정

□ 양분계정 시스템을 도입함(Nutrient Accounting) . 

(1) 양분계정과 부과금제도MINAS (1998-2005) 

❍ 는 농가단위의 양분계정을 만들고 초과 양분에 MINAS(MINeralen AangifteSysteem)

대해 부과금을 납부케 함

– 인과 질소에 대해 적용

– 투입 배합사료 가축 부산물 조사료 가축분뇨 유기분뇨 질소질 비료 질소고정 등: , , , , , , , 

으로 인한 모든 양분

– 산출 가축 가축부산물 작물 건초 가축분뇨: , , , , 

– 양분 투입과 산출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초과 양분이 양분손실 을 , (loss standards)

넘어설 경우 부과금 부과함.

❍ 부과금 액수와 적용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확대됨.

– 년 기준 양분손실이 인은 당 질소는 초지의 경우 2003 ha 20kg, 100kg( 180kg)

– 이를 넘어서는 초과양분에 대해 인과 질소 모두 당 유로의 부과금 징수kg 9

– 의 경우 전체 축산농가의 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년부터 모든 농가에 적용1998-99 3/4 2001

❍ 재판소가 이 제도는 와 상충된다고 판결EU EU Nitrate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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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살포량이 정해져야 하고 양분손실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

– 기준에 맞도록 분뇨와 비료 사용량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 대체됨EU .

(2) 연간 양분순환평가(2015-)

❍ ANCA(Annual Nutrient Cycling Assessment)시스템

– 년 기준 의 낙농가가 양분과잉을 보임2015 70% .

– 농가별로 모형을 이용해 양분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함ANCA .

– 낙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 

9-6. 토지 가축연계-

(1) 분뇨이전 계약(2002-2005)

❍ 자기소유 농지에 분뇨를 모두 살포하지 못하는 농가는 년 전에 분뇨를 이전하는 1

계약을 경종농가와 맺어야 함.

– 계약을 맺지 못하는 농가는 사육두수를 줄여야 함.

❍ 기준은 의 로서 초지의 당 질소 과 농지의 임EU Nitrates Directive , ha 170kg 210kg

–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지 등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 가짐.

(2) 토지연계 낙농업 확대(2016-)

❍ 사육두수를 늘리려는 낙농가는 분뇨처리를 위한 토지를 구매해야 함.

– 인수지 초과분이 당 이하인 농가는 미적용ha 20kg 

❍ 인 농가는 규모 확대로 인한 분뇨 증가분의 은 토지 추가구매로 해결하20~50kg 1/4

고 은 가공처리3/4

– 이상인 농가는 늘어나는 분뇨의 을 토지 추가구매로 해결하고 은 가공처리50kg 1/2 1/2

– 년부터 낙농가 간의 인 배출권거래제 도입2018

9-7. 농가지원정책

(1) 분뇨은행(1987-1998)

❍ 가축분뇨의 원활한 지역 간 배분을 목적으로 함.

– 분뇨의 이동 추적 기록/

❍ 가축분뇨처리의 안전망 역할도 수행

– 전국에 분뇨저장설비 갖추고 직접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수수료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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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설비 이용하게 함.

❍ 가 분뇨처리 행정비용과 설비 건설 및 운영비만 농가로부터 수수할 수 있다고 EU

규정하여 분뇨은행 해체됨.

(2) 분뇨저장 보조(1987-2012)

❍ 개별농가와 공동이용시설의 저장 설비 보조

❍ 분뇨 발생량 저감 재처리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농가에 대한 지원, 

(3) 선도농가활용(1987-)

❍ 농가 간 기술수준의 격차가 상당하여 선도농가를 선별하여 정책에 활용

– 선발된 농가에 대한 생산과 환경측면의 성취도 평가

– 양분균형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활용

– 수년간 농가의 성과가 관측 평가됨/ .

네덜란드 정책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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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돈과 양계에 관한 임시 법 (C) 
2. 부과금을 이용한 인 배출량 규제 (C) 
3. 양분배출권거래제 (M) 
4. 양돈 및 양계 사육권 (C) 
5. 폐업장려금 (M) 
6. 인 살포규제 (C) 
7. 분뇨 및 비료 살포 상한 (C) 
8. 분뇨 살포 계절 제한 (C) 
9. 분뇨의 토양주입 의무화 (C) 
10. 토지비기반쿼터 삭감 (M) 
11. 분뇨 의무가공비율 (C)
12. MINAS 양분계정과 부과금제도 (M) 
13. 연간양분순환평가,ANCA (M) 
14. 분뇨 이전계약 (M) 
15. 토지연계 낙농업 확대 (C)
16. 분뇨은행 (M, E) 
17. 분뇨저장 보조 (M) 
18. 선도농가활용 (E) 

가
축

 사
육

두
수

제
한

 정
책

분
뇨

살
포

규
제

신
기

술
장

려
 양

분
계

정

토
지

-
가

축
연

계
지

원
정

책

주: * C=Command-and-control, M=Market-based, E=Educational.

녹색 성공 노란색 효과적 주황색 복합적 붉은색 실패    ** = , = , = , = .

자료 의 자료 재구성: Bankus, G.B.C.; World Bank Group (2017) .

부도 < A-2 네덜란드 정책수단 진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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